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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나라는1 9 9 7년 말 경제위기를겪으면서오

랜 동안 견지하여왔던 건전재정기조에서일

탈하여 적자재정으로나라 살림을 꾸려가게되었다.

적자재정의재원은바로국채발행으로충당된다. 그

러나조세수입과함께재정수입의큰 부분을차지하

고 있는국채발행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연구하는

학자는 드문듯 하다. 또한 정부 내에서나학계에서

국가부채규모에대한논의나걱정은무성하나국채

발행에 따른 파급효과나 국채관리에 대해서는 정작

소홀하게다루고있다. 

대부분의사람들은정부의빚, 즉국채발행은하지

않는 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그러나빚지는것

이 불가피한상황이라면빚을 지더라도어떻게지는

것이나은지그 빚을어떻게관리하는것이좋은지를

생각하는것이좀더현실적일것이다.

어느나라이건대체로국채를발행하는계기는전

쟁이나복지사회로나아가면서급격하게증가하는재

정수요를충당하기위해서이다.

국채 발행으로 정부의 빚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너무많으면재정운용에있어서나금융시장에서민

간의 재원조달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채 발행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있다.

소위 IMF 경제위기가발생한직후미국연방준비

은행이사회의장알랜그린스펀(Allan Greenspan)

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진단하면서 채권시장은

매우취약한반면지나치게은행중심적인금융시장

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았다. 채권시장등 직접금융

시장이 발달하였다면아마도 은행에서 발생한 부실

금융의충격을흡수할수 있어국제금융시장에손을

벌려야 할만큼 망신스런 상태로까지는번지지는 않

았을것이라는의미이다.

여기서 채권시장이가지는 의미를간단히살펴보

면 선진국일수록채권시장이은행을중심으로한 간

접금융보다비중이크고중요한의미를가진다.  그

이유는 채권시장에서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만나기때문에금융중개비용이거의들지않는

다. 나아가서자금수요자인기업의건전성과신용을

자금대여자인채권매입자가평가하여 이자율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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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정과 국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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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기 때문에 채권발행기업에따라 이자율이달라

지는매우합리적인시장으로평가한다.

그러므로기업신용에대한평가가공정하고투명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 그 중에서도 영미계

통의 국가에서 채권시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우

리나라와같이기업이 분식회계를하고회계법인이

이를적당히눈감아주는상황이라면발행기업의건

전성을투자자들이제대로파악할수 없어채권시장

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채권시장은 어

느 나라이든무위험채권인국채발행으로생성되기

시작하였고국채소화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채

권 발행과 유통시스템을개선하면서채권시장이함

께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1 9 9 7년 이후 정부가 일반회계의 재

정수입 부족을 국채로 보전하면서정부가 본격적으

로 국채시장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2 0 0 0년 말 현

재 국채발행잔액은약 7 6조원, GDP 대비1 4 . 8 %

에 달하고 있어5 0 %를 넘는많은선진국보다는그

비중이 작은 실정이다. 정부는국채 발행과 유통시

장의육성을위해Primary Dealer제도를도입하였

으며3년 만기국고채를집중적으로발행하여지표

금리채권으로육성하고국채입찰방식을개선하는

등 국채 발행을 원활히 하고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머물고있다. 

다음으로 국채 발행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

미 언급한 대로 채권시장의 육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에 더하여 급변하는금융시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도입된선물옵션등 파생금융상품시장의준

거가되는것이국채라는점이다. 또한국채가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금리역할을 하여장단기금리

나 회사채금리의 산정시에 국채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하여 다른 금리가 형성된다. 미국정부가흑자 재

정으로 국채발행규모를 축소하면서일반금융시장

이나 파생금융상품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국채를 대체하여 만기구조, 발행물량, 그리고신뢰

도에있어서 국채에 준하는 공채를 파생금융시장에

서 기초상품으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는것

도 그런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도 적자재정이 축소되거나 균형재정이

실현되는경우유의해야할 점은신규국채발행수

요는줄어들겠지만갑작스럽게국채발행물량을축

소하지 말고 국채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

다. 다시말하면기존에발행된국채를되사는( B u y

Back) 대신새로운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계속하여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형성될 수 있게하는 것 등의

방안을강구해야한다. 

그리고미국과영국은인플레이션연동국채를발

행하여 표면금리는국채입찰을통해당시의 실질금

리로정하되이자지급시에이자지급기간동안의물

가상승률을 보상해 주고 있다. 이러한 국채는 국채

매입자가가지는인플레이션리스크를줄여줌과동

적자재정이축소되거나균형재정이실현되는경우

유의해야할점은신규국채발행수요는줄어들겠지만갑작스럽게국채발행물량을축소하지말고

국채를꾸준히공급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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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정부로서는일반적인국채와 인플레이션연동

국채의 이자율차이로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느정도로 예측하고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장점

이 있다.

이와 같이 국채 발행은 단순히 국민의 빚이라는

측면을 넘어금융시장의균형적인발전과금융시장

에 크고작은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조명

할 필요가있다. 또한선진국들은단순한국채발행

규모 측면보다는 국채의 효율적인 관리에 더욱 관

심을기울이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서보듯이구조조정에따른부

담을정부가일정부분질 수밖에없고실업자가늘

어나고국민의복지욕구를도외시할 수 없는여건

에서 재정수요 증가는 불가피한면이 있다. 그렇다

고 조세수입을무작정 늘릴수도없어부족한 재원

은 당분간국채발행에의존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적자재정규모를줄이는 것 못지않게중

요한것은국채관리를 어떻게 하면효율적으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국채 만기구조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고금리 시대에 발행되어 정부부담

이 많은국채를 되사는 대신저리의 신규국채를발

행하는 방안이라든지 국채 매입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국채를 개발해 수요를 늘려장기적으로정

부의 부담 즉,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과일본은 재무부에 적지

않은 국채 전담조직을 두고 국채 발행과 관리업무

를 운영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정부조직축소라는

형식논리에집착하여정작필요한국채관리업무가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는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공소한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라의 빚인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

다.

적자재정규모를줄이는것못지않게중요한것은

국채관리를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할것인가하는것이다. 국채매입자가매력을느낄수있는

국채를개발해수요를늘려장기적으로정부의부담 즉, 국민의부담을줄이는방안등에대한

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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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화가진전되고 국제자본이동이증가됨에 따라세계각국의 국제거래및

투자유치경쟁이심화되고있다. 이와같은경쟁의일환으로진행되는조세경쟁

은 세원의보편화및 세율인하를통해조세에의한자원배분의왜곡을축소시켜

시장기능을강화하고세계화의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 한편자

본시장의자유화및 이에따른국제자본이동의증가는탈세및 조세회피의가능

성을확대한다는점에서우려의대상이되고있다. 

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가증가하면저축과투자의 국가간 배분이왜곡되

고 경제활동에있어공정한경쟁이저해될가능성이있다. 또한조세경쟁이심화

되면이동성이강한경제활동으로부터의조세수입확보를어렵게되어자본수출

국의세원이잠식되며조세의형평성이저해된다. 

그러므로세계각국은독자적으로또는양자간협약을통하여지나친조세경쟁

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독자적인

노력이나 양자간 협약만으로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한계가 있다. 그러므

로 G 7국가들과 E U는 다자간 협력체제를구축하기 위한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분석( 1 )

자본시장의자유화및

이에따른국제

자본이동의증가는

탈세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을확대한다는

점에서우려의대상이

되고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거래 증가와 대응방안

安 鍾 錫 연구위원(jsan@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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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O E C D를 중심으로그 동안의논의를 포괄하여더 광범위하고실효성 있

는 유해조세경쟁억제방안을모색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최근조세피난처를

통한자본거래가크게증가하고있는바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통계자료를 통해 조세피난처

를 통한자본거래의동향을 살펴보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한다. 대응방안

모색에서는먼저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를유형별로구분하여각각의유형

별로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를유발하는제도적환경을분석하는한편국제

협력과정에서우리가취해야할 바람직한입장에대해서도검토한다. 

II. 최근의 국제투자 동향

1. 외국인직접투자

지난 1 0년간의 외국인 투자동향을 보면 1 9 9 0년대 초에는 외국인 투자실적이

부진하여 1 9 9 2년에는 전년 대비 31.8% 줄어들었고1 9 9 3년에도 9.4% 줄어들

었으나 1 9 9 4년부터 다시회복되기시작하여1 9 9 9년까지 지속적인증가세를보

여주었음을알수 있다. 

1 9 9 0년대초에 외국인직접투자가줄어든것은우리나라가1 9 8 0년대중반부터

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지원을축소하였으며, 1980년대말부터시작된임금상

승 등으로인하여투자환경이악화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1 9 9 0

년대중반부터그동안 금지되었던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를점진적으로개방하

면서외국인투자는 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OECD 가입을계기로 개방의

폭을더욱크게확대한1 9 9 6년에는처음으로외국인 투자유입액이2 0억달러를

능가하였다. 1997년에는증가율이3 3 . 7 %로 전년에비해낮았으나그 후 다시크

게 증가하여1 9 9 8년에는외국인투자유입액이5 0억달러를능가하였으며, 1999

년에는 처음으로1 0 0억달러를넘어서게되었다. 1998년과1 9 9 9년에외국인 투

자가크게증가한것은외환위기를겪으면서외국자본유입의필요성을절감한정

부가개방폭을더욱확대함과동시에조세지원을확대하는등 적극적인투자유치

노력을한 것과국내 자산가치의하락에따른투자환경의개선이복합적으로작용

하여나타난결과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2 0 0 0년에는외국인투자유입액

G 7국가들과E U는

다자간협력체제를

구축하기위한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현재는

O E C D를중심으로

광범위하고실효성있는

유해조세경쟁억제방안을

모색하고있다.

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증가와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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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9 9 9년과유사한수준으로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다.

지역별구성을보면1 9 9 2∼9 3년의외국인투자격감의가장큰 원인은유럽지

역으로부터의투자감소에있으며, 1994∼9 6년의외국인투자증가에는일본을

중심으로하는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투자증가가크게기여하였다. 1997년이

후에는 유럽지역의 비중이 크게증가하였으며, 1999년부터는중남미 지역으로

부터의투자도증가하였다. 2000년에는1 9 9 9년까지와는크게다른양상을보였

는데, 유럽지역으로부터의투자비중이 전년도의절반을 약간상회하는수준으

로 크게줄어들었으며,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투자도다소줄어들었고, 북미지

역으로부터의투자도전년도를약간하회하는수준이었다. 반면지금까지외국인

투자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지못하던중남미지역으로부터의투자가크게증

가하여외국인투자유입액의3 0 . 1 %를차지하게되었다. 

중남미지역으로부터의투자증대는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데, 이는이 지역

에 소위 조세피난처라고불리는 지역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OECD에서는

현안분석( 1 )

1 9 8 9 8 1 3 - 5 2 . 1 4 1 6 . 6 2 2 9 . 2 2 0 . 0 6 0 . 0 6

1 9 9 0 8 9 5 1 0 . 2 4 5 . 0 9 2 2 . 3 9 3 0 . 4 1 0 . 0 1 0 . 0 1

1 9 9 1 1 , 1 7 7 3 1 . 5 1 8 . 1 8 5 7 . 6 6 2 2 . 3 4 0 . 8 5 0 . 8 5

1 9 9 2 8 0 3 - 3 1 . 8 2 3 . 5 7 3 6 . 2 1 3 3 . 7 3 5 . 5 0 4 . 3 1

1 9 9 3 7 2 8 - 9 . 4 2 3 . 1 8 3 4 . 5 2 4 1 . 8 8 0 . 1 7 0 . 1 4

1 9 9 4 9 9 2 3 6 . 2 3 8 . 2 0 3 6 . 9 7 2 2 . 5 1 0 . 6 3 0 . 0 1

1 9 9 5 1 , 3 6 2 3 7 . 4 4 2 . 1 2 3 2 . 1 4 2 5 . 1 7 0 . 5 6 0 . 0 3

1 9 9 6 2 , 3 1 0 6 9 . 6 4 4 . 1 3 3 7 . 2 9 1 7 . 5 0 1 . 0 0 0 . 8 2

1 9 9 7 3 , 0 8 8 3 3 . 7 2 4 . 1 2 5 6 . 1 8 1 8 . 6 1 0 . 9 0 0 . 7 2

1 9 9 8 5 , 2 2 0 6 9 . 0 1 7 . 0 7 5 1 . 2 8 2 9 . 5 2 1 . 0 1 0 . 8 1

1 9 9 9 1 0 , 5 9 9 1 0 3 . 1 2 7 . 5 6 4 7 . 6 8 2 1 . 1 3 3 . 1 8 2 . 2 6

2 0 0 0 . 1∼1 0 7 , 7 6 0 6 . 51 ) 2 2 . 7 1 2 6 . 2 3 2 0 . 8 9 3 0 . 1 3 2 8 . 0 5

1 9 6 2∼2 0 0 0 . 1 0 3 9 , 9 0 2 - 2 9 . 9 5 3 8 . 1 4 2 3 . 7 5 7 . 4 1 6 . 6 6

외국인투자 규모 지역별구성

금액 증가율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조세

피난처

<표1> 외국인투자실적: 규모및 지역별 구성

주: 1)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0년4 / 4분기

(단위: 백만달러, %) 

2 0 0 0년에는

중남미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크게증가하여

외국인투자유입액의

3 0 . 1 %를차지하게되었다. 

중남미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대부분

조세피난처로부터

유입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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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의혐의가있는4 7개 국가(또는지역)를선정하여조세피난처여부를

조사한바 있는데, 이4 7개 혐의국가중 상당수가중남미지역에속해있으며그

중 대표적인국가로파나마,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군도등을들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시작된이래2 0 0 0년 1 0월까지이들지역으로부터우리나라에유입된외

국인직접투자규모는약 2 7억달러로중남미지역전체로부터유입된투자액3 0

억달러의90% 정도를차지한다. 중남미를제외한다른지역의조세피난처혐의

국가로부터유입된외국인투자규모는아직무시할수 있을정도로작다. 

중남미 지역의 조세피난처혐의국으로부터유입된 2 7억달러 중 약 8 2 %에 해

당하는 2 2억달러는 2 0 0 0년에 발생하였으며, 9%에 해당하는 2억 4천만달러는

1 9 9 9년에발생한것으로서이들국가로부터들어온자본의90% 이상이최근2

년 내에유입된것이다. 또한그 이전3년간( 1 9 9 6∼9 8년) 이들지역으로부터유

입된 외국인 투자 규모는 8 , 4 0 0만달러로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액 누계의

3 . 1 %를 차지하였다. 이와같은통계자료는최근들어조세피난처로부터의자본

유입이급속한속도로증가되고있음을의미한다. 2000년의경우리타워테크놀

로지(이하‘리타워텍’)사가버뮤다로부터1 3억 5천만달러의자본을유치하고그

자본을3시간만에해외투자명목으로다시버뮤다로그대로유출한특수한경우

가 포함되어있긴하지만이를제외하더라도조세피난처로부터의자본유입액이

8억2천만달러로총자본유입액의1 0 . 5 %를 차지한다1 ). 

2.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역시1 9 9 0년대초에는부진을면치못하다가개방화가진전되면

서 1 9 9 4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1 9 9 7년 이후에는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자금공급의어려움으로인하여 크게줄어들었다. 한편2 0 0 0년에는

전년대비41.4%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앞서언급한외국인직접투자

와 해외직접투자가동시에발생한리타워텍의경우를제외하면2 0 0 0년의해외직

접투자는1 9 9 9년에비해적다고할 수 있다. 

지역별로보면아시아지역에의투자가약 4 0 %를 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

북미 지역으로 총 해외투자의 3 0 . 8 %를, 유럽 지역은 1 3 . 1 %를 차지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의투자는총 해외투자의9 . 3 %로 그 중 2 / 3 (총 해외투자의6 . 1 % )

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증가와대응방안

1) 리타워텍의 자본거래에 대
해서는 뒤에서 보다자세하
게논의한다. 

외자유입이시작된이후

중남미지역의조세피난처

혐의국으로부터유입된

2 7억달러중90% 이상이

최근2년내에

유입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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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지역의조세피난처에투자된것이다. 연도별로보면1 9 9 0년대중엽의해외

투자증가시에아시아 지역에 대한투자가 크게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아시아

지역보다북미나 중남미 지역에대한투자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 보여주고있

다. 2000년에는조세피난처에대한투자가 총 해외투자의3 6 . 7 %를 차지하였는

데 이는리타워텍이버뮤다의 아시아넷을인수하기 위해1 3억달러를투자한 데

기인하는것이다. 이를제외할경우2 0 0 0년도우리나라기업의중남미지역조세

피난처에 대한직접투자규모는 1 , 2 0 0만달러 수준으로리타워텍의경우를 제외

한 총 해외직접투자의0.5% 정도에불과하다.  

3. 리타워텍의사례

우리나라의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과해외직접투자유출액을살펴보면최근,

특히2 0 0 0년에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유출입이상당히 많은것으로나타나고

있는데, 이는해외투자의경우거의전적으로그리고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절

현안분석( 1 )

2 0 0 0년에는

조세피난처에대한투자가

총해외투자의3 6 . 7 %를

차지하였는데이는

리타워텍이버뮤다의

아시아넷을인수하기위해

1 3억달러를투자한데

기인하는것이다.

1 9 9 0 2 , 8 8 3 2 4 . 8 6 . 0 4 3 . 7 5 . 3 2 . 5

1 9 9 1 1 , 1 1 5 3 8 . 2 8 . 0 4 1 . 1 3 . 7 1 . 0

1 9 9 2 1 , 2 1 9 9 . 3 4 2 . 7 1 1 . 7 3 2 . 1 3 . 0 1 . 4

1 9 9 3 1 , 2 6 2 3 . 5 3 9 . 7 1 3 . 9 3 0 . 9 3 . 5 0 . 7

1 9 9 4 2 , 3 0 0 8 2 . 3 5 0 . 0 1 5 . 5 2 4 . 7 2 . 1 0 . 8

1 9 9 5 3 , 0 7 2 3 3 . 6 5 5 . 6 1 9 . 1 1 7 . 8 3 . 9 1 . 3

1 9 9 6 4 , 2 4 9 3 8 . 3 4 0 . 1 1 3 . 9 3 7 . 3 6 . 0 1 . 9

1 9 9 7 3 . 2 3 0 - 2 4 . 0 4 8 . 8 1 0 . 8 2 2 . 9 8 . 0 3 . 0

1 9 9 8 3 , 8 9 5 2 0 . 6 3 9 . 9 2 5 . 8 2 3 . 4 5 . 3 1 . 1

1 9 9 9 2 , 5 4 9 - 3 4 . 6 4 0 . 2 9 . 9 4 1 . 2 6 . 6 3 . 8

2 0 0 0 3 , 6 0 4 4 1 . 4 2 2 . 7 3 . 9 3 2 . 0 3 8 . 6 3 6 . 7

1 9 6 8∼2 0 0 0 2 9 , 3 7 7 3 9 . 8 1 3 . 1 3 0 . 8 9 . 3 6 . 1

해외직접투자규모 지역별구성

금액 증가율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조세

피난처

<표2> 해외직접투자실적: 규모및 지역별 구성

자료: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데이타베이스( h t t p : / / w w w . k o r e a x i m . g o . k r )

(단위: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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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증가와대응방안

반 이상이 리타워텍의외자도입과 해외투자에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다음

에서는리타워텍의외국인투자와해외투자과정을검토하고국제자본거래에대

한 과세에있어이사례가갖는 의미에대해검토한다. 

아시아 지역에서전자상거래와온라인기술을 보유한회사에 투자하는리타워

텍은2 0 0 0년 7월에1 3억 5천만달러의외자를도입하여버뮤다소재의인터넷테

크놀로지/솔루션 업체인 아시아넷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실행하였다. 13억5천만달러의외국인투자가발생하였으며, 그자금은3시

간만에 아시아넷을인수하기위한자금으로다시해외로 빠져나갔다. 이와같은

사실만 보면누군가 외국인이리타워텍의주주가 되고리타워텍은그 자금을 활

용하여 아시아넷을인수하였을것으로 추측되나 실제로는 이와 약간다른 양상

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거래과정을 단순화하여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그레이하운드라는서류상의회사가투자은행인리만브라더스로부터1 3억

5천만달러를 대출받았다. 그레이하운드는그 자금을 버뮤다에 소재한 아시아넷

이 제3자배정방식으로발행한신주를인수하는데 사용하고, 아시아넷은그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한국의 리타워텍이제3자 배정방식으로발행한 신주를 인수하

였다. 이것이1 3억 5천만달러의외국인 투자가유입된 과정이다. 리타워텍은신

리만브라더스
(투자은행)

그레이하운드
(서류상회사)

아시아넷
(인터넷지주회사)

리타워텍
(투자회사)

⑧원리금상환 ①융자

②아시아넷
신주

④리타워텍신주

⑤신주대금(외국인투자)

③신주
대금

⑥아시아넷신주

⑦주식대금
(해외투자)

리타워텍은2 0 0 0년

7월에1 3억5천만달러의

외자를도입하였으며, 

그자금은3시간만에

버뮤다소재의아시아넷을

인수하기위한자금으로

다시해외로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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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양도한대가로아시아넷으로부터받은자금으로그레이하운드가보유한아

시아넷의신주를인수하였고, 그레이하운드는그 자금으로리만브라더스의융자

금을상환한후 해체되었다. 리타워텍과아시아넷은리타워텍의주식과아시아넷

의 주식을 교환하여 각자 보유한 아시아넷의 주식을 소각하였으며, 아시아넷은

리타워텍에완전히통합되었다. 이과정에서1 3억 5천만달러의자금은아시아넷

과 리타워텍의주식맞교환(stock swap)을위한수단으로잠시활용되었을뿐이

며, 실질적인자본의유출입은전혀없었다고할 수있다. 

리타워텍의사례는조세정책과관련하여중요한시사점을제공하는데그 중 하

나는그것이 조세피난처에대한투자라는점이다. 비록자금의 이동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버뮤다의아시아넷이라는회사가한국기업인리타워텍의자회사또

는 사업장이되었다는점에서이는조세피난처에대한투자로인식하여야할 것

이며, 한국정부로서는향후발생하는소득에대해적절히과세할수 있는시스템

을 갖추어야할 것이다. 1990년대중반까지우리나라투자자의조세피난처에대

한 투자는 무시할수 있을정도로적었다. 그러나최근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

여 1 9 9 7년에는전반적으로해외투자가감소함에도불구하고조세피난처에대한

투자는증가하여총 해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3 %가 되었으며, 1999년에는

3.8%, 리타워텍의경우가 포함된 2 0 0 0년에는 3 6 . 7 %로 크게증가하였다. 앞으

로도조세피난처에대한투자비중은 증가할 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

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리타워텍사례의두 번째시사점은다양한형태의국제자본거래가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적인자금의 이동이 없어도 외국인 투자와 해외투자가동시에 발생

하여서로상쇄하는자본거래가용이하게이루어질수 있으며, 이를막을수 있는

제도적장치가없다. 국내기업이국내사업장을그대로유지하면서본사를조세

피난처로 이전하는것도가능하며, 신규투자를계획하고있는국내기업이 먼저

조세피난처에 투자하고 다시 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우회투자도 가능하다.

이와같은자본거래가빈번해질경우국내세원이잠식될수 있으므로적절한대

응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 

리타워텍의사례는

조세정책과관련하여

중요한시사점을

제공하는데그중하나는

그것이조세피난처에대한

투자라는점이고

두번째시사점은

우리나라에서도다양한

형태의국제자본거래가

가능하게되었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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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세피난처를통한 자본거래 증가에 대비한 대응방향

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일반적으로그 자금이조세피난처를통해서국내로들

어온것인지여부에 대해크게신경쓸 필요가없다. 어디서들어온자금이건국

내에들어와서국내의사업활동에사용된다면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에는차이

가 없기때문이다. 조세의관점에서도국내의 사업활동에서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는우리나라에서일차적인과세권을갖게되므로큰문제가없다. 

그러나우회투자의경우에는다소문제가복잡해진다. 리타워텍의사례는우리

나라에서도해외직접투자와외국인 직접투자가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국내자본이조세피난처를경유하여다시국내

로 들어와투자되는것이법적으로가능하며, 이를제재할뚜렷한수단이없다는

것을의미한다. 

이 경우에도어찌되었든그 자본이국내로들어와국내의사업활동에사용되면

그 소득에대해우리나라에서일차적인과세권을갖게되므로원칙적으로는문제

가 없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우회투자가국내과세기반을침해

하는요인이될 수 있는데, 그이유는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에있

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동안 조세피난처를

통한자본거래가많지않아정책당국은이 문제에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

그러나최근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가증가되고있으며, 리타워텍의사례를

통해해외직접투자와외국인직접투자의동시발생을통한우회투자가가능하다

는 것이확인되었으므로현 시점에서이를다시한 번 생각해볼필요가있는것으

로 판단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외국인직접투자에대해법인세감면등의조세지원을하

고 있다. 이제도는고도기술수반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와대규모외국인투자

에 대해적용되며, 내국인에게는혜택이 주어지지않는다. 그러므로조세피난처

등 세부담이낮은국가를 경유하여조세지원대상사업에 투자할경우우회하지

않고직접국내에투자하는경우에비해세부담을절감할수 있다. 이와같은현

상을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주어지는조세지원(ring fencing)

경우에따라서는

우회투자가

국내과세기반을침해하는

요인이될수있는데, 

그이유는외국인

투자자에대한차별적인

조세지원제도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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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는

현지에서의법인소득에

대한과세가전혀없거나

형식적인과세라고

인식할수있을정도로

세부담이낮아

과세이연효과가

특히크다.

을 폐지하여야한다. 조세지원을통해외국인투자를촉진할필요가있다면고도

기술수반사업등 국내자본의투자에 대해서도지원할 필요가있는분야에 국한

하고내국인의국내투자에대해서도동등하게지원해주어야할것이다. 

2. 해외직접투자의경우

해외직접투자의경우에는조세피난처를통한거래에 대해보다주의를기울일

필요가있다. 우리나라기업이조세피난처에직접투자를하여현지법인을설립할

경우그 현지법인소득에 대해서는그 법인이 소재하는국가에서일차적인과세

권을 가지며, 우리나라는배당등의형태로 그 소득이 국내로 환수될 때 비로소

과세권을갖게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이유로인해발생하는세부담절감효과

를 과세이연효과라고하는데, 조세피난처는현지에서의법인소득에대한과세가

전혀없거나 형식적인과세라고인식할 수 있을정도로 세부담이낮아과세이연

효과가특히크다. 또한과세정보의국가간교환에적극적으로협조하지않는국

가들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

다. 현지법인의소득을국내로환수하지않고계속국외에서자금을운용할경우

우리나라는그소득에대해과세권을발휘하지못한다. 

이와같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으로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소득에 대해

발생즉시국내에서발생한 소득과 마찬가지로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들이

있는데, 피지배외국법인(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과세제도, 국제

투자기금(FIF: Foreign Investment Fund) 과세제도가이에속한다. 

그런데과세당국이내국인의해외투자소득에대해정확한정보를입수하지못

한다면 이와같은과세제도는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과세당국은다각적

인 노력을통해거주자의해외투자소득에대한정보를입수하여야하는데, 납세

자의자발적인보고, 내국인의국제자본거래에대한모니터링, 현지법인이소재

하는국가와의정보교환등이그 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마지막으로조세피난처의확산을 방지할 뿐만아니라 보다적극적인의미에서

조세피난처를 줄이고 조세피난처를통한 자본거래를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할 수 있는데, 이는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O E C D를 중심으로 논의

가 이루어지고있다. OECD의조세피난처에대한논의는크게세 가지방향으로



재정포럼 1 5

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증가와대응방안

전개되는데첫째, 각국이CFC, FIF 등의제도를정비하여거주지과세체제를확

립하고둘째, 조세조약등을통해정보교환을강화하며셋째, 국제적압력을통해

조세피난처를줄이는것이다. OECD는또한조세피난처뿐만아니라조세피난처

와 유사한자원배분왜곡효과를초래하는회원국의유해한조세지원제도에대해

서도조세피난처에대한논의에 포함시켜 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와같은

O E C D의 논의는조세피난처및 유해조세지원제도에대한포괄적인논의라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다음에서는투자자거주지에서의과세체제확립, 정보수집및

정보교환, 다자간협력으로구분하여O E C D의 논의및 OECD 회원국의관련제

도를살펴보고우리나라제도의개편방안을모색한다. 

IV. OECD 회원국의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

1. 투자자거주지의 과세제도 정비

국제투자에있어서투자자가거주하는국가가자국민의해외투자소득에대한

거주지과세원칙을확립하여저세율국에대한투자의세부담절감효과를제거또

는 축소하고자하는 제도적 장치로는CFC(Controlled Foreign Company)제도

와 FIF(Foreign Investment Fund)제도가있다. 이두 제도는자국거주자가조

세피난처등 특정지역에투자하여소득을얻은 경우그 소득이국내로환수되지

않더라도환수된것으로간주하여모기업이소재하는국가에서과세할수 있도록

하는제도로서C F C제도는직접투자에, FIF제도는포트폴리오투자에적용된다.

OECD 회원국중 C F C제도를도입한국가는1 5개국정도인데, 이중주요국의

제도를요약하면<표3 >과 같다2 ). 원칙적으로국제소득에대한과세에있어투자

자 거주지국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을확립하여국제투자에대한자본수

출의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을확보하기위해서는모든국제투자로

부터발생하는해외소득을국내에서발생한것과동일하게과세할수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실제로 그렇게하는데는많은비용이 수반된다. 모든국제거래

에 대해 과세당국이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므로 정보수집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경우에따라서는C F C제도의엄격한적용이자원배분을왜곡시키는결과를초래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C F C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과 특정

국제투자에있어서

투자자가거주하는국가가

자국민의해외투자소득에

대한거주지과세원칙을

확립하여저세율국에대한

투자의세부담

절감효과를제거또는

축소하고자하는

제도적장치로는C F C

제도와F I F제도가있다. 

2 )OECD,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
1 9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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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1 )

C F C제도를도입한

국가들은대부분특정

지역과특정소득을

지정하여자국경제에

미치는영향이적으며

특히조세회피의가능성이

큰자본거래에대해서만

C F C제도를

적용하고있다. 

C F C의정의

주식보유자 •미국시민및 •모든거주자 •모든거주자 •5인이하의

거주자 거주자

지배 지분소유비율 •50% 초과 •50% 초과 •50% 초과 •50% 초과
( c o n t r o l )

기 타 •1인당지분소유 •직·간접보유 •직·간접보유 •실질적지배

비율10% 이상 •직·간접보유

•조건없음 •해당소득에대한 •세율이영국세율의 •모든지역

외국( f o r e i g n )
세율이30%  3/4 이하인지역 •단, 세율이높은

이하인지역 •백색및회색목록 특정국가

배포 (grey list) 제외

•Subpart F 소득 •수동적소득 •자본이득을 •해당C F C의

적용대상소득 (보험소득, 국외 •특정한계열사간 제외한모든소득 모든소득

기지회사소득등) 거래소득

•직·간접적으로 •모든거주자 •지분10% 이상 •10% 이상지분

지분을10% 이상 보유법인 직접보유

적용대상거주자 보유한미국납세자 •주주이외의거주자

(예, 채권자)에게도

소득배분가능

•해당소득1 )이총 •적용대상소득이 •배당, 거래동기,    •예외없음

소득의5% 미만 CFC 소득의1 0 % C F C의공개여부,

이거나1 0 0만 미만이며, 면제 소득수준에따라

달러미만 세액이1 2만 다양한예외허용

적용예외 •해당소득1 )에대한 마르크이하

원천지세율이

미국세율의90% 

이상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용공제등 세액(법인) 또는 세액또는

소득(개인) 공제 소득공제가능

<표3> 주요국의C F C제도개요

미국 독일 영국 뉴질랜드

주: 1) 보험소득및국외기지회사소득.
자료: OECD,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s,1 9 9 6 .



재정포럼 1 7

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증가와대응방안

소득을 지정하여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특히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대해서만C F C제도를적용하고있다. 

여기서 특정한 종류의 소득이란 해외투자기업이현지의 사업활동에 실질적으

로 참여하여얻은소득을제외한수동적인소득, 즉포트폴리오투자소득또는지

주회사소득등을의미한다. 특정지역이란세부담이현저하게낮아외국인투자

자가받는과세이연혜택이큰 지역으로C F C제도의적용대상지역목록을작성

하여공포하는경우도있고, 특정세율을정하여그 세율이하인경우에적용하는

방법이사용되기도한다.

피지배 외국법인은대체로 국내거주자(또는납세자)가지분을50% 초과하여

보유한외국법인을의미하는데, 구체적인기준은국가마다차이가있다. 뉴질랜

드의경우5인 이하의거주자가외국법인지분의5 0 %를 초과하여보유하는경

우에만C F C제도가적용되며, 독일과영국등에서는모든국내거주자가보유한

외국법인의지분을합한것이그 외국법인지분의5 0 %를 초과하는경우C F C

제도가적용된다. 

C F C제도는외국기업을지배하는내국인에대해적용되는제도이며, 지배주주

들은C F C에 대한구체적인정보를갖고있으므로투자자가C F C의 이익에대한

정보를거주지과세당국에보고할수 있다. 그러므로거주지과세당국은그 보고

자료를바탕으로C F C제도를운영할수 있다. 그러나내국인이외국기업의지배

주주가아닌경우에는이러한정보의입수가가능하지않을수도있다. 이와같은

문제를보완하기위해F I F제도를갖춘국가들이있는데, FIF제도란거주자가외

국의투자기업, 즉수동적투자소득(passive income)을주된수입원으로하는기

업의지분을 보유한경우그 기업이C F C가 아니더라도국내주주가 F I F로부터

받는소득은발생즉시투자자인국내거주자에게배분된 것으로간주하여과세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FIF제도로는 미국과 독일의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호주와 뉴질랜드의 FIF(Foreign Investment

Funds), 캐나다의역외투자기금규정등을들 수있다. 

C F C제도가납세자의보고에근거하여해외투자소득을산정하는데 비해F I F제

도의경우에는비교적간단한방법을통해서과세대상이되는해외투자소득을산정

한다. 예를들면, 납세자가보유한외국법인지분의시장가치변화를근거로소득을

산정하거나이익률에대한 의제(deemed rate-of-return)를통해 소득을산정하는

C F C제도가납세자의

보고에근거하여해외투자

소득을산정하는데비해

F I F제도의경우에는

비교적간단한방법을

통해서과세대상이되는

해외투자소득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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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이사용되며, 납세자가원할경우실제소득을계산하는방법도사용된다. 

CFC 및FIF 제도외에도조세피난처에대한대응제도로서이전가격과세제도

를 들 수 있다. 이전가격과세제도는다국적기업이계열사간거래에대한가격을

조작함으로써장부상의이익을저세율국으로이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도

인데, 대부분의OECD 회원국이O E C D에서 발행한 지침에 따라이전가격과세

제도를갖추고있다.   

2. 정보의접근

CFC 및 FIF 제도등이효율적으로운용되도록하기위해서는과세당국이내

국인과내국기업의해외투자현황및 해외소득에대해정확한정보를입수할수

있어야 한다. 그방법은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가장기본적인정보입수경

로는납세자의보고라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C F C제도를도입한국가들은대부

분 납세자로하여금해외투자내역, CFC의재정상태등에대해신고하도록하고

있는데구체적인정보요구내용은다음과같다. 

○캐나다,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외국법인주식보유에대한정보

○덴마크: CFC의회계장부

○프랑스: CFC제도의 적용대상 지역(target territory) 법인의이름과 주소

및 그기업의재정상태와과세소득

○독일: 납세자는 지분을 1 0 % (간접보유의 경우25%) 이상보유한 외국법

인에대한투자내역및 지분소유내역

○미국: CFC의 이름과 주소, 영어로작성한 재무제표, 독립기업가격원칙을

적용하지않은거래내역

국내 납세자가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은 상장기업의 공개된

재무제표나독자적인정보확보능력에의존하여야한다. 그러나C F C에 대한거

주지국의 독자적인정보확보는 매우어려우며, 주식을보유한 거주자의경우에

도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거주자가 C F C에서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충분한정보를얻지못할수도있으며, 원천지국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에 의해정보공개가곤란한경우가있다. 

그러므로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현안분석( 1 )

CFC 및FIF 제도등이

효율적으로운용되도록

하기위해서는과세당국이

내국인과내국기업의

해외투자현황및

해외소득에대해

정확한정보를입수할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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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를모니터링할 수 있도록함으로써부족한정보를보완할필요가있다.

OECD 회원국들은대부분이와같은제도를갖추고 있는데, 형사소송과관련된

경우에는모든국가에서관계당국이은행정보를입수하는것이가능하며, 대부분

의 경우민사소송과관련하여서도관계당국의은행정보접근이허용된다. 조세목

적을위해필요한 경우에는대부분 과세당국의은행정보 접근을 허용하고있다.

은행이 보유한 정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실명 계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계좌소유주의신원을확인할수 있으나호주, 체코등에서는특정한경

우 비실명계좌의개설도허용되며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의경

우에는은행에서만계좌소유주의신원을알고제3자는알 수 없는번호로된 계

좌(numbered account)의개설도가능하다. 

가장많이사용되는은행정보입수방법은관계당국이금융기관에특정정보를

요청하여 입수하는 것인데 모든 국가에서 법원과 검찰에 이와 같은 정보접근이

허용되며, 대부분의국가에서특정납세자의납세의무를입증할 목적으로이 방

식으로 정보를입수하는것이허용된다. 호주,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

탈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의경우과세목적으로행해지는정보접

근에대해서는제한을 두고있지않으나 캐나다, 미국, 영국, 포르투갈등에서는

행정명령등 특정한절차가필요하다. 오스트리아와이탈리아에서는은행이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또는은행이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이의심되는경우강제적

으로계좌를조사할수 있다. 

최근대부분의국가들이과세목적상은행정보에대한접근을확대하는방향으

로 제도를개편하고있다. 또한마약거래의자금세탁방지를위하여일찍부터노

력을 기울여 온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주요국들과일본, 대만, 싱가포르등은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기구)를통해외환유출입에대

해 모니터링을하고있다. 

이와 같은자체적인정보입수 노력과 함께많은국가들이 다른국가의 과세당

국으로부터정보를입수하고자노력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조세조약에

의거한정보교환을위해은행정보에접근할수 있도록허용하고있는데, 그리스,

영국, 일본에서는국익이있는경우에만정보교환을위한은행정보접근을허용

하고, 독일, 헝가리,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는은행정

보 교환시납세자에게그 사실을알려야한다. 

자체적인정보입수

노력과함께많은

국가들이정보교환을통해

다른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보를입수하고자

노력하고있다.



2 0 2 0 0 1년5월호

현안분석( 1 )

3. 조세피난처의활용을 억제하기 위한다자간 협력

O E C D에서는조세피난처의확산을방지하고조세피난처를활용한자본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자간 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와같은협력방안은다음

과 같은원칙을기반으로하고있다. 

첫째, 조세피난처의리스트를작성하고그 리스트에포함된국가들과지속적으

로 대화하여유해한조세제도를개선하도록한다. 

둘째, 조세제도의개선을 거부하는조세피난처들과는조세조약을체결하지않

으며, 이들국가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세무조사를강화하는등의방법으로

이들국가를통한 조세회피를억제한다. 

O E C D가 정의하는조세피난처는조세에민감하게반응하는금융및 기타서비

스 소득에대한세부담이없거나매우낮으며국제거래를통한조세회피의유인

을 제공하는지역을의미한다. 여기서세부담이없거나매우낮다는것은금융및

기타서비스 소득에대해조세를 부과하지않거나명목상 부과하더라도각종조

세특례를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no or

nominal tax).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유인을 제공하는지여부는 다음에

제시하는세가지 조건에의해판단한다. 

첫째, 정보교환의미비(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둘째, 조세제도의투명성부족(lack of transparency)

셋째, 실질적경제활동의부재(no substantial activities) 즉, 해당지역에서실

질적인경제활동을하지않고수동적투자(passive income) 또는명목적인이윤

을 기록하는장소(booking center)로이용가능한지역.

이와같은기준에따라O E C D는 총 4 7개 혐의지역을선정하여조사한후 이들

국가 중 조세제도를개선하겠다는약속을 하지 않은조세피난처3 5개의리스트

를 2 0 0 0년 6월에 발표하였다. 이들국가에대해서는 1년 간의유예기간을두어

유해한조세제도의개선여부를타진한후 2 0 0 1년 7월에비협조적인조세피난처

를 확정하여발표할예정이다. 확정된비협조적조세피난처에대해서는조세조약

을 체결하지않고, 이들국가에투자한거주자에대해세무조사를강화하는등 조

세회피를목적으로하는자본거래를억제하기위해회원국들이공동으로노력을

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약속하여비협조적인조세피난처에서제외된국가들은

2 0 0 1년 7월에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를확정하여

발표할예정인데

확정된비협조적

조세피난처에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않고, 이들

국가에투자한거주자에

대해세무조사를

강화하는등조세회피를

목적으로하는

자본거래를억제하기

위해회원국들이

공동으로노력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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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 C D가 정한일정에따라제도를개편하여야한다. 

O E C D는 또한 회원국들도 자국의 조세제도 중 유해한 조세경쟁을 유발하는

제도가 있는경우이를일정기간내에개선할 것을요구하고 있다. 유해조세제

도는 세부담이 전혀 없거나 실효세율이 매우 낮으며(no or low effective tax

rate) 조세회피의기회를 제공하는결과를 초래하는조세제도를의미한다. 회원

국의 유해조세제도는 주로 역외금융을 포함하는 금융·보험업, 사업본부, 지주

회사, 분배센터, 서비스센터, 운송업등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2 0 0 0년 6월까지

6 0여 개의 잠재적인 유해조세제도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우리나라의역외금

융에대한법인세면제도이에포함되었다. 조사를통해실제로유해성이인정될

경우회원국들은2 0 0 3년까지이 제도들의유해성을제거하여야한다.

V.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1. 문제점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역시 거주지 과세원칙의

확립을 위한제도(CFC, FIF, 이전가격과세제도등)와 정보에 대한접근,  다자

간 협력에대한대응으로구분하여볼 수있다.

거주지 과세원칙확립을위한제도적 장치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C F C제

도, FIF제도, 이전가격과세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OECD에서도이들 제도의

도입·정비를권고하고있다3 ). 이중 CFC 및FIF 제도는국제투자에대한과세

이연효과를제거하기 위한제도인데, 우리나라는1 9 9 6년에C F C제도를 도입하

였으며, FIF제도는아직도입하지않았다. 

1 9 9 6년에제정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제4장에 조세피난처법인소

득의과세조정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데그 내용이다른선진국의CFC 제도와

비슷하다. 이제도에 대해복잡하고 실효성이부족하여적용사례가거의없다는

비판이제기되고있으나복잡성, 적용사례가거의없다는점 자체가큰 문제가되

는 것은아니다. CFC제도는성격상 복잡해질수밖에 없으며, 다른선진국의 경

우에도 C F C제도는 가장 복잡한 조세제도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C F C제도는그 제도를적용하여과세하기보다는조세회피를목적으로하는투자

CFC 및FIF 제도는

국제투자에대한

과세이연효과를

제거하기위한제도인데,

우리나라는1 9 9 6년에

C F C제도를도입하였으며,

F I F제도는아직

도입하지않았다. 

3 )OECD, “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
ging Global Issue,”C /
MIN(98)13 ANN, Apr.
1 9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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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억제하기위한예비적인제도로서적용사례가거의없다는것 자체도큰 문제

가 되지않는다. 미국, 캐나다등 C F C제도를 도입한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서

도 이 제도를적용하여과세한사례는희박하다. 

그렇다고전혀문제가 없는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없으므로장기적으로현

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C F C의 정의, 조세피난처의정의, CFC제도의적

용대상 소득및 적용배제조건, 정보보고의무등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제도의

투명성과합리성을제고하는데 노력을기울여야할 것이다. 예를들면정보보고

의무의 경우C F C제도의 적용대상이되는내국인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신고

시 C F C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근거

등을제출하여야한다. 

그런데C F C제도가워낙복잡하므로특정기업이사전에C F C제도적용대상이

되는지여부를정확하게판단하지못하여정보보고의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못

하는경우가발생할수 있다. 그러므로실제신고사례와제도상의문제점을면밀

히 검토하여투명성을제고하고동시에기업의납세협력비용을절감하는제도개

선방안을모색할 필요가있다.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국세청, 관세청, 재정경제부, 산업

자원부등 정부각 부처에서각기고유목적에따라모니터링을하고있다. 그러나

기관간의유기적인협력이이루어지지않아종합적인금융정보의수집및 관리가

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2 0 0 1년부터제2단계외환거래

자유화가이루어짐에따라자금의해외유출입이늘어나고, 불법자금의유출입도

보다용이해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자금세탁및 탈세방지를위한종합적

인 금융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요인으로서

OECD 회원국을중심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이와유사한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

하고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자금세탁과탈세방지를위한정부차원의노력을

촉구하고있다. 

2. 개편방향

우리나라의경우거주지국과세제도의확립과관련하여C F C제도는이미골격

을 갖추고있으므로이 제도를전반적으로검토하여효율성 및 투명성을제고하

장기적으로

현행제도의골격을

유지하면서C F C의정의,

조세피난처의정의, 

C F C제도의적용대상

소득및적용배제조건,

정보보고의무등을

전반적으로검토하여

제도의투명성과

합리성을제고하는데

노력을기울여야

할것이다. 

현안분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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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을 경주하여야할 것이다. 또한조세피난처의적극적인활용을 방지하여

중립적인 과세제도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F I F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 검토할필요가있다. 그러나단기적으로외국자본의유입에미치는영향등을

고려하여도입시기의결정에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OECD 회원국중에서

이 제도를갖추고있는국가는5개국 정도에불과하며, OECD의권고에서도도

입시기를명확하게제시하지않고있다는점도참고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제도적정비와함께국제조세전문인력의육성에도많은노력을기울여야

할 것이다. CFC제도와F I F제도, 이전가격과세제도는조세제도중 가장복잡한제

도로서이의효율적인운용을위해서는전문지식을갖춘전문행정인력이필요하다.

정보의 접근과 관련해서는 최근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제도가마련되었으며, 이를통해정보의접근성은상당히개선되었다. 그러

나 거주자의국제자본거래에대한정보보고의무는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또

한 현재도입준비중인F I U를 조속히도입하여외환거래에대해효율적으로모

니터링을할수 있는체제를갖추어야할것이다. 

다자간협력을위해서국내조세제도중 유해한조세특례로인식되는역외금융

에 대한법인세감면제도는O E C D가 정한일정( 2 0 0 3년)에따라폐지해야할 것

이다. 또한현재금융및 기타서비스 소득에 대해서만 국한하고있는O E C D의

유해조세경쟁에대한논의가직접투자부문까지확대될경우우리나라의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지원을폐지해야할 것이다. 이와같은조치는우리나라투자자의투자

자금이 조세피난처를경과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됨으로써국내 과세기반

이 잠식되는것을방지하는역할을할 것으로기대된다. 

조세피난처로부터의자본유입은대부분 그 자금원이조세피난처가아닌선진

국들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어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면외국인의국내투자에 미치는영향이 크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우리와경쟁상태에있는주변국가들이O E C D와 공조를하지않는경우

선진국의 자금이 부분적으로조세피난처를통해 이들 국가로 흘러갈 수도 있으

므로 해당국가들이 O E C D와 공조하도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우리와경쟁상태에있는

주변국가들이O E C D와

공조를하지않는경우

선진국의자금이

부분적으로조세피난처를

통해이들국가로

흘러갈수도있으므로

해당국가들이O E C D와

공조하도록하는데 많은

노력을기울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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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세정책에서세부담에대한연구는가장기초적인연구분야에해당된다. 세부

담을파악할수 있는지표로는법정세율, GDP 대비조세부담률, 평균세율, 한계

유효세율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OECD(2000)에서는이러한지표들이가지는

장단점에대해잘 설명하고있다.

자본소득에 대한과세는 경제의 효율성, 세부담의형평성 등 다양한 조세원리

에 비추어많은논란이되고있는분야이다. 이러한자본소득과세에대해비교적

정치(精緻)한 모형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한계유효세율( m a r g i n a l

effective tax rate)을들 수 있다. 한계유효세율은King and Fullerton(1984)

이후국제적으로매우활발하게응용되어, 지금은자본소득과세를평가하는대표

적인모형으로자리를잡게되었다.

한계유효세율은한계투자자산1단위에서발생하는수익에대해법인단계, 개인

단계및 전체단계에서부담하게되는세부담을보여주는것으로, 여러가지조세

정책안들을비교평가하는데 매우유용한모형이다. 또한기업규모별·투자자산

별·재원조달별로서로 다른 정책적 고려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분석( 2 )

한계유효세율은

한계투자자산1단위에서

발생하는수익에대해

법인단계, 개인단계

및전체 단계에서

부담하게되는세부담을

보여주는것으로, 

여러가지조세정책안들을

비교평가하는데

매우유용한모형이다.

한계유효세율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세부담 추이

玄 鎭 權 연구위원(j k h y u n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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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조세지원정책의비효율적측면을설명하는데도많이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한계유효세율 추정에 대한 연구로는 곽태원(1985), 김준영

(1991), 원윤희(1996), 유일호(1995), 윤건영·김종웅(1997) 등을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대부분의연구는 대체로 분석시점이짧기때문에 세부담에대한시

계열적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Hyun, et al.(2000)은K i n g -

Fullerton 모형을이용하여1 9 6 0년부터1 9 9 8년까지3 9년간의우리나라한계유

효세율을추정하였다. 본논문에서는한계유효세율을사용한 기존의연구결과를

중심으로우리나라세부담실태를살펴본다.

Ⅱ. 한계유효세율의배경

1. 한계유효세율을사용한 연구동향

한계유효세율은한 단위의 한계투자에서발생하는수익에 대해부담해야하는

세율을의미하며, 여러가지조세정책의조합을평가하는데 매우유용한개념이

다. 한계유효세율의 개념은 Harberger(1962)의 유효세율 개념과

J o r g e n s o n ( 1 9 6 3 )의 자본비용(Cost of Capital)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H a r b e r g e r는 경제주체들간에적용되는세율의 차이로인해발생하는경제적 비

효율성을분석하였는데, 이때세율은 법정세율이아닌실제의 세부담 수준을 보

여주는 유효세율의개념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즉 법정세율은세법

상의여러가지감면및 공제등으로인해실제의부담정도를설명할수 없다는

것이다. Jorgenson은여러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투자자본재에 대한 비용으로

자본비용의개념을개발하였는데, 조세정책은자본비용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

가 되었던것이다. 

한계유효세율 개념을 사용하여 조세정책의 평가를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로

Auerbach and Jorgenson(1980)과함께 미국의 1 9 8 1년 조세개혁법의 효과를

분석한Jorgenson and Sullivan(1981) 등을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레이건정

부가공급위주의경제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대폭적인세제개혁을단행하였

는데, 이러한조세정책의변화를평가하는수단으로한계유효세율의개념이중요

하게활용되었으며, 이후급속도로다른국가들에게도적용되었다.

한계유효세율은

기업규모별·투자자산별·

재원조달별로서로다른

정책적고려를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있기때문에, 

형태별조세지원정책의

비효율적측면을설명하는

데도많이활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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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2 )

한계유효세율은한 국가에서여러가지조세정책안을평가하는데 유용한수단

이지만, 국가간의 비교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King and Fullerton(1984)을들 수 있다. King and Fullerton은한계유효세율

개념을 이용하여 이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4개국에 응용하여 국

제간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들에의해시도된방법론은이후활발하게사용되었

으며, 이제는 한계유효세율을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King and Fullerton에의한 한계유효세율은 한계투자로부터의세전수익률과

그 투자자금의공급자가얻게되는세후수익률의차이를투자로부터의세전수익

률로나눈 개념으로서아래와같이정의된다.

여기서 p 는 한계투자의세전수익률, s는투자자금의공급자가 얻게되는 세

후수익률로서 자본소득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양자는 동일하게 된

다. 그러나현실에 있어서는자본소득에대한과세즉 법인소득세나개인소득세

가 부과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 p–s ) 즉, 조세격차(tax wedge)가발생하는

것이다.

<표 1 >은 King and Fullerton의연구 이후 한계유효세율을사용한 국제비교

연구들인 OECD(1991), Jorgenson and Landau(1993)의분석결과를요약하

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분석대상국가들은대부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며,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다. King and Fullerton

유형의한계유효세율모형을이용한국가간조세정책의평가가활발하게이루어

짐에따라 우리나라의조세정책에대한체계적인분석도필요하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한계유효세율을사용하여조세정책을평가한대표적인연구로는

곽태원(1985), 김준영(1991), 원윤희(1996), 윤건영·김종웅(1997) 등을들

수 있으며, 이들연구의특징은 <표2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연구에서사용한

연구기간은대체로부분적이므로, 전반적인시계열적특성을파악하기에는부족

한 면이있다. 한계유효세율에대한시계열적인자료는 향후조세정책이국가경

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미국에서는레이건정부가

공급위주의경제정책을

추진하는과정에서

대폭적인세제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러한조세정책의변화를

평가하는수단으로

한계유효세율의개념이

중요하게활용되었으며, 

이후급속도로

다른국가들에게도

적용되었다. t =
p  -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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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and Fullerton

모형을사용한시계열적

자료의축적은우리나라

조세정책의변화추이를

파악하는데필요할뿐만

아니라, 국제간비교에도

꼭필요한자료가

될것이다.

자료의축적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방법론에서는국제비교를시도한주요연

구들이모두King and Fullerton 모형을사용하였으므로, 같은방법론을사용한

시계열적자료의축적은우리나라조세정책의변화추이를파악하는데 필요할뿐

만 아니라, 국제간비교에도꼭필요한자료가될 것이다.

2. 우리나라의한계유효세율을 사용한 연구결과 고찰

여기에서는조세지원정책의시계열적특성을기존의연구를통해살펴본다. 곽

태원(1985), 윤건영·김종웅( 1 9 9 7 )의 분석결과는 비교적 분석기간이 길고,

1 9 6 0∼1 9 8 3년과 1 9 8 2∼1 9 9 7년 사이의 5년 단위 기간으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서로보완적으로설명하기에적합하므로이를사용한다1 ).

King and Fullerton(1984)

o 분석연도: 1980

o 분석국가: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4개국)
o 분석대상: 산업별, 자산별, 재원조달별, 소유자별, 법인단계

O E C D ( 1 9 9 1 )

o 분석연도: 1991

o 분석국가: 24개OECD 국가

o 분석대상: 제조업, 자산별, 재원조달별, 국내및국제조세포함
o 분석모형: King and Fullerton

Jorgenson and Landau(1993)

o 분석연도: 1980, 1985, 1990

o 분석국가: 스웨덴,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오

스트레일리아( 9개국)

o 분석대상: 산업별, 자산별, 재원조달별, 소유자별, 법인및 개인단계

o 분석모형: King and Fullerton

<표1> 한계유효세율관련연구들의비교

1 )원윤희( 1 9 9 6 )는 같은 방법
론을사용했지만, 발간후에
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연구결과가 실제와는 다르
므로 연구결과를 비교하는
데에서는제외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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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2 )

곽태원( 1 9 8 5 )은 Jorgenson and Sullivan(1981)의한계유효세율모형을사용

하여1 9 6 0∼1 9 8 3년 기간의우리나라법인세제를분석하고있는데, 기존의실증

연구들중에서는가장긴 시계열자료를사용하였다.

<표3 >은 곽태원이측정한한계유효세율의결과를자산형태별로나누어제시하

고 있다. 각수치가의미하는바를1 9 6 0년의전자산의경우를예로하여살펴보

면, 조세감면전의 유효세율은0 . 3 1 9로 한 단위한계투자에대해0.319 단위의

세부담을지게되나, 조세감면후의유효세율은0 . 3으로서0.019 단위만큼세부

담이완화되었다. 이완화효과를백분율로환산하면6 %가 된다. 

시대별로비교해보면1 9 6 2∼1 9 6 7년 기간과1 9 7 2∼1 9 8 1년 기간의조세감면

제도의 효과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 수 있다. 특히1 9 7 0년대동

곽태원( 1 9 8 5 )은

1 9 6 0∼1 9 8 3년기간의

우리나라법인세제를

분석하고있는데, 

기존의실증연구들

중에서는가장긴시계열

자료를사용하였다.

곽태원( 1 9 8 5 )

o 분석연도: 1960 ∼1 9 8 3
o 분석대상: 기업규모별, 산업별, 자산별, 사내유보
o 분석모형: Jorgenson and Sullivan 모형

김준영( 1 9 9 1 )

o 분석연도: 1966 ∼1 9 8 9

o 분석대상: 산업별, 자산별, 재원조달별
o 분석모형: 자본비용개념을사용한추정법

원윤희( 1 9 9 6 )

o 분석연도: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o 분석대상: 제조업, 기업규모별, 자산별, 재원조달별
o 분석모형: King and Fullerton 모형

윤건영·김종웅( 1 9 9 7 )

o 분석대상: 1982, 1987, 1992, 1997

o 분석대상: 제조업, 기업규모별, 자산별, 재원조달별

o 분석모형: King and Fullerton 모형

<표2> 한계유효세율에대한기존연구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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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2 )

안 조세감면효과는매우높게나타나고있는데, 최고수준을보이고있는1 9 7 9년

의 경우약 2 9 %의 완화효과를보여주고있다. 자산형태별로는기계및 설비자

산에대한조세감면효과가건물및 구축물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각종조세감면규정들이특정업종혹은특정기능에사용되는기계및 설비

에 대해주로적용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 있다. 

1 9 8 2년 이후의 조세지원정책이 한계유효법인세율에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윤건영·김종웅( 1 9 9 7 )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King and

F u l l e r t o n ( 1 9 8 4 )의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조세지원정책의효과를 1 9 8 2년,

1 9 8 7년, 1992년, 1997년의네 시점에대해분석하고있다. 한편이 연구는곽태

원( 1 9 8 5 )과 다른모형을사용하였기때문에절대수치를서로비교할수는없으

나, 1982년 이후의 조세지원효과를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표4 >는 윤건영·김종웅( 1 9 9 7 )의 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2 ), 이들연구에서는

한계유효법인세율을기업규모별, 투자자산별, 투자재원별로나누어 계산하고있

어 비교적 세부적인효과를살펴볼수 있다. 표에제시된바와같이대부분의한

계유효법인세율이음(–)의값을가지고있어조세지원정책의효과가매우컸다

는 것을알 수 있는데, 연도별로는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어조세지원정책에큰

변화가없었다는것을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이대기업에대한지원에 비해서 컸

던 것으로나타나고있다. 투자자산유형별로는기계자산에대한조세지원효과가

건물이나비상각자산과비교할때 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으며, 그지원의규모

도 연도별로점차높아져왔음을알 수 있다. 투자재원별로는차입에대한조세지

원의효과가증자나내부유보에비해훨씬크게나타나고있는데그 차이는시간

이 감에따라줄어들고있음을알 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 한계유효법인세율을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표5 >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한계유효법인세율은1 9 8 7년 이후점차증가하

고 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대한

조세지원이

대기업에대한

지원에비해서

컸던것으로

나타나고있다.

2 )윤건영·김종웅( 1 9 9 7 )은가
중치를 변화시킬 때와 고정
시키는두가지경우에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세제도의 개
편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중치를 1 9 8 3년 기준으로
고정시킨결과를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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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계유효세율을통해 본 우리나라 세부담의 추이

1. 시계열적특성

Hyun, et al.(2001)은1 9 6 0년부터1 9 9 8년까지 3 9년간의우리나라한계유효

세율을 추정하였다. 현재까지의연구결과들 중에서 연구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

에, 한계유효세율을통해우리나라세부담의추이를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이연

구결과를중심으로동태적경제성장시기를겪어왔던과거3 9년간의세부담실태

를 살펴본다.

<표 6 >과 [그림 1 ]은 법인단계의 한계유효세율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법인단계의한계유효세율은1 9 9 8년의한해만제외하고는모두음(–)의값을보

여주고있다. 1998년만유독다른추정치를가지는이유는1 9 9 7년 말부터겪기

우리나라의

한계유효법인세율은

1 9 8 7년이후

점차증가하고있다. 
기업규모별

대기업 - 0 . 5 4 - 1 . 4 2 - 0 . 9 3 0 . 5 1

중소기업 - 6 . 2 0 - 7 . 0 4 - 6 . 4 1 - 4 . 9 9

건 물 3 . 8 5 2 . 4 0 2 . 7 0 7 . 1 4

투자자산별 기 계 - 2 1 . 3 7 - 2 5 . 2 9 - 2 4 . 4 6 - 2 0 . 3 6

비상각자산 3 . 2 7 3 . 2 7 3 . 7 3 4 . 0 3

차 입 - 3 6 . 1 9 - 3 7 . 2 7 - 3 2 . 9 9 - 2 6 . 9 9

투자재원별 증 자 3 4 . 3 8 3 3 . 7 1 3 0 . 3 2 2 7 . 0 9

내부유보 3 4 . 8 7 3 4 . 2 0 3 0 . 8 3 2 7 . 5 3

<표4> 가중평균한계유효법인세율

(단위: %)

1 9 8 3 1 9 8 7 1 9 9 1 1 9 9 5

자료: 윤건영·김종웅( 1 9 9 7 ) .

한계유효법인세율 - 1 . 2 7 - 4 . 5 1 - 3 . 9 1 - 2 . 0 2

<표5> 연도별가중평균한계유효법인세율

(단위: %)

1 9 8 3 1 9 8 7 1 9 9 1 1 9 9 5

자료: 윤건영·김종웅( 1 9 9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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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국가경제위기를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정부는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위해여러가지정책수단들을강구하였으며, 이에따라그 동안타인자본

에 의존하여왔던자본조달형태가1 9 9 8년에급격하게변화하게되었던것이다.

즉, 대기업의 경우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비중이 1 9 9 7년의 7 9 %에서 1 9 9 8년에

1 3 %로 급격히떨어졌는데, 이는3 9년간의연구기간중에가장낮은수치를 보여

주는것이다. 타인자본의경우지급이자에대한비용공제로인해세부담 경감효

과가크므로, 타인자본에의존한 비중이 급격하게하락함에 따라법인단계의한

계유효세율은급격히증가하게되었던것이다.

법인단계의한계유효세율은연도별로심한편차를보여주고있다. 1960년대에

는 한계유효세율이상대적으로높게, 1970년대에가서는매우낮게나타났다. 그

러나1 9 7 2년의경우에는일반적인추세에비해매우높은수치를보여주고있는

데, 이는 1 9 7 2년에갑작스런세법의 변화가 있어서라기보다는타인자본의의존

비중이떨어졌기때문이다. 즉, 대기업의타인자본의존비중이1 9 7 1년의0 . 8 3 0 5

에서1 9 7 2년에는0 . 5 3 4 9로큰 폭으로하락하였던것이다. 

법인종류별 한계유효세율의추정치를 보면, 1998년의경우 독특한 결과를 보

여준다. 일반적으로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이높지만, 타인재원이주로 대기

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므로, 결과적으로대기업의한계유효세율이낮은것이특

징이다. 그러나1 9 9 8년의재원조달형태를보면, 대기업및 중소기업의타인자본

조달비중은 각각0.1333, 0.5229로중소기업이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39년간

연구기간중 중소기업의타인재원조달비중이1 9 7 7년까지는10% 미만이며, 이

후로는20% 이내로매우낮은것을감안할때, 1998년은매우독특한해라고볼

수 있다.

조세지원정책이 개인보다는 법인단계에 치중하였으므로, 한계유효소득세율은

한계유효법인세율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3 9년 동안모두양

( + )의 값을 보여주어, 법인단계처럼조세정책을 통한 정부보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적특성을 보면1 9 7 0년대초반까지는증가하는추세를 보여주

었으나, 1975년에이자및 배당소득에대한세율이낮아짐에따라한계유효소득

세율이 감소하게되었다. 1981년에이들세율이 다시1 0 %로 인상됨에따라한

계유효소득세율도상승하고있다. 

법인단계와는달리개인단계의한계유효세율은기업형태별, 투자자산형태별로

조세지원정책이

개인보다는법인단계에

치중하였으므로, 

한계유효소득세율은

한계유효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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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차이를 보여주지않는다. 그러나재원조달형태별한계유효소득세율은차

이를보여, 차입에의한재원조달이증자및 유보에의한재원조달보다낮은세율

을 보여주고있다.

1 9 7 5∼1 9 8 0년 동안전체한계유효세율은가장낮은수치이며, 음(–)의값을

보여주고있는데, 이는법인단계에서의한계유효법인세율과같은결과로서법인

단계의 조세지원정책이전체세율에 그대로 반영되었기때문이다. 이후이 세율

은 증가하는추세를 보였는데, 이는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조세정책의흐름을

그대로반영한결과이기도하다. 

기업형태별한계유효세율은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법인단계에서는상

대적으로높은차이를보인반면, 개인단계에서는거의차이가없으므로, 결과적

으로기업형태별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투자재원조달별 한계유효세율은 법인단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므로, 이는

그대로한계유효세율에서반영되고있다. 결과적으로차입에의한재원조달이조

세상으로유리한방안임을보였는데, 그효과도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투자자산별한계유효세율도차이를 보이는데, 이는법인단계의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1974년까지투자자산별 세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1975

년부터음(–)의값을가지며차이를크게나타내고있다. 

2. 국제비교

<표9 >는 본 연구결과를Jorgenson and Landau(1993)의연구결과를사용하

여 국제비교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기업단계에서 우리나라의 한계유효법인세

율은OECD 9개국에비해낮은수준임을보여준다. 1990년의경우이탈리아의

한계유효법인세율이가장낮게나타났으며, 프랑스와우리나라가다음으로모두

음의값을보여주고있어매우적극적인조세지원정책을취해왔음을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단계에서의조세부담수준을비교하면, 비교대상인세 개 시점에

서 우리나라가가장낮은수준의 세부담을보여주고있으며, 영국도우리나라와

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법인단계와개인단계에서부담하는세부

담을모두고려한결과, OECD 9개국과비교할때 우리나라의세부담이가장낮

은 수준임을알 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 9 9 0년대에들어와

조세지원정책이자원의

비효율적배분을낳고, 

방만하게운영된다는

반성과함께조세지원의

범위를축소하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이에따라1 9 9 0년대부터

한계유효세율이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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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점이 1 9 9 0년까지이므로, 이후의 추세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경우1 9 9 0년대에 들어와 조세지원정책이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낳고, 방만하게운영된다는반성과 함께조세지원의범위를 축

소하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1 9 9 0년대부터 한계유효세율이

증가하는추세이다.

Ⅳ. 결론

본 논문은 한계유효세율을사용하여우리나라세부담의추이를 기존의연구들

을 중심으로살펴보았다. 조세지원정책은1 9 7 0년대에가장적극적으로활용되었

으며, 특히1 9 7 5∼1 9 8 0년 사이에가장강도높은지원책이강구되었다. 1982년

이후로 조세지원정책이특정업종중심에서기능위주로 바뀜에 따라, 세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었다. 법인단계의조세지원정책은 개인단계보다 훨씬 높

아, 법인단계에서의한계유효세율이상대적으로매우낮은결과를보여주었다. 

법인형태별, 재원조달별, 투자자산종류별세부담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법인의 경우뚜렷하게나타났다. 중소기업, 차입에의한재원조달, 기계및

장비자산투자에대한세부담이상대적으로다른형태들에비해낮게나타나, 조

세지원정책의차별적정책방향을알 수 있다. 그러나이러한차이는시간이감에

따라점차로줄어드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을 O E C D의 9개국과 비교한 결과, 법인단계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에이어 가장 낮게, 개인단계에서는전체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을O E C D의

9개국과비교한결과, 

법인단계에서는이탈리아,

프랑스에이어가장낮게,

개인단계에서는전체에서

가장낮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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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6 0 -0 . 0 3 5 -0 . 0 4 6 0 . 0 3 3 -0 . 1 3 6 0 . 2 5 0 0 . 2 4 6 -0 . 0 3 7 0 . 0 4 3 -0 . 0 5 4
1 9 6 1 -0 . 0 2 4 -0 . 0 3 1 0 . 0 2 4 -0 . 0 9 5 0 . 1 7 7 0 . 1 7 7 -0 . 0 2 3 0 . 0 2 7 -0 . 0 3 7
1 9 6 2 -0 . 0 1 1 -0 . 0 1 5 0 . 0 1 5 -0 . 0 5 2 0 . 1 0 4 0 . 1 0 4 -0 . 0 1 1 0 . 0 1 6 -0 . 0 1 8
1 9 6 3 -0 . 0 1 6 -0 . 0 2 0 0 . 0 1 5 -0 . 0 6 5 0 . 1 2 4 0 . 1 2 5 -0 . 0 1 5 0 . 0 1 7 -0 . 0 2 4
1 9 6 4 -0 . 0 2 0 -0 . 0 2 6 0 . 0 1 9 -0 . 0 8 1 0 . 1 5 0 0 . 1 5 1 -0 . 0 1 9 0 . 0 2 1 -0 . 0 3 1
1 9 6 5 -0 . 0 2 0 -0 . 0 2 6 0 . 0 1 9 -0 . 0 8 1 0 . 1 5 0 0 . 1 5 1 -0 . 0 1 9 0 . 0 2 1 -0 . 0 3 1
1 9 6 6 -0 . 0 2 6 -0 . 0 3 2 0 . 0 1 5 -0 . 0 9 4 0 . 1 6 5 0 . 1 6 7 -0 . 0 2 4 0 . 0 2 0 -0 . 0 3 8
1 9 6 7 -0 . 0 5 4 -0 . 0 5 4 -0 . 0 4 9 -0 . 1 2 2 0 . 1 3 7 0 . 1 4 1 -0 . 0 2 4 -0 . 1 6 0 -0 . 0 3 8
1 9 6 8 -0 . 1 8 5 -0 . 2 0 6 -0 . 0 4 9 -0 . 3 9 2 0 . 3 9 7 0 . 4 0 4 -0 . 1 1 4 -0 . 2 2 2 -0 . 2 0 2
1 9 6 9 -0 . 1 8 5 -0 . 2 0 6 -0 . 0 4 9 -0 . 3 9 2 0 . 3 9 7 0 . 4 0 4 -0 . 1 1 4 -0 . 2 2 2 -0 . 2 0 2
1 9 7 0 -0 . 2 6 9 -0 . 2 9 5 -0 . 0 5 6 -0 . 3 9 1 0 . 4 0 1 0 . 4 4 9 -0 . 2 3 9 -0 . 3 3 0 -0 . 2 6 8
1 9 7 1 -0 . 3 0 1 -0 . 3 2 9 -0 . 0 0 2 -0 . 4 0 0 0 . 4 0 0 0 . 2 3 2 -0 . 2 7 4 -0 . 3 6 5 -0 . 2 9 7
1 9 7 2 -0 . 0 3 2 -0 . 0 4 1 0 . 0 5 1 -0 . 3 2 6 0 . 3 5 9 0 . 3 9 6 -0 . 0 1 7 -0 . 1 1 6 -0 . 0 2 5
1 9 7 3 -0 . 1 2 6 -0 . 1 3 8 -0 . 0 0 5 -0 . 3 5 2 0 . 3 8 2 0 . 3 9 4 -0 . 1 0 6 -0 . 2 3 4 -0 . 1 1 8
1 9 7 4 -0 . 2 0 5 -0 . 2 2 4 0 . 0 0 2 -0 . 3 5 8 0 . 3 8 4 0 . 3 6 8 -0 . 1 8 1 -0 . 3 1 2 -0 . 1 9 8
1 9 7 5 -0 . 3 6 1 -0 . 3 8 4 -0 . 0 8 4 -0 . 5 3 9 0 . 4 7 9 0 . 4 7 8 -0 . 3 0 5 -0 . 6 1 6 -0 . 3 3 5
1 9 7 6 -0 . 3 6 3 -0 . 3 8 2 -0 . 1 3 6 -0 . 5 6 9 0 . 4 6 8 0 . 4 7 6 -0 . 2 7 8 -0 . 5 8 2 -0 . 3 0 7
1 9 7 7 -0 . 3 7 6 -0 . 3 9 6 -0 . 1 3 8 -0 . 5 8 8 0 . 4 7 9 0 . 4 8 7 -0 . 2 8 9 -0 . 5 9 2 -0 . 3 2 2
1 9 7 8 -0 . 3 5 1 -0 . 3 9 3 -0 . 1 2 3 -0 . 5 4 6 0 . 4 7 9 0 . 4 3 5 -0 . 2 8 8 -0 . 5 8 7 -0 . 3 0 1
1 9 7 9 -0 . 4 3 8 -0 . 4 8 6 -0 . 1 4 4 -0 . 5 5 6 0 . 4 4 2 0 . 4 6 2 -0 . 3 6 3 -0 . 6 8 1 -0 . 3 9 0
1 9 8 0 -0 . 4 6 3 -0 . 5 0 1 -0 . 1 3 9 -0 . 5 4 6 0 . 4 7 5 0 . 2 3 9 -0 . 4 0 3 -0 . 7 2 8 -0 . 4 3 9
1 9 8 1 -0 . 3 4 8 -0 . 4 0 7 -0 . 1 8 1 -0 . 5 0 3 0 . 4 7 3 0 . 3 9 6 -0 . 2 5 6 -0 . 5 7 4 -0 . 3 3 1
1 9 8 2 -0 . 3 5 4 -0 . 3 9 1 -0 . 1 6 5 -0 . 4 8 6 0 . 4 3 0 0 . 4 8 9 -0 . 2 8 6 -0 . 6 0 6 -0 . 3 2 6
1 9 8 3 -0 . 1 1 8 -0 . 1 2 1 -0 . 0 9 4 -0 . 3 2 2 0 . 3 6 8 0 . 3 7 4 -0 . 0 9 0 -0 . 3 9 2 -0 . 1 0 3
1 9 8 4 -0 . 1 6 4 -0 . 1 7 8 -0 . 0 9 2 -0 . 3 3 3 0 . 3 5 9 0 . 3 4 7 -0 . 1 1 7 -0 . 4 2 6 -0 . 1 4 1
1 9 8 5 -0 . 2 0 2 -0 . 2 2 3 -0 . 0 9 8 -0 . 3 4 6 0 . 3 5 1 0 . 3 3 9 -0 . 1 5 8 -0 . 4 7 0 -0 . 1 6 2
1 9 8 6 -0 . 1 8 3 -0 . 2 0 6 -0 . 0 8 7 -0 . 3 6 3 0 . 3 3 3 0 . 3 2 9 -0 . 1 2 2 -0 . 4 8 9 -0 . 1 2 1
1 9 8 7 -0 . 1 5 1 -0 . 1 6 5 -0 . 0 8 7 -0 . 3 5 1 0 . 3 4 9 0 . 3 3 0 -0 . 1 1 2 -0 . 4 5 7 -0 . 1 0 4
1 9 8 8 -0 . 0 1 7 0 . 0 0 1 -0 . 0 8 0 -0 . 3 3 8 0 . 3 3 9 0 . 3 4 2 0 . 0 2 7 -0 . 2 9 3 0 . 0 2 7
1 9 8 9 -0 . 0 9 4 -0 . 0 9 0 -0 . 1 1 1 -0 . 3 4 1 0 . 3 5 7 0 . 3 5 7 -0 . 0 6 1 -0 . 3 9 6 -0 . 0 5 8
1 9 9 0 -0 . 2 2 5 -0 . 2 5 3 -0 . 1 1 9 -0 . 3 3 5 0 . 3 2 7 0 . 3 3 6 -0 . 1 8 7 -0 . 5 6 1 -0 . 1 9 2
1 9 9 1 -0 . 1 9 3 -0 . 2 0 0 -0 . 1 6 1 -0 . 3 0 4 0 . 2 9 1 0 . 3 2 7 -0 . 1 5 8 -0 . 5 7 1 -0 . 1 5 3
1 9 9 2 -0 . 1 6 5 -0 . 1 6 8 -0 . 1 4 8 -0 . 3 0 9 0 . 3 0 7 0 . 3 3 8 -0 . 1 3 1 -0 . 5 1 0 -0 . 1 2 4
1 9 9 3 -0 . 0 9 3 -0 . 0 8 8 -0 . 1 0 7 -0 . 2 8 7 0 . 2 9 2 0 . 3 1 0 -0 . 0 5 6 -0 . 4 3 1 -0 . 0 5 0
1 9 9 4 -0 . 1 2 2 -0 . 1 2 9 -0 . 0 9 6 -0 . 2 7 1 0 . 2 6 8 0 . 2 9 6 -0 . 0 9 2 -0 . 4 6 6 -0 . 0 8 3
1 9 9 5 -0 . 1 1 2 -0 . 1 1 9 -0 . 0 7 7 -0 . 2 7 6 0 . 2 5 7 0 . 2 7 6 -0 . 1 0 0 -0 . 4 2 4 -0 . 0 6 1
1 9 9 6 -0 . 2 2 8 -0 . 2 5 4 -0 . 0 6 9 -0 . 2 9 8 0 . 2 2 2 0 . 2 3 4 -0 . 2 6 1 -0 . 5 5 7 -0 . 1 3 9
1 9 9 7 -0 . 1 9 3 -0 . 2 1 2 -0 . 0 8 0 -0 . 2 3 4 0 . 2 3 0 0 . 2 6 9 -0 . 2 7 7 -0 . 3 6 5 -0 . 1 6 4
1 9 9 8 0 . 0 9 7 0 . 1 6 0 -0 . 1 0 9 -0 . 1 6 3 0 . 2 7 9 0 . 3 0 8 -0 . 1 6 3 -0 . 3 8 6 0 . 0 9 8

<표6> 법인단계한계유효세율

한계유효세율 대기업 중소기업
재원조달 재원운용

차입 증자 유보 건물 기계 기타



3 6 2 0 0 1년5월호

현안분석( 2 )

[그림 1] 법인단계유효세율

대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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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법인단계유효세율(계속)

건물 기계 기타

증자 유보차입



3 8 2 0 0 1년5월호

현안분석( 2 )

1 9 6 0 0 . 3 5 5 0 . 3 5 5 0 . 3 5 2 0 . 3 7 4 0 . 4 3 3 0 . 3 5 2 0 . 3 6 2 0 . 3 5 4
1 9 6 1 0 . 0 6 8 0 . 0 6 8 0 . 0 6 6 0 . 0 7 3 0 . 0 8 0 0 . 0 6 7 0 . 0 6 9 0 . 0 6 8
1 9 6 2 0 . 1 6 3 0 . 1 6 4 0 . 1 5 8 0 . 1 7 7 0 . 1 8 7 0 . 1 6 1 0 . 1 6 3 0 . 1 6 4
1 9 6 3 0 . 1 6 3 0 . 1 6 4 0 . 1 5 8 0 . 1 7 6 0 . 1 8 8 0 . 1 6 1 0 . 1 6 3 0 . 1 6 4
1 9 6 4 0 . 1 6 3 0 . 1 6 4 0 . 1 5 8 0 . 1 7 6 0 . 1 9 1 0 . 1 6 1 0 . 1 6 4 0 . 1 6 4
1 9 6 5 0 . 1 6 3 0 . 1 6 4 0 . 1 5 8 0 . 1 7 6 0 . 1 9 1 0 . 1 6 1 0 . 1 6 4 0 . 1 6 4
1 9 6 6 0 . 1 6 3 0 . 1 6 4 0 . 1 5 8 0 . 1 7 5 0 . 1 9 2 0 . 1 6 1 0 . 1 6 4 0 . 1 6 4
1 9 6 7 0 . 1 7 8 0 . 1 7 9 0 . 1 7 0 0 . 1 9 1 0 . 2 0 8 0 . 1 7 7 0 . 1 7 1 0 . 1 8 0
1 9 6 8 0 . 2 0 0 0 . 2 0 0 0 . 1 9 6 0 . 2 0 4 0 . 2 7 4 0 . 2 0 1 0 . 1 9 6 0 . 2 0 0
1 9 6 9 0 . 2 0 0 0 . 2 0 0 0 . 1 9 6 0 . 2 0 4 0 . 2 7 4 0 . 2 0 1 0 . 1 9 6 0 . 2 0 0
1 9 7 0 0 . 2 0 8 0 . 2 0 7 0 . 2 2 1 0 . 2 0 4 0 . 2 7 5 0 . 2 0 9 0 . 2 0 5 0 . 2 0 8
1 9 7 1 0 . 2 0 6 0 . 2 0 6 0 . 1 9 7 0 . 2 0 4 0 . 2 7 5 0 . 2 0 7 0 . 2 0 3 0 . 2 0 6
1 9 7 2 0 . 2 7 4 0 . 2 7 1 0 . 3 0 5 0 . 2 7 5 0 . 3 5 6 0 . 2 7 4 0 . 2 6 7 0 . 2 7 5
1 9 7 3 0 . 2 6 5 0 . 2 6 5 0 . 2 6 1 0 . 2 8 8 0 . 3 8 0 0 . 2 6 7 0 . 2 5 8 0 . 2 6 6
1 9 7 4 0 . 2 8 2 0 . 2 8 3 0 . 2 5 7 0 . 2 8 7 0 . 3 8 0 0 . 2 8 3 0 . 2 7 4 0 . 2 8 2
1 9 7 5 0 . 0 6 9 0 . 0 6 9 0 . 0 6 9 0 . 0 7 0 0 . 1 0 3 0 . 0 7 0 0 . 0 6 6 0 . 0 6 9
1 9 7 6 0 . 0 6 8 0 . 0 6 8 0 . 0 7 1 0 . 0 6 9 0 . 1 0 2 0 . 0 6 9 0 . 0 6 5 0 . 0 6 8
1 9 7 7 0 . 0 6 9 0 . 0 6 9 0 . 0 7 3 0 . 0 7 1 0 . 1 0 5 0 . 0 7 1 0 . 0 6 7 0 . 0 7 0
1 9 7 8 0 . 0 7 1 0 . 0 7 1 0 . 0 7 0 0 . 0 7 1 0 . 1 0 5 0 . 0 7 2 0 . 0 6 8 0 . 0 7 1
1 9 7 9 0 . 0 7 0 0 . 0 7 0 0 . 0 7 3 0 . 0 7 1 0 . 1 0 2 0 . 0 7 1 0 . 0 6 7 0 . 0 7 0
1 9 8 0 0 . 0 7 2 0 . 0 7 2 0 . 0 7 7 0 . 0 7 1 0 . 1 0 5 0 . 0 7 3 0 . 0 6 9 0 . 0 7 2
1 9 8 1 0 . 1 4 5 0 . 1 4 4 0 . 1 4 6 0 . 1 4 3 0 . 2 0 9 0 . 1 4 7 0 . 1 3 8 0 . 1 4 5
1 9 8 2 0 . 1 4 4 0 . 1 4 2 0 . 1 5 4 0 . 1 4 4 0 . 2 0 2 0 . 1 4 6 0 . 1 3 7 0 . 1 4 4
1 9 8 3 0 . 1 3 4 0 . 1 3 3 0 . 1 4 0 0 . 1 4 8 0 . 1 9 3 0 . 1 3 5 0 . 1 2 6 0 . 1 3 4
1 9 8 4 0 . 1 3 9 0 . 1 4 0 0 . 1 3 3 0 . 1 4 8 0 . 1 9 1 0 . 1 4 0 0 . 1 3 0 0 . 1 4 0
1 9 8 5 0 . 1 4 1 0 . 1 4 1 0 . 1 3 7 0 . 1 4 7 0 . 1 9 0 0 . 1 4 3 0 . 1 3 4 0 . 1 4 2
1 9 8 6 0 . 1 3 3 0 . 1 3 4 0 . 1 3 1 0 . 1 4 7 0 . 1 8 8 0 . 1 3 6 0 . 1 2 5 0 . 1 3 5
1 9 8 7 0 . 1 3 8 0 . 1 4 0 0 . 1 3 2 0 . 1 4 7 0 . 1 9 0 0 . 1 4 0 0 . 1 3 0 0 . 1 4 0
1 9 8 8 0 . 1 2 0 0 . 1 1 7 0 . 1 3 0 0 . 1 4 8 0 . 1 8 9 0 . 1 2 2 0 . 1 1 2 0 . 1 2 2
1 9 8 9 0 . 1 2 8 0 . 1 2 7 0 . 1 3 6 0 . 1 4 8 0 . 1 9 1 0 . 1 2 9 0 . 1 1 9 0 . 1 3 0
1 9 9 0 0 . 1 4 2 0 . 1 4 2 0 . 1 4 1 0 . 1 4 8 0 . 1 8 7 0 . 1 4 3 0 . 1 3 3 0 . 1 4 3
1 9 9 1 0 . 2 7 8 0 . 2 7 5 0 . 2 9 3 0 . 2 9 7 0 . 3 6 7 0 . 2 8 1 0 . 2 5 9 0 . 2 8 1
1 9 9 2 0 . 2 7 4 0 . 2 6 9 0 . 3 0 9 0 . 2 9 7 0 . 3 7 0 0 . 2 7 6 0 . 2 5 5 0 . 2 7 7
1 9 9 3 0 . 2 5 9 0 . 2 5 1 0 . 2 8 0 0 . 2 9 9 0 . 3 6 7 0 . 2 6 1 0 . 2 3 9 0 . 2 6 3
1 9 9 4 0 . 2 6 1 0 . 2 5 6 0 . 2 7 8 0 . 3 0 0 0 . 3 6 2 0 . 2 6 2 0 . 2 4 1 0 . 2 6 4
1 9 9 5 0 . 2 5 1 0 . 2 4 6 0 . 2 7 5 0 . 2 9 9 0 . 3 6 0 0 . 2 4 9 0 . 2 3 2 0 . 2 5 6
1 9 9 6 0 . 2 1 8 0 . 2 1 7 0 . 2 2 2 0 . 2 2 9 0 . 2 7 1 0 . 2 1 7 0 . 2 0 5 0 . 2 2 2
1 9 9 7 0 . 2 2 3 0 . 2 2 3 0 . 2 2 8 0 . 2 3 2 0 . 2 7 2 0 . 2 1 9 0 . 2 1 5 0 . 2 2 5
1 9 9 8 0 . 1 8 2 0 . 1 2 6 0 . 3 1 9 0 . 3 1 5 0 . 3 7 2 0 . 3 1 4 0 . 2 9 8 0 . 1 8 1

<표7> 개인단계한계유효세율

한계유효세율 대기업 중소기업
재원조달 재원운용

차입 증자 건물 기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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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인단계유효세율

대기업 중소기업



4 0 2 0 0 1년5월호

현안분석( 2 )

[그림 2] 개인단계유효세율(계속)

차입 증자

건물 기계 기타



재정포럼 4 1

한계유효세율을통해본우리나라세부담추이

1 9 6 0 0 . 3 3 2 0 . 3 2 5 0 . 3 7 3 0 . 2 9 0 0 . 5 7 5 0 . 2 4 6 0 . 3 2 8 0 . 3 8 9 0 . 3 1 9
1 9 6 1 0 . 0 4 6 0 . 0 3 9 0 . 0 8 9 -0 . 0 1 5 0 . 2 4 3 0 . 1 7 7 0 . 0 4 6 0 . 0 9 3 0 . 0 3 4
1 9 6 2 0 . 1 5 4 0 . 1 5 1 0 . 1 7 1 0 . 1 3 4 0 . 2 7 1 0 . 1 0 4 0 . 1 5 2 0 . 1 7 6 0 . 1 4 8
1 9 6 3 0 . 1 5 0 0 . 1 4 7 0 . 1 7 1 0 . 1 2 3 0 . 2 8 9 0 . 1 2 5 0 . 1 4 9 0 . 1 7 8 0 . 1 4 3
1 9 6 4 0 . 1 4 6 0 . 1 4 2 0 . 1 7 4 0 . 1 0 9 0 . 3 1 2 0 . 1 5 1 0 . 1 4 6 0 . 1 8 1 0 . 1 3 8
1 9 6 5 0 . 1 4 6 0 . 1 4 2 0 . 1 7 4 0 . 1 0 9 0 . 3 1 2 0 . 1 5 1 0 . 1 4 6 0 . 1 8 1 0 . 1 3 8
1 9 6 6 0 . 1 4 1 0 . 1 3 7 0 . 1 7 1 0 . 0 9 7 0 . 3 2 5 0 . 1 6 7 0 . 1 4 2 0 . 1 8 0 0 . 1 3 1
1 9 6 7 0 . 1 3 4 0 . 1 3 4 0 . 1 2 9 0 . 0 9 2 0 . 3 1 7 0 . 1 4 1 0 . 1 5 8 0 . 0 3 8 0 . 1 4 8
1 9 6 8 0 . 0 5 1 0 . 0 3 5 0 . 1 5 7 -0 . 1 0 8 0 . 5 6 2 0 . 4 0 4 0 . 1 1 0 0 . 0 1 7 0 . 0 3 8
1 9 6 9 0 . 0 5 1 0 . 0 3 5 0 . 1 5 7 -0 . 1 0 8 0 . 5 6 2 0 . 4 0 4 0 . 1 1 0 0 . 0 1 7 0 . 0 3 8
1 9 7 0 -0 . 0 0 5 -0 . 0 2 7 0 . 1 7 7 -0 . 1 0 7 0 . 5 6 6 0 . 4 4 9 0 . 0 2 0 -0 . 0 5 7 -0 . 0 0 4
1 9 7 1 -0 . 0 3 3 -0 . 0 5 4 0 . 1 9 5 -0 . 1 1 5 0 . 5 6 5 0 . 2 3 2 -0 . 0 1 0 -0 . 0 8 8 -0 . 0 2 9
1 9 7 2 0 . 2 5 0 0 . 2 4 0 0 . 3 4 1 0 . 0 3 9 0 . 5 8 7 0 . 3 9 6 0 . 2 6 2 0 . 1 8 2 0 . 2 5 6
1 9 7 3 0 . 1 7 3 0 . 1 6 4 0 . 2 5 7 0 . 0 3 7 0 . 6 1 7 0 . 3 9 4 0 . 1 8 9 0 . 0 8 5 0 . 1 7 9
1 9 7 4 0 . 1 3 4 0 . 1 2 3 0 . 2 5 9 0 . 0 3 2 0 . 6 1 8 0 . 3 6 8 0 . 1 5 4 0 . 0 4 8 0 . 1 4 0
1 9 7 5 -0 . 2 6 8 -0 . 2 8 9 -0 . 0 0 9 -0 . 4 3 2 0 . 5 3 3 0 . 4 7 8 -0 . 2 1 4 -0 . 5 1 0 -0 . 2 4 3
1 9 7 6 -0 . 2 7 1 -0 . 2 8 9 -0 . 0 5 5 -0 . 4 6 0 0 . 5 2 3 0 . 4 7 6 -0 . 1 8 9 -0 . 4 7 9 -0 . 2 1 8
1 9 7 7 -0 . 2 8 1 -0 . 3 0 0 -0 . 0 5 5 -0 . 4 7 5 0 . 5 3 4 0 . 4 8 7 -0 . 1 9 8 -0 . 4 8 6 -0 . 2 2 9
1 9 7 8 -0 . 2 5 5 -0 . 2 9 5 -0 . 0 4 4 -0 . 4 3 6 0 . 5 3 4 0 . 4 3 5 -0 . 1 9 6 -0 . 4 7 9 -0 . 2 0 8
1 9 7 9 -0 . 3 3 7 -0 . 3 8 3 -0 . 0 6 1 -0 . 4 4 5 0 . 4 4 9 0 . 4 6 2 -0 . 2 6 6 -0 . 5 6 8 -0 . 2 9 2
1 9 8 0 -0 . 3 5 7 -0 . 3 9 4 -0 . 0 5 1 -0 . 4 3 6 0 . 5 3 1 0 . 2 3 9 -0 . 3 0 1 -0 . 6 0 8 -0 . 3 3 5
1 9 8 1 -0 . 1 5 3 -0 . 2 0 4 -0 . 0 0 9 -0 . 2 8 8 0 . 5 8 3 0 . 3 9 6 -0 . 0 7 1 -0 . 3 5 6 -0 . 1 3 7
1 9 8 2 -0 . 1 6 0 -0 . 1 9 4 0 . 0 1 4 -0 . 2 7 3 0 . 5 4 5 0 . 4 8 9 -0 . 0 9 9 -0 . 3 8 5 -0 . 1 3 4
1 9 8 3 0 . 0 3 2 0 . 0 2 8 0 . 0 5 9 -0 . 1 2 7 0 . 4 9 0 0 . 3 7 4 0 . 0 5 7 -0 . 2 1 7 0 . 0 4 5
1 9 8 4 -0 . 0 0 3 -0 . 0 1 4 0 . 0 5 3 -0 . 1 3 6 0 . 4 8 2 0 . 3 4 7 0 . 0 3 8 -0 . 2 4 0 0 . 0 1 9
1 9 8 5 -0 . 0 3 3 -0 . 0 5 0 0 . 0 5 3 -0 . 1 4 7 0 . 4 7 4 0 . 3 3 9 0 . 0 0 7 -0 . 2 7 4 0 . 0 0 4
1 9 8 6 -0 . 0 2 5 -0 . 0 4 5 0 . 0 5 6 -0 . 1 6 3 0 . 4 5 8 0 . 3 2 9 0 . 0 3 1 -0 . 3 0 2 0 . 0 3 1
1 9 8 7 0 . 0 0 9 -0 . 0 0 2 0 . 0 5 7 -0 . 1 5 2 0 . 4 7 3 0 . 3 3 0 0 . 0 4 4 -0 . 2 6 8 0 . 0 5 0
1 9 8 8 0 . 1 0 5 0 . 1 1 8 0 . 0 6 1 -0 . 1 4 1 0 . 4 6 4 0 . 3 4 2 0 . 1 4 5 -0 . 1 4 8 0 . 1 4 6
1 9 8 9 0 . 0 4 6 0 . 0 4 8 0 . 0 4 0 -0 . 1 4 3 0 . 4 8 0 0 . 3 5 7 0 . 0 7 6 -0 . 2 3 0 0 . 0 7 9
1 9 9 0 -0 . 0 5 1 -0 . 0 7 5 0 . 0 3 9 -0 . 1 3 8 0 . 4 5 3 0 . 3 3 6 -0 . 0 1 7 -0 . 3 5 4 -0 . 0 2 1
1 9 9 1 0 . 1 3 8 0 . 1 3 0 0 . 1 7 9 0 . 0 8 4 0 . 5 5 1 0 . 3 2 7 0 . 1 6 7 -0 . 1 6 4 0 . 1 7 1
1 9 9 2 0 . 1 5 4 0 . 1 4 6 0 . 2 0 6 0 . 0 8 0 0 . 5 6 4 0 . 3 3 8 0 . 1 8 1 -0 . 1 2 5 0 . 1 8 8
1 9 9 3 0 . 1 9 0 0 . 1 8 5 0 . 2 0 3 0 . 0 9 8 0 . 5 5 2 0 . 3 1 0 0 . 2 2 0 -0 . 0 8 9 0 . 2 2 6
1 9 9 4 0 . 1 7 1 0 . 1 6 0 0 . 2 0 9 0 . 1 1 0 0 . 5 3 3 0 . 2 9 6 0 . 1 9 4 -0 . 1 1 2 0 . 2 0 2
1 9 9 5 0 . 1 6 7 0 . 1 5 7 0 . 2 1 9 0 . 1 0 6 0 . 5 2 4 0 . 2 7 6 0 . 1 7 4 0 . 0 9 4 0 . 2 1 0
1 9 9 6 0 . 0 4 0 0 . 0 1 8 0 . 1 6 9 -0 . 0 0 1 0 . 4 3 3 0 . 2 3 4 0 . 0 1 2 -0 . 2 3 7 0 . 1 1 4
1 9 9 7 0 . 0 7 3 0 . 0 5 8 0 . 1 6 7 0 . 0 5 2 0 . 4 4 0 0 . 2 6 9 0 . 0 0 3 -0 . 0 7 1 0 . 0 9 8
1 9 9 8 0 . 2 6 1 0 . 2 6 6 0 . 2 4 5 0 . 2 0 3 0 . 5 4 7 0 . 3 0 8 0 . 2 0 2 0 . 0 2 8 0 . 2 6 1

<표8> 총한계유효세율

한계유효세율 대기업 중소기업
재원조달 재원운용

차입 증자 유보 건물 기계 기타



4 2 2 0 0 1년5월호

현안분석( 2 )

[그림3] 총한계유효세율

대기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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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총한계유효세율(계속)

차입 증자 유보

건물 기계 기타



4 4 2 0 0 1년5월호

현안분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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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8 0 법인 4 1 . 4 1 0 . 3 -3 0 . 3 1 6 . 2 -9 4 . 4 7 . 6 -1 9 . 7 -5 3 . 3 3 3 . 8 -4 6 . 3

개인 2 3 . 4 2 0 . 0 7 3 . 6 3 3 . 0 5 8 . 0 1 5 . 0 3 1 . 8 3 3 . 9 2 1 . 8 7 . 2

종합 5 5 . 1 2 8 . 2 6 5 . 6 4 3 . 9 1 8 . 4 2 1 . 5 1 8 . 4 -1 . 3 4 8 . 2 -3 5 . 7

1 9 8 5 법인 1 3 . 6 1 1 . 2 -3 5 . 3 1 1 . 1 -1 0 0 . 3 1 . 0 -0 . 9 1 4 . 7 2 7 . 5 -2 0 . 2

개인 1 8 . 5 2 1 . 2 7 4 . 5 3 1 . 6 5 8 . 8 1 6 . 2 3 1 . 9 1 8 . 2 1 7 . 7 1 4 . 1

종합 2 9 . 6 3 0 . 0 6 5 . 5 3 9 . 2 1 7 . 5 1 7 . 0 3 1 . 3 3 0 . 2 4 0 . 3 -3 . 3

1 9 9 0 법인 1 5 . 0 2 4 . 5 -3 7 . 3 5 . 2 -7 8 . 4 6 . 7 - 2 4 . 8 3 4 . 0 -2 2 . 5

개인 2 8 . 2 1 8 . 5 6 4 . 3 2 8 . 6 5 7 . 0 2 2 . 6 - 1 4 . 2 1 8 . 8 1 4 . 2

종합 3 9 . 0 3 8 . 5 5 1 . 0 3 2 . 3 2 3 . 3 2 7 . 8 - 3 5 . 5 4 6 . 4 -5 . 1

1 9 9 5 법인 - - - - - - - - - -1 1 . 2

개인 - - - - - - - - - 2 5 . 1

종합 - - - - - - - - - 1 6 . 7

<표9> 한계유효세율의국제비교

(단위: %)

한계유효세율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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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유효세율을통해본우리나라세부담추이

J o r g e n son, Dale and M. A. Sullivan, “Inflation and Corporate Capital Recovery,”in C.R. Hulten (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Washington,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1.

King, Mervyn and Don Fullerton,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OECD, Tax Burdens: Alternative Measures,2 0 0 0 .

OECD,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1 9 9 1 .



Ⅰ. 개관

노르웨이는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조세와 재정

지출체계, 광범위한사회안전망구비, 교육과의료

등 사회적함의(含意)를가진재화와용역의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인정 등으로 요약되는

북구형의경제체제를운영하는대표적인 국가로 알

려져있다. 그에따라정부부문이경제전체에서차

지하는비중이OECD 회원국가운데서는물론이고

유럽의 각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으로노르웨이에는원유, 수력발전, 어족자원등의

풍부한천연자원이존재하는데뒤에서살펴보는바

와 같은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들산업과 여

타 산업간에는 서로 다른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복

잡하면서도 독특한 조세 체계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원유채굴산업에부과되는석유세는효율적인

자원배분을저해하지않으면서도이 부문에존재하

는 경제적 지대를 정부 수입으로 흡수하여, 재정적

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복지 정책의 재원조달을 가

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노

르웨이조세체계의또 다른중요한특징은전 국토

에 걸쳐넓게분포하는오지(奧地)지역의인구와고

용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의 유인(誘引)을제공하는

과정에서상당한정도의지역간차별과세정책과조

세수입재분배정책이유지되어오면서효율성과형

평성을저해하는제도들이고착되어왔다는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해 1 9 8 0년대

후반에 석유와 천연 가스로부터 나오는 각종 정부

수입이국내총생산의8 %에 달함에도불구하고
1 )

, 조

세부담률이8 5 %를 상회했고, 높은한계세율, 복잡

한 공제제도, 협소한 세원(稅源), 지역간ㆍ산업간

4 6 2 0 0 1년5월호

1 9 8 0년대 후반 노르웨이에서는 조세부담률이

8 5 %를 상회했고, 높은 한계 세율, 복잡한 공제제

도, 협소한세원, 사회ㆍ정치적고려에바탕을둔지

역간ㆍ산업간 차별적 조세 부과 등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의사결정이왜곡되어효율적인자원배분

이저해되고있었다.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노르웨이의1 9 9 2년
조세개혁

박 창 균 초청연구위원( c p 1 9 @ k i p f . r e . k r )



차별적 조세 부과 등에 기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왜곡으로효율적인자원배분이저해되어경제

적 후생의 손실이 막대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러한문제점들을시정하기위하여O E C D의 권고와

노르웨이 정부에 의해설치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Aarbakka Committee)의연구에 따라 광범위하

고도 근본적인 조세 체계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1 9 9 2년 실시되었다.

이 글에서는1 9 9 2년 노르웨이의조세제도개혁에

대한 O E C D의 보고서를 요약ㆍ정리하여 소개하도

록 한다.

Ⅱ. 1 9 9 2년의 조세개혁: 개인소득세와 법

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높은 조세부담률과 한계세율, 지역간ㆍ산업간 차

별적과세정책등으로특징지워지는조세체계를유

지해오던 노르웨이에서는1 9 8 0년대를 거치면서 빠

르게진행된금융시장의규제철폐에힘입어금융산

업 전반특히소비자금융시장이급속도로팽창되었

고, 이는이자지급에대한관용적인공제정책과결

합하여1 9 8 0년대후반부채를매개로한 급격한소

비 지출의 증대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초래했다.

이러한현상은이미1 9 7 0년대말 금융산업의자유

화가논의되기시작할때 예견되어부작용에대처하

기 위한 조세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정작실질적인개혁은1 9 8 7년의부동산시장의극심

한 침체를 겪고 나서야 취해졌다. 이때부터도입되

기 시작한 세제 개혁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틀들을

살펴보면, 1988년세법 개정으로 실시된 개인소득

세 세원의 대폭적인 확충, 최고 한계 세율의 인하,

이자지출 공제의 제한과, 1990년조세개혁 특별위

원회(Aarbakka Committee)에의해 도입이 권고

되고 1 9 9 2년부터 시행된 이원소득세(dual income

tax) 등이있었다.

1. 개인소득세: 이원적접근

이원소득세하에서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종

류의소득을그 근원에따라노동소득과자본소득으

로 분리하고 양자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구조와 세

율이 부과된다. 1992년부터시행된 노르웨이의 이

원소득세에따르면자본소득은28% 단일세율로과

세되나, 노동소득은전통적인누진세율의구조를유

지하면서자본소득보다고율로과세된다. 시행초기

에는종래의지나친누진소득세제의부작용에대한

반성으로 최고 한계 세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5 0 %로 하였으나, 2000년에새로운 과세구간( t a x

b r a c k e t )의 도입으로6% 포인트인상하였다. 한편,

직무수행 관련 비용공제(work-related deduction)

와 이자 지급 공제는 2 8 %로 과세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서만인정하여 남용의 소지를 줄이는 동시에

재정포럼 4 7

1 9 9 2년부터시행된 노르웨이의이원소득세에따르

면 자본소득은 28% 단일세율로 과세되나, 노동소

득은전통적인누진세율의 구조를유지하면서 자본

소득보다고율로과세된다.

1) 노르웨이는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세계2위의원유수출국이다.

노르웨이의199 2년조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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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을확대하는효과를가져왔다. 이원소득세의시

행에서가장어려운문제점은노동자의경우노동소

득과자본소득의분리가비교적용이하지만, 자영업

자나 유한회사의 주주(株主) 등의소득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을 분리한다는것이 개념적으로나조

세행정상으로나매우힘이들고자의적으로되기쉽

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분할(income split)의공식이고안되어쓰여지고있

다. 소득분할공식에따르면비임금(非賃金) 소득자

의 총 사업소득은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귀

속개인소득(imputed personal income)으로구분된

다. 전자의경우 자본소득으로간주되어 2 8 %의 단

일세율이적용되고, 후자에대해서는고용자부담분

의 사회보장기여금에더하여임금소득자의노동소

득에준하는누진적소득세가부과된다. 한편귀속개

인소득은총 사업소득에서투하된 자본재의총량과

적정 수익률을 곱해서 계산되는 귀속자본소득

(imputed capital income)을빼주어서구해진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분리하여 차별 과세하는

데 대해서는 대강세 가지의 근거를 들 수 있다. 첫

째,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간 또는 산업간

이동성이높은자본으로부터의소득은 그렇지 못한

노동소득보다도저율로 과세되어야하는것이최적

조세이론의원칙에비추어봐서옳을뿐 아니라, 국

제간의 세제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로 인한 세원

의 감소를 막기위해서도자본소득은노동소득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소

득에대한저율의과세는저축에대한세후수익률을

증가시켜 개인 저축과 자본 축적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가져온다. 셋째, 원천에관계

없이모든 자본소득에단일세율을적용하여자영업

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간

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위와 같은 개혁으로 인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개

인소득세 체계가 노동공급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대폭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노동소득

의 평균조세쐐기
2 )

(average tax wedge)가1 9 9 1년

과 1 9 9 7년 사이 아일랜드를제외하고는OECD 회

원국중 가장큰 감소세를보였으며, 이에더해노동

공급의유인에대한매우중요한지표인한계조세쐐

기(marginal tax wedge)의경우 미국이나 아시아

의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지만 비

슷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가진 북구제국(北歐諸國)

보다 훨씬 낮으며 유럽 대륙의 여러나라들과 비슷

한 수준을보이고있다.

2. 법인세: 조세의중립성 확보를 위한조치들

1 9 9 2년에시행된법인세부문의개혁을한마디로

1 9 9 2년에 시행된 법인세 부문의 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조세의중립성을확보하기위하여여러조

치들이동원된작업이었다는것이다.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2) 노동소득에대한조세쐐기(tax wedge)는고용자가정부와피고
용자에게지출하는총노동비용과피고용자가실제수령하는노
동소득의차이로 정의되며, 고용자부담분사회 보장기여금, 피
고용자부담분사회보장기여금, 개인소득세로구성된다. 한편
평균조세쐐기는평균적 소득 수준의 피고용자에 해당되는 조세
쐐기를 의미하며일반적으로 전체노동비용 중 조세쐐기가 차
지하는비율로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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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조세의중립성을확보하기위한여러조치

들이 동원된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잡

하게얽혀있던각종공제및 소득의원천에따른차

별적과세를 폐지하고세율을 인하하며 자본소득의

이중과세를최대한 방지함으로써조세가 경제주체

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조세 행정을 간편화하고 조세 회피를 위한 사

회적비용의지출을줄이는조치들이도입되었다.

그 구체적인내용으로, 첫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자본이득 등 모든 자본소득에 대해 그 원천을 구분

하지 않고 이자 비용의 지급과 감가상각을 공제한

후 종래보다 훨씬 낮은 2 8 %의 단일세율로 과세하

였다. 또한배당소득과자본이득에대한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중 앞의 두 가지에 기인한

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원칙

(imputation principle)에의거해서이미납부된법

인세만큼의세액을감면해주었다. 노르웨이의경우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세 중 자본소득 부분이 모두

28% 단일세율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제도하에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는 완벽히 방지된다. 자본이득

의 형태로 나타나는 유보이윤(retained profits)에

대한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유보이윤은이연(移

延)된배당이므로주가에이미반영되었다는관점에

서 주당유보이윤을초과하는 자본이득에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부과한다. 다음으로이윤의일부를정

리기금(consolidation fund)에배정하여 그에 해당

하는법인 소득세의 납부를 영구적으로 지연(遲延)

시키는 관행을 불법화하여조세회피의중요한 수단

을제거하였다.  

3. 1992년개혁의 성과: 효율성과형평성

노르웨이통계청은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은조

세 제도의개편이가져온후생증가를1 9 9 2년 국민

총생산의약0 . 7 5 %로 추정했으나이 수치는개혁이

가져온노동과자본의산업간재분배효과만을고려

하고자본 축적이나 노동 공급에 미치는 동태적 효

과를무시한 수치이므로보수적인추정치로 해석해

야 될 필요가있다. 동태적효과의중요성을뒷받침

하는증거로들 수 있는사실들로는1 9 8 0년대중반

의 경기 침체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던 가계 저축률

이 1 9 9 2년 이후부터 종전의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

했으며, 실효한계소득세율의인하에힘입은노동공

급의증가를 지표상에서 뚜렷이 읽을수 있다는 것

등이다. 물론이러한모든변화들이전적으로1 9 9 2

년 실시된 조세 개혁으로 말미암았다고는할 수 없

으나비슷한사회경제적여건을가졌으면서도조세

체계의변화를경험하지않은스웨덴의경우와비교

해 볼 때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정도로클 것으

로짐작된다.

반면에 전반적인 세율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1 9 9 2년의 개혁 이후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증

거는찾기힘들다. 즉개인소득세체계의 누진적구

조는개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보수적인추정치에의하면조세제도의개혁이가져

온 후생증가는 1 9 9 2년 국민 총생산의 약 0 . 7 5 %

정도이나, 전반적인세율의하향조정에도불구하고

개혁 이후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노르웨이의199 2년조세개혁



5 0 2 0 0 1년5월호

있는데, 이는특히상위계층에대한세율인하가분

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이들상위 계층이 개혁

이전조세부담완화의수단으로주로이용하던각종

공제와세액환급제도를폐지하여균형을맞춤으로

써 노동소득의 세후 분배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았

다는점에서확인할 수 있다. 반면자본소득에대한

단일세율 과세의 도입으로 자본소득까지를 포괄한

분배구조는<표1 >에서보는바와같이악화되었으

나, 이것은1 9 9 2년 이후의경기상승과낮은이자율

로 기업의 이윤이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고 이로

인한 배당 소득과 자본 이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의 소득을 더 많이 증대시킨 데 기인하는

것이지 조세 개혁이 분배에 미친 부정적 효과라고

단정지을수는없다. 이에더하여 개혁이종래의미

신고소득을양성화하고유보이윤에대한세제상의

우대를폐지하여이윤의배당을촉진시킨점을고려

할 때 표에나타난것과같은분배구조의악화는단

순한통계적산물일가능성이크다.

Ⅲ. 그 외 노르웨이 현행 조세 체계의 특징

1. 특정산업과 지역에 대한 조세특례

노르웨이의조세제도에주어진독특한과제는효

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천연자원의

개발및 이용에서발생하는지대(地貸)적성격의이

윤을흡수할 수 있는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공급

의 가격탄력성이극히작거나0인재화에서발생하

는 경제적지대를, 기업의자원배분을위한의사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부가조세 또는

다른 형태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은경제학에서 이

미 잘 정립되어있는이론이다.

먼저 천연자원에 대한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는석유세를살펴보자. 석유세는원유채굴

(採掘)산업에서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자원 배분

의 효율성과산업의국제적경쟁력을저해하지않으

면서 정부 수입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

데, 감가상각을공제한 후의이윤에대해다른부문

과 마찬가지의28% 법인세가징수된 후 남은세후

이윤에서특수공제를
3 )

제외한 금액의5 0 %를 특수

부가세(special surtax)로추가로 부과한다. 이러한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노르웨이의조세제도에주어진독특한과제는효율

적인자원배분을저해하지않으면서천연자원의개

발 및 이용에서 발생하는 지대적 성격의 이윤을 흡

수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소득구간 1 9 8 6 1 9 9 0 1 9 9 2 1 9 9 6

1 4 . 1 4 . 0 3 . 8 3 . 7

2 6 . 1 6 . 0 5 . 9 5 . 6

3 7 . 2 7 . 2 7 . 0 6 . 9

4 8 . 2 8 . 2 8 . 1 7 . 9

5 9 . 1 9 . 1 9 . 0 8 . 8

6 9 . 9 9 . 9 9 . 9 9 . 7

7 1 0 . 9 1 0 . 9 1 0 . 9 1 0 . 6

8 1 2 . 1 1 2 . 0 1 2 . 1 1 1 . 7

9 1 3 . 8 1 3 . 7 1 3 . 8 1 3 . 4

1 0 1 8 . 6 1 9 . 0 1 9 . 6 2 1 . 7

지니계수 0 . 2 2 2 0 . 2 2 8 0 . 2 3 7 0 . 2 5 7

<표1> 세후소득의1 0분위분배율과지니계수

자료: Ministry of Finance, Norway. van den Noord(2000)에서재인용



석유세를통하여석유채굴산업에서발생하는경제

적 지대의 약 80% 정도를정부의 수입으로흡수할

수 있다는추정치가있다. 경제적지대를조세로 흡

수하는 장치는 수력 발전에도 적용된다. 1997년부

터 도입된 제도에 의하면, 시장이자율과투하 자본

의 가치를 곱한 금액을‘정상’이윤으로 상정하고

순 수입에서 정상 이윤 부분만큼을 뺀 나머지 부분

에 대해2 7 %의 조세를부과하여 경제적 지대를 흡

수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노르웨이는국가통합에매우중요한요소라고간

주되어지는 오지(奧地)의 개발 내지는 거주 유지를

위해많은특혜적조세제도를 운영하고있다. 특히

이들지역의가장중요한산업인해운업부문의유보

이윤에대해서는다른산업과는달리법인세부과를

면제하고 있으며, 인구 희소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자영어민의경우소득의상당부분을세율이상대적

으로낮은자본소득으로분류해주고소득세에대한

특별세액공제, 감가상각의폭넓은인정등 우대조

치들을시행하고있다. 또한인구밀도가희박한 지

역에서사업을유지하는사업자에대해고용자부담

분의사회보장분담금을대폭경감또는면제하여이

들지역으로의산업유치를촉진시키고있다.

2. 높은 간접세와 낮은 재산세

조세 수입의 구성 측면에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

은, <표2 >에서보는바와같이간접세가전체조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OECD 회원국은 물

론EU 회원국들에비해서상당히높다는것이다.

1 9 9 7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간접세는 노르웨이

전체 조세 수입의 3 7 %를 구성하는데 이는 O E C D

전체평균인2 5 %나 미국의1 7 %에 비해상당히높

뉴질랜드세제에대한OECD 평가

재정포럼 5 1

사회 보장과 분배의 공평성을 사회 통합의 중요한

기제로간주하는노르웨이같은나라에서분배에부

정적영향을미친다고알려진간접세의비중이높은

것은의외의현상이지만, 자세히살펴보면간접세가

전체조세 체계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는것을알수있다.

법인세 소득세 사회보장세 간접세 재산세 조세부담률

노르웨이 1 2 2 6 2 2 3 7 3 4 2 . 6

O E C D1 ) 9 2 9 2 9 2 5 8 3 2 . 4

E U1 ) 8 2 8 2 9 3 0 4 4 1 . 4

미국 1 0 3 9 2 4 1 7 1 1 2 8 . 3

일본 1 5 2 1 3 7 1 6 1 1 2 8 . 6

독일 4 2 4 4 2 2 8 3 3 7 . 3

영국 1 2 2 5 1 7 3 5 1 1 3 5 . 3

스웨덴 6 3 8 2 9 2 2 4 5 1 . 8

스페인 8 2 2 3 5 2 0 6 3 3 . 6

헝가리 5 1 7 3 7 4 0 2 3 8 . 6

호주 1 5 4 9 0 2 8 9 3 0 . 7

한국 1 1 1 9 9 4 7 1 4 2 0 . 5

<표2> 각국의조세수입구성비와조세부담률( 1 9 9 7년)
(단위: %)

주: 1) 회원국의가중평균치
자료: OECD(1999), Revenue Statistics.van den Noord(2000)를토

대로계산.

3) 특수 공제는u p l i f t라고불리는데, 투자액의5 %에해당하는 추가
적인특별감가상각, 총판매액의8% 내지1 6 %에 이르는 정부
에 대한로열티, 유전지역토지사용료, 이산화탄소배출세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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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아니라 비슷한 여건인 스웨덴의2 2 %보다월

등히높은수준이다. 이와같이간접세의비중이특

별히 높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의세율이 2 3 %로 비교적 높으며, 둘째,

다른나라에서는찾아볼수 없는독특한 조세로, 투

자를위해구매되는모든자본재에7 %의 투자세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못하

다고간주되는일부재화의소비에부과되는고율의

종량세가간접세에서커다란비중을차지한다. 예를

들어, 주류와 담배에 부과되는 종량세는 전체 간접

세 수입의1 0 %를 구성하며, 약20% 가량의간접세

는 차량, 이산화탄소의배출등에부과되는‘환경세

(green tax)’로부터나온다.

사회보장과분배의공평성을사회통합의중요한

기제로간주하는노르웨이같은나라에서분배에부

정적영향을미친다고알려진간접세의비중이높은

것은의외의현상이지만, 자세히살펴보면간접세가

전체 조세체계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간접세는징세가 간

편하고조세행정비용이저렴할뿐 아니라, 경제주

체들의저축과투자결정을상대적으로덜 왜곡시키

는 조세이다. 이에더하여 가장비중이큰 간접세인

환경세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 존재하는 외부효과

( e x t e r n a l i t y )를 내부화( i n t e r n a l i z e )시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또한 간접세의 상

당 부분이 주류, 담배, 승용차등과같이사회 정책

으로소비를 억제하려는재화나 사치재라고간주되

는 몇몇물품에선택적으로무겁게부과되어오히려

소득재분배에긍정적으로기여하는측면도있다. 다

만 투자세는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공

제와 예외 조항이 삽입되어 자원 배분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이 상당히 커서 여러 차례의 폐지시도가

있었음에도불구하고조세 수입의 유지라는주목적

하에유지되고있다.

<표 2 >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흥미 있

는 사실은 전체 조세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대조

되지만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슷한 패턴이

다.

노르웨이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와실물 및 금융자산의

보유에 대한 자산세(wealth tax)가모두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는중앙정부에의해정해진상한선 아

래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부과하나, 자

산세는 중앙정부에의해부과ㆍ징수된뒤, 중앙정

부와 지방 자치 단체간에 수입이 배분된다. 그러나

본인이 소유하고거주하는부동산의경우과세표준

이 시장가격의 25% 정도로극히낮은수준이어서

조세수입의측면이나 경제적 효과라는측면에서그

영향이 미미하다고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경우에

는 금융 상품의 종류에 따라 서로다른 과세표준이

적용되는데상장주식과은행예금의 경우시장가격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재산세세율구조의전반적인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동성과 유동성이 매우강하여 비교적 조세

회피가 용이한 상장 주식 등의 유동자산이 무겁게

과세되고그렇지아니한부동산등의고정자산이매

우 가볍게 과세되어 최적 조세이론의 원칙에 비추

어 보았을 때 경제적 후생의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

는점이다.



과 예금 총액의 1 0 0 %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비상장주식은장부가액의 6 5 %를 과세표준으

로 간주한다. 이에 더하여 같은 종류의 금융자산이

라 하더라도 투자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과세여부

와 적용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왜곡할

소지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세

율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

동성과 유동성이 매우 강하여 비교적 조세 회피가

용이한 상장 주식 등의 유동자산이 무겁게 과세되

고 그렇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이매우 가

볍게 과세되어 최적 조세이론의 원칙에 비추어 보

았을 때 경제적 후생의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

이다.

Ⅳ. 남은 문제점들

1. 개인소득세: 이원소득세하에서의 자영업자 소

득분리(split model)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원소득세하에서는개

인의총소득을그 원천에따라노동소득과자본소득

으로분리하여차등과세하게되는데, 자영업자의소

득을 두 가지원천에 따라 엄격히 분리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자본

소득에 대하여 노동소득에비해 상대적으로저율인

2 8 %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가능한 한 총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을 늘리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그 결과 야기되는 자원 배분의 왜곡은 여전히 풀어

야 할 숙제이다. 더구나2 0 0 0년에단행된노동소득

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 인상은 고소득 자유직업 종

사자들로하여금 자본소득을부풀리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게할 것으로예상된다. 

2. 법인세: 산업간차별과세의 문제점

노르웨이는 원유채굴산업, 해운업, 여타 산업에

각기다른체계의 법인세를부과하는3원적 시스템

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원유채굴산업이

누리는경제적지대를국가의조세수입으로흡수하

고, 국토의대부분을차지하는인구과소지역의개

발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지만, 차별적 조세체계가

기업들로하여금 조세회피를위한활동을 늘리도록

하는강한유인을제공하는것 또한사실이다. 

유보이윤에 대한 과세는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지

사로부터수취한배당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는국

가에
4 )

지주회사를 세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배당

이윤을 초과하는모든 이윤을 지주회사에배당하여

법인세를회피하려는노력을증대시킨다. 

법인세 부문의 문제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

로 하는노르웨이경제의특수성에기인하는것으로

현재의3원적체계를버리지않는한 해결책을찾기

가매우 어렵다.

뉴질랜드세제에대한OECD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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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와덴마크가이에해당한다.

법인세 부문의문제는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

하는노르웨이경제의특수성에기인하는것으로현

재의3원적체계를버리지않는한해결책을찾기가

매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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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세: 높은간접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노르웨이의부가가치세율은2 3 %로 무척 높으며,

주세, 환경세, 투자세등 선택적으로부과되는간접

세 부담또한매우 무거운 편이다. 이로인해, 상품

구매를 목적으로 타국을 방문하거나, 밀수또는 국

제간조세체계의차이를 이용해 간접세를 회피하려

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들면, 낮은부가가치세율

을 적용하는 식료품의 구매를 위해 일부변경 지방

의 주민들이스웨덴으로월경(越境)하거나, 주류(酒

類)에 부과된 높은 간접세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가

성행하고있다. 또한, 항공산업에서는국내선과국

제선의운행비율을적절히조절함으로써항공유(航

空油)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를회피할수있다. 

다음으로인구의 노령화, 국제화로인해발생하는

세원의 유실(流失)에대한 대책으로 활발히 논의되

고 있는, 기존의 직접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소비세

중심으로전환하는것은노르웨이의경우이미높은

간접세의비중을고려하면그 여지가매우협소하다

고 할 것이다. 법률서비스의공급, 방송, 여객운송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폐지하고, 금속

산업, 해운산업, 어업 등 환경세 면세 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세원의 확대와 조세의 중립성을 촉

진시킬수 있으리라기대된다.

4. 재산세와 자산세: 자산간 차별적 과세로 인한

문제점

보유한자산의종류에따라세부담을달리하는현

재의 자산세 체계는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효

율성의저하뿐만아니라, 동일한조세부담능력을가

진 개인들을 차별한다는 측면에서 수평적 공평성

(horizontal equity) 또한침해한다는 문제점을 갖

고 있다. 예를들어노르웨이당국의추정에의하면

소유주가직접거주하는주택에대한가벼운재산세

와 개인소득세부과목적으로 계산되는귀속자본소

득 중 소유자 거주주택분 과소 평가에 기인하는 자

원 배분의왜곡으로발생하는경제적후생의손실은

국내총생산의 약 3% 정도로, 1992년 조세개혁이

가져왔다고생각되는경제적 후생의 증가에 맞먹는

크기이다.

현재의 자산과세 골격을 완전히 바꾸어 이동성이

큰 주식 등의 유동자산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고

해외로의이전이용이하지않은부동산등의고정자

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성의 제고나

국제간의 자본이동으로생기는 세원의 감소에 대응

하는원칙적인방향이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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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자산의종류에따라세부담을달리하는

현재의 자산세 체계는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세부담능력을

가진개인들을차별한다는측면에서수평적

공평성또한침해한다는문제점을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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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연금과세체계개편의경제적 효과분석

全 瑛 俊 연구위원( c h u n @ k i p f . r e . k r )

韓 道 淑 초청연구위원

○본 연구의목적은 오랫동안논쟁이 되어온 연금과세

의 기본구조 개편, 기업연금 도입,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분석에 있다. 이를 위하여 통계자료

를 이용한분석과일반균형모형을이용한분석등 다

양한분석방법이 시도되었으며, 이러한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종합하여 연금과세개편에 대한 정

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행한분석을통하여다음과같은분석결

과와정책적 시사점을얻을수 있었다. 먼저, 개인연

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은 민간저축의 감소와 세율의

인상을 초래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을 다소간 감소시

킬 것으로보인다.

○기업연금의 도입은 이 제도가 성숙하기이전의 과도

기에생존하는일부세대들을제외한 대부분의세대

들의후생을향상시킬것으로보인다.

○연금과세체계를 연금보험료불입에 대한소득공제-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체계( E E T )로 전환할 경우, 조

세이연 효과를 통하여 미래세대의후생이 향상할 것

으로보인다.

○그러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규모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급여의 규모를 상회하여 각종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연금과세실시 초기단계 일

정기간 동안의 과도기에생존하는일부세대의 후생

을감소시킬것으로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주요국의 제도를 감안하건데, 연

금과세체계를 E E T체계로 전환하고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을축소조정한2 0 0 0년도연금과세개편안은

의미있는시도라고사료된다.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보다도 기업연금 도입을 촉진

하기 위한 과세정비와 관련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과세체계개편에따른 과도기

적세수감소에대한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을 여타 저축수단

에 대한 조세지원과 향후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분

담등을 감안하여합리적인개편이이루어져야할 것

이다.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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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부여된조세지원은민간의순저축을증대시켰다기보다는

자산간대체를유도한것으로보인다. 또한, 대폭적인조세지원이허용되는개인연금으로

저축수단이대체됨에따라세원이감소하고조세수입이감소하게된다.

Ⅰ. 주요내용

1. 연구의목적

본 연구의목적은연금과세의기본구조개편, 기업연

금 도입,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분석을 통

계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일반균형모형을이용한 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시도하고, 이러한 분

석과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종합하여 연금과세개편에

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바탕으로최근발표된2 0 0 0년도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연금과세개편안의의미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

사항과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행한 분석은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

그리고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제Ⅳ장1절에서는 통계자

료를 이용하여 개인연금의저축증대 효과분석을 시도

하였다. 개인연금은 1 9 9 4년 저축증대와 개인의 자발

적인 노후소득보장책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

었는데, 개인연금이 도입된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1 9 9 5년 자료에서대우패널은자산종류별금융저축액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개

인연금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명시적인 질문이 포함되

어 있어개인연금과여타금융자산간의대체탄력성추

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의 저축증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생효용

(lifetime utility) 극대화에입각한 명시적인 모형을

이용하여개인연금보험료불입액및 여타저축수준에

대한결정산식을도출하였으며, 이결정산식과대우패

널 3년차( 1 9 9 5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연금 불입과

여타저축간의대체탄력성을추정하였다. 이러한과정

에서개인연금에허용된조세지원책들: (ⅰ) 개인연금

보험료불입료의4 0 %에 대하여소득공제허용(연7 2

만원한도); (ⅱ) 개인연금자산운용에서발생하는이

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ⅲ) 개인연금급여에

대한비과세규정을명시적으로감안하였다. 

제Ⅳ장 2절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여 연금관

련 조세정책개편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연금관

련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연금과세체계

개편, 개인연금도입그리고퇴직금의기업연금전환의

경제적 효과이다. 이 절에서의 분석의 대상은 기본적

으로 이들 이슈로서 가능한 이들 이슈들에 대한 분석

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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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정한 모형은 Auerbach and Kotlikoff(1987)의

모형을본 연구의취지에맞게확장·발전시킨모형이

다. 특히, 이 모형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저축

(voluntary savings)의구성에 대한경제주체의 의사

결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Venti and Wi s e ( 1 9 9 0 )에서

와 같이개인연금과여타저축수단간의대체관계를명

시적으로 고려하였다는데서 방법론적인발전이 있었

다고할 수 있다.

3. 연구결과

위에서언급한두 가지분석방법으로다음과같은결

과를얻을수 있었다. 먼저, 개인연금에부여된조세지

원의 저축증대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패널자료와평생효용 극대화에 바탕을 둔 개인의

개인연금저축에대한 결정산식을이용하여 추정된 개

인연금과 여타저축간의대체탄력성은 매우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정된 개인연금

과 여타저축간의 대체탄력성과간단한 시뮬레이션 모

형을 이용하여 개인연금제도도입이 저축증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994년 개인연금저축의 도입은

민간저축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민간저

축의 증가는 개인연금이라는새로운 저축수단의 제공

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개인연금에 부여

된 각종 조세지원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개인연금에 부여된 조세지원은 민간의

순저축을 증대시켰다기보다는 자산간 대체를 유도한

것으로보인다. 일반균형모형을이용한분석에서도동

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책으로 인하여 민간저축수준을 감소시킬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조세지원책

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기보다는자산간의 대체

즉, 일반저축수단에서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

는 경향이더욱짙기때문이다. 또한, 대폭적인조세지

원이 허용되는 개인연금으로 저축수단이대체됨에 따

라 세원이 감소하고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

한 조세수입의감소를보충하기위해한계세율의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사실이 민간저축의 감소를

초래할수 있기때문이다.

이 밖의 일반균형모형을이용한 분석결과에는 다음

과 같은것이있다. 먼저, 현행의퇴직금제도를기업연

금으로대체할경우, 경제주체들의전반적인후생수준

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연금제도하에서

기업이 의무적으로 연금기금을 축적함으로써 경제전

반적으로민간저축률의향상을가져오기때문이다. 그

러나, 기업연금 도입 초기 일정기간의 과도기에 생존

할 몇몇세대의 후생은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업연금도입초기에기업은기업연금급여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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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준비금을적립하여야하며이와동시에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고용의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기업

주는순임금률을하향조정할수밖에없고이 기간동안

경제활동을하는 세대들의 후생수준을 낮추는 부작용

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업연금이성숙됨

에 따라 기업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의 후생수준이

높아지게된다.

연금과세의 실시에 따라 미래세대의 후생은 향상되

고 있는반면, 현재생존하고있는일부세대의후생은

감소하고있다. 미래세대의경우는소비세적인성격을

띤 연금과세의 실시에 따라 자본축적량과노동공급량

이 상승하고이로인하여이들의후생이증가하는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생존하고있는일부세대의 후생의

감소는소비세율과소득세율의상승으로설명될수 있

다. 연금과세 도입 직후 나타나는 현상은 소득세원의

감소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보험료와개인연금보험

료에대한소득공제액이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각종

연금급여수준에비하여월등히높기때문이다. 노후소

득보장책중 가장큰 비중을차지할것으로 보이는국

민연금의경우2 0 0 8년에완전노령연금이지급되기시

작되지만그 규모가연금보험료에대한소득공제액수

준에필적할 수 있는수치에도달하는데 상당한시일

이 소요될것이다. 이와아울러기업연금제도가성숙한

단계에도달하여기업연금급여가일정수준에도달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에서의세원감소를보전하기위하여각종세율

의 인상이불가피할것이다. 따라서, 현재생존하는일

부세대의후생감소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Ⅱ.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행한연금관련세제개편의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연금과세체계와 관련하여 현행의 연금보

험료불입에대한소득공제불인정- 연금급여에대한

비과세( T E E )와 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허

용 - 연금급여에대한과세( E E T )라는두 가지연금과

세형태의경제적효율성분석을통하여E E T형태의과

세체계가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과세 체계의 개편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

는 2 0 0 0년 연금과세개편안은매우의미있는조치라고

평가할수있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고려되고 있는 기

업연금제도의도입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증

진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을 증진시키는효과가 기대된

다. 연금지급의 보장성의 증진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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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효율성증진을유발하는연금과세체계개편과

기업연금의도입은과도기적으로는세수의감소와고용비용의증가를통하여

이기간동안경제활동을하는세대들의후생을감소시킬우려가있다.



증진이 예상되는 이러한 제도전환을 위해서 세제지원

을 비롯한각종지원책이강구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퇴직금에대해허용되고있는조세지원을단계적

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의축소개편안을 담고 있는 2 0 0 0년

세제개편안은매우의미있는시도라고할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장기적효율성증진을유발하는연금

과세체계개편과 기업연금의 도입은 과도기적으로는

세수의감소와고용비용의증가를통하여이 기간동안

경제활동을하는세대들의후생을감소시킬우려가있

다. 기업연금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고용비용의 상승

은 고용량의 감소 혹은 임금률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

므로근로자측그리고기업측모두기업연금의도입에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치적 결정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 몫이

며 이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이 제도가 도입

되는 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세대들의후생비

용을최소화하기위한세제지원책과여타정책의적절

한 조합을통하여제도도입을원활히할 필요가있다. 

개인연금에대한조세지원을일정수준으로한정하여

야 할 것이다.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과 일반균형분석

을 통한 분석에서 모두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저축의 순증가보다는자산간 대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균형분석의경우장기적으로오히려총저

축이 줄어들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이러한결과는 본

장에서 사용한 모형이 경제주체들의합리적인 의사결

정과 완전한(perfect) 자본시장의가정에 기초하였다

는 점에기인한다고할 수 있다. 만일불완전한자본시

장과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상정하면다른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모형의 개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

능하다. 그러나제한된 정보하에서얻을수 있는정책

적 시사점은 개인연금을 비롯한 세제지원저축을노후

소득보장수단, 재산형성, 취약계층지원 등 목적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수준의 조세지원이 부여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현재의 세제지원저축규

모를 전반적으로축소조정하고 각 목적별로 실효성이

있는제한된수의저축수단에대해서만조세지원을부

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연금은 노

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연금에대한적정수준의조세지원이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연금제도의향

후 역할분담에대한신중한가치판단이있어야할 것

이다. 즉,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의적정한역

할분담에 대한 가치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를 바탕으로 개인연금에 대한조세지원수준과방법이

결정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연금과세체계개편에따른과도기적세수

감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막대한 공적자금이투

입되고있고이중상당부분이순재정부담의증가로이

어질전망이므로향후상당기간동안은안정적인세수

확보에 대한중요성이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대체세

원의 발굴 등을 통하여 과도기 동안의 세수감소를 보

충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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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0-04 『연금과세
체계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요약분으로 필자들 개인의 의견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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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조세·재정정책개선방안

李 哲 印 전문연구위원( c i l e e @ k i p f . r e . k r )

全 瑛 俊 연구위원( c h u n @ k i p f . r e . k r )

○본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고용안정과 장기적으로는

고용확대를위한정책방안을강구하고있음.

–기존의논의와달리, (ⅰ)재정수입을감안한조세정

책에의한고용확대정책, (ⅱ)재정정책중미시적인

접근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고용효과에

대한분석실시

–임시적고용확대책이아니라보다근본적으로고용

여건을개선한다는측면에서기업의고용비용감축

및근로자의근로의욕제고에대한중점적검토

○분석결과로부터조세제도및 행정관련아래와같은

정책적시사점을얻을수있음. 

–소비세적 성격을강화하되역진적성격을불식시키

는방안강구

–비경쟁적 노동시장의 특성을 활용한 고용대책(예:

퇴직금누진제의폐지) 추진

–극심한경기침체지속시채용장려를위한한시적조

세감면의확대고려

–환경및 음성탈루소득과같은대체세원의발굴을통

한소득세인하의적극추진

–노동조합의 주요역할이 완전한 고용보장과 임금의

인상일경우조세정책보다엄정한노동법의집행및

이·전직비용에대한보조정책이고용창출에유리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정비 또는 소득공제율 제도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입하여 근로의욕을 제

고하는것도고용여건개선을위한한가지방안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다음

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얻음. 

–실업보험의 고용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

는바, 향후다소간의확대조치가적어도구조조정기

간에있어서바람직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 고소득

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가 비생산적인

방식으로전개되고있어고용여건개선에긍정적역

할을수행하도록제도개선이필요

–고용촉진을 위해 사회보험제도 및 공적부조제도에

보다엄밀한소득파악시스템이필요하므로향후負

의소득세등의도입을심각히검토할필요

–마지막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교육, 재교

육, 직업훈련에대한세액공제의강화가보다적절

한지원방법

-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외환위기와함께전례없는실업및 고용

문제를 겪었으며 머지 않아추진될 제2차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고

용불안이 다시 재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려되는

바는 현재의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그리 높

지 않은 편이지만 과거에 비해 비정규직 고용이 훨씬

증가하여고용형태가악화되어있는상태에있기때문

에 추가적인 충격에 대해 실업자를 흡수하기가 보다

어려워졌다는점이다. 또한향후주력산업이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위주라면 과거처럼 고용창출여력이

높지못하다는점을간과하지않을수 없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산업정책 및 노사관계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한시적

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대책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려면 고용

관련 분야에 있어서 가급적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왜곡을 완화하거나 만약 이러한 방법이 현실

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차선의 대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목적에 가장부합하는정책이 바로조

세 및 재정정책이라 판단되며 이를 통해 고용대책을

강구하고자한다.

Ⅱ. 연구내용및 접근방법

따라서본고에서는고용안정및 확대를촉진할수 있

는 조세·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및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 관련문헌은

없었고 외국의 연구 또한 많지 않은 관계로 (ⅰ)기존

조세이론을고용의관점에서재해석하는시도와함께,

(ⅱ)노동시장의특수성을감안한노동경제학적모형에

다 조세를 접목시켜 그 의미를 강구하는 것으로 연구

의 접근방향을 정하여 실업 및 고용 문제를 조명해보

고자한다. 여기서기업의 고용비용절감을 위해서수

요측면에서의 정책과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고용여건

의 개선이라는공급측면에서의정책, 그리고재정정책

중에서 미시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분석을 병행하여 조세·재정정책의 측면에서 종

합적인고용대책을강구하기로한다.

기존의 재정지출에 의존하여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

는 논의와뚜렷이차별화되는점은(ⅰ)재정수입을기

본으로 하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의한 고용확대

정책을 논의하였다는점과, (ⅱ)재정정책중 미시적인

접근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고용효과를 분

석하였다는점에있다. 따라서일시적으로실업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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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려는 동기에서 임시적인 조치로서 고용확대책

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의 구조적인 측면을 감안한 체계적인 고용 여건을 개

선한다는측면에서기업의고용비용감축및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Ⅲ.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의분석결과에따르면다음과 같은조세제

도 및행정관련정책적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취업구조및 조세행정상특성을고

려한다면, 소득세제와소비세제의상대적구성을다소

간 소비세적성격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되소비

세제의 역진적 성격을 불식시키고자 지출내용에 따라

세율구조를보다 차별화하는 것이고용확대에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부가가치세의구조에 몇 가지단계를

두거나, 또는특별소비세를좀더누진적으로정비하는

것을고려할수 있다. 

둘째, 불완전한노동시장이우리나라의실정에 보다

부합하므로 적어도 구조조정기에는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와같은비경쟁적노동시장의특성을활용한고용

대책이적합할수 있다. 

셋째, 한시적으로매우극심한경기침체가지속될경

우 채용장려를 위한 조세감면의 확대를 고려할 수도

있다. 각종조특법상의예외조치를다소간연장하거나

임시투자세액공제처럼임시고용세액공제등을고려할

수도있다. 

넷째, 세수를그대로유지하되보다누진적한계세율

구조를갖추는방안을고려할수 있다. 이는주로저소

득 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의욕을 제고하자는

취지로볼수 있다. 

다섯째, 환경및 음성탈루소득과같은대체세원의발

굴을 통한 소득세의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

다. 이것은위에서제기한첫 번째방안을보다적극적

으로구현하자는것이다.

여섯째, 노동조합의목표가고용의완전한보장과임

금의 인상에 있다면 이 경우 조세에 의한 고용창출방

안은존재할 수 없다는점이다. 따라서노조의강성화

에 따른고용감소문제는노동법의엄정한집행및 이

직비용에 대한 정부보조로써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만

약에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처럼임금에 대한협상력

이 강하지만고용에대해서는기업이고유권한을지니

고 있을경우, 공제한도를지나치게크게하거나 혹은

인두세적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소득비례적/누진적

조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임금의 지나친 상승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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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취업구조및조세행정상특성을고려한다면, 

소득세제와소비세제의상대적구성을다소간소비세적성격을강화하는방향으로

나아가되소비세제의역진적성격을불식시키고자지출내용에따라

세율구조를보다차별화하는것이고용확대에유리할수있다. 



이에따라 기업의고용창출능력을제고할수있다.

일곱째, 소득공제율 제도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에 도입하여근로의욕을제고하는것도장기적으로고

용창출을위한한가지방안일것이다. 

여덟째, 동시에소득공제제도를세부담의형평성 유

지를위해합리적으로정비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이

는 현재 연봉제의 실시 및 각종 부가급여( f r i n g e

b e n e f i t s )의 과세 전환등으로 세부담 회피를 위한 과

거의 변칙적인 임금책정방식이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에 대한배려라할 수있을 것이다.

아홉째, 향후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도입등과같이

소득파악이 보다 용이한 공적부조제도의확립을 통해

가능한한 효율적인방법으로저소득층및 취약계층을

지원할수 있는방안에대해논의가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확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비경쟁적 요인제거

를 위한조세지원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본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얻을수 있었다. 

첫째, 실업보험의경우고용측면에서그다지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는바, 향후 다소

간의 확대조치가 적어도 구조조정기간에있어서 바람

직하다는점이다.

둘째, 반면국민연금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

우 고소득층으로부터저소득층으로의재분배가‘비생

산적인’방식으로전개되고 있어 고용여건 개선에 부

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문제

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향후 필요하리

라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다

엄밀한소득파악시스템을갖추도록하는것이고용촉

진을위한방안이될 수있다. 

셋째, 지하경제의활성화는곧 임금의인상과밀접한

관계가있으므로소득파악이제대로이루어질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등의도입을 심각히

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인다.

마지막으로생산적복지라는측면에서교육, 재교육,

직업훈련에대한세액공제를보다강화하는것이향후

보다타당한정책방향이라판단된다.

이밖에산업구조의전면적개편을위한조세감면, 법

인세율의 인하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중소기업특별세

액의 감면, 외환 위기시에 도입된 각종 조세특례제한

법 시한의 연장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고용창출을 유

도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차선의정책의지

나친 의존은 궁극적으로 장기실업문제를보다 악화할

우려가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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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 하락과 재정정책
朴 宗 奎 연구위원( j k p a r k @ k i p f . r e . k r )

金 珍 永 전문연구위원( j y k m 1 9 @ k i p f . r e . k r )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어느 나라

와 비교해보더라도저축률이가장높은나라에속

하였으나 1 9 9 0년대들어총저축률은 하락하기 시

작하였는데시계열 분석 결과이러한 하락은 일시

적 현상이 아닌1 9 8 9년 1 / 4분기를 계기로 발생한

구조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뚜렷한 여건

변화가 없는한 저축률 하락추세는상당기간 지속

될것으로예상됨.

○이 현상은 한두가지 원인으로 설명되기보다는

1 9 8 9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주식 및 부동산 등 자

산가치의 급상승, 저축률과 자본소득분배율의 동

행적인 움직임, 소비-여가선택과관련한 선호체계

의 변화, 1990년대의주택보급률 급증에 따른 주

택 소유를 위한 동기의 저축감소, 유동성 제약의

완화, 그리고교통통신비와교육비의증가로대표

되는소비 패턴의 변화와 대학생 비중의 증가, 현

저해지는 인구구성의 변화 등이복합적으로작용

하여 저축률의 구조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생

각됨. 

○선진국의 경우정부저축의감소, 즉재정적자의확

대 내지 인구의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demographic) 요인들이저축률 하락의 주요 원

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증거를발견할수 없었으며1 9 8 0년대말에도입된

국민연금의 실시도 아직은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

인으로등장하지않고있음. 

○결국 1 9 8 0년대중반의 3저호황으로인하여엄청

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국내

유동성 과잉이 초래되었을 때 총량정책의 측면에

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하지 못한 결과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가치를 폭등시키고미래에 대한낙

관을불러 일으켜 저축 및 소비에 대한 개인의 태

도를변화시켰던것이우리나라저축률 하락의근

원적 시발점이었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

리고 저축률과 관련한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

였음.

- 요 약-



Ⅰ. 요약 및 정책시사점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저축률이가장높은나라에속하였었

다. 그러나총저축률은1 9 9 0년대들어하락하기 시작

하였는데 시계열 분석 결과 이러한 하락은 일시적 현

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즉 1 9 8 9년

1 / 4분기를 계기로 총저축률의 추세선은 한차례 꺾임

으로써 그 동안의 상승추세에서부터완만한 하락추세

로 반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변화로 인하여 앞

으로 뚜렷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저축률 하락추세

는 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저축률의구조적인변화는자원배분방식에구조적인

변화가있었음을의미하며이는우리경제의장기적인

생산능력, 국민의삶의질 향상에 부정적인영향을 미

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원인규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저축률이증가추세를 유지할 당시에는 우

리나라의저축률이왜 높으며왜 증가하기만하느냐에

대한연구가주류를이루었지만앞으로는우리나라저

축률이 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에대한많은연구가이어져야할것이다. 

본 연구는거시경제적분석과 도시가계연보및 가구

소비실태조사등 미시자료의분석을통하여저축률구

조변화의 원인을 찾아보고 있다. 우선 거시경제적 측

면에서 살펴볼때 1 9 8 8년을전후하여발생한주식및

부동산등 자산가치의급상승, 저축률과자본소득분배

율의 동행적인움직임, 1990년대의주택보급률급증,

소비-여가선택과관련한선호체계의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들 수 있었다. 그러나이들요인들 중 어느

것 한가지도저축률의구조적인변화를전부설명하지

는 못하므로이러한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저

축률의구조변화를초래하였을것으로생각된다.

한편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도시가계연보,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 등을 이용

하여 거시자료에서 볼 수 있는 저축률의 추세적 하락

을 설명할 수 있는요인들을제시하고자했다. 도시가

계연보자료를통해서는연령별, 소득계층별가계저축

률의변화추이를살펴보았는데, 도시가계의저축률은

각 연령별소득계층별로함께움직이는경향이강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군( c o h o r t )분석을 통해 젊은

연령군의저축률이앞선연령군의저축률을항상상회

하여온 현상을 발견했으며소득계층별로는지난1 0년

간 고소득층의저축률은 상승한 반면저소득층에서는

전반적인저축률하락이있었음을발견할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연령별, 소득계층별저축률의변화가전체

가계저축률의 하락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보인다. 

도시가계연보원시자료를통해서는우리나라의가계

6 6 2 0 0 1년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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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이 소득과 주택소유형태, 인구학적 요인 등에

의해결정된다는가설하에1 9 8 2년부터1 9 9 9년까지의

저축률 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계저축률은소득에따라증가하지만소득과저

축률의 관계가 비례적인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수와

그 구성에 따라저축률이 큰 차이가 날 수 있고, 전세

가구와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는 저축률에 있어 커다

란 차이가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가구별 저축률의 차이는 1 9 9 0년대 들어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 도시가계연보에서얻을 수 있

는 변수외에추가적인정보를 얻을수 있는가구소비

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가계저축률이 재산 축적

상태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대학생이 있는 가

구의 저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

은 것을발견하였다. 

이러한 저축률함수추정을 바탕으로저축률 하락의

원인들을생각해 볼 때, 본고에서는유동성제약의 완

화 및 주택 소유를 위한동기의 저축감소, 그리고교

통 통신비와 교육비의 증가로 대표되는 소비 패턴의

변화와대학생비중의증가와현저해지는인구구성의

변화 등이 저축률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경우정부저축의감소, 즉재정적자의확대

내지 인구의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demographic) 요인들이저축률 하락의 주요원인으

로 지목되어 왔으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경우그러한 증거를발견할 수 없었으며1 9 8 0

년대말에도입된국민연금의실시도아직은가계저축

률 하락의원인으로등장하지않고있다. 결국1 9 8 0년

대 중반의3저호황으로인하여엄청난무역수지흑자

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국내 유동성 과잉이 초래되

었을 때 총량정책의 측면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

하지 못한 결과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폭등시

키고미래에대한낙관을불러일으켜저축및 소비에

대한개인의태도를변화시켰던것이우리나라저축률

하락의 근원적 시발점이었을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

을내리고있다. 

본 보고서에서제시한실증분석결과들을종합해 볼

때 다음사항들은적정저축률 유지를위한정책을 세

우는데고려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우선앞으로 우리나라가과거처럼높은저축률을유

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부터 시작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 제약의 완화,

특히 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상당액의 事前 저축이 필

요치 않게 된 여건변화가 저축률 하락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보이고있다. 이렇게볼 때 유동성제약의완화

재정포럼 6 7

1 9 8 0년대중반총량정책의측면에서적절하게대응하지못한결과

부동산및금융자산의가치를폭등시키고미래에대한낙관을불러일으켜

저축및소비에대한개인의태도를변화시켰던것이우리나라저축률하락의근원적

시발점이었을것이라는잠정적인결론을내리고있다. 



에 따른저축률하락은경제주체들의자발적인선택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따라서 현상적으로나타나

는 저축률 하락에 대응하여 저축률 제고를 위한 인위

적 정책을펼치는것은필요하지는않을뿐더러효과도

크지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교육비의증가가저축률 하락의하나의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우려해야 할 현상이라고 본

다. 본보고서에서도제시된바와같이1 9 8 0년대말이

후 가계의 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

나고 있어 교육비의 증가가 저축률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대응하는정책은 역

시 공교육의 내실화밖에는 없을 것이다. 교육의 내실

화가 저축률 하락에 대응하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것은저축률이실제로 얼마나여러가지요

인에의해영향을 받는가를보여주는좋은예라할 것

이다. 

한편가구내 대학생 수와저축률 사이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대학 등록금이 높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생이 거대한 소비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교육은국가경제에꼭 필요한투자행위이긴하나

정말로 대학생 층의소비성향이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본 연구에의하면금융자산보유에의한저축

률의감소의정도는소득에의한저축률증가의정도와

거의동일한수준으로나타났는데이러한가계금융자

산 보유와저축률사이의負의상관관계도향후정책입

안시고려해야할 사항일 것이다. 이미상당한 금융자

산을보유한가계들의저축률이그렇지않은가구들에

비해크게떨어진다는사실은소득에대한조세보다는

재산에대한저축이저축률제고에는바람직하다는점

을 시사해주고있다. 물론다른여러가지 정책고려대

상이있으며현실적인여러가지문제가있겠지만우리

나라의경우재산의불평등이소득의불평등보다그정

도가심하다는점을고려할때, 그리고근로의욕의진

작이라는 측면에서도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재산에

대한과세가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6 8 2 0 0 1년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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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의 외부비용 산정은 건강,

시간 등의 가치에대한 다양한가정값

에 달려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미시적

모형을 토대로 일련의 가정치에 따라

혼잡의 한계외부비용을 산출하였다.

이계산에의하면혼잡의외부비용이1

㎞당적게는5 0원, 많게는1 5 0원을넘

을것으로추정된다. 또한O E C D의최

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으로

인한 도로파손, 대기오염, 사고, 소음

등의 외부비용을계산하면 그 합이 1

㎞당5 5원정도가될것으로추정된다.

도로교통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모두 더하면, 1㎞당

적게는 1 0 0원, 많게는 2 5 0원 정도가 될 것인데, 이러

한 외부비용을휘발유나경유와같은 연료과세로내부

화시키고자할경우그 규모가이렇게산정된외부비용

과 일치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피구세를부과한 후

줄어든 교통량을 기준으로 피구세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시뮬레이션결과에의하면피구세

부과후 균형상태에서의외부비용은최초에산정된외

부비용의약 6 0∼80% 정도이므로균형상태에서의도

로교통으로 인한 한계외부비용은 1㎞당 적게는 6 0원

에서8 0원, 많게는1 5 0원에서2 0 0원이될것이다.

휘발유나 경유의 ℓ당 연비를 1 0㎞라고 하고 L P G

의 ℓ당연비를8㎞라한다면이러한결과가시사하는

적정연료과세는휘발유및 경유에대한

세금이 ℓ당 6 0 0원 이상이어야 하고

L P G의 경우에도 세율이 최소한 ℓ당

4 8 0원(㎏당 약 9 6 0원) 이상이어야 한

다. 따라서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최소

한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경유및 L P G에 대한세율은 6년 후 ℓ

당 4 2 0원이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산정

한 적정수준에는못 미치는것으로평가

할수 있다.

도로교통의외부비용만을고려한 정책

시사점이이러하지만, 이러한정책을 실

행에옮길경우 현실적으로또한중요한문제가되는것

이 조세정책의일관성이다. 즉, 외부비용만을단순히고

려할 때, 경유·L P G의 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하지만,

이미 경유·LPG 차량을구입한계층의세부담을갑자

기올릴수는 없다. 따라서향후의소비자들에게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 경

유·LPG 차량의구매를억제하는정책, 즉경유·L P G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강화하거나, 또는구입

및 보유단계에서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을강화하는차선책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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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0-07 『도로교
통의 외부비용과 적정혼잡과세』의 요약분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
입니다.

도로교통의외부비용과적정혼잡과세

金 正 勳 연구위원( j u n k i m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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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국제적인조세경쟁과조세회피에대응한

조세협력방안

韓 道 淑 초청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최근O E C D에서논의되고 있는자본

에 대한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과조

세회피 및 자본도피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비효율

을 국제조세이론에서의 자본과세에 대한 두 가지

기본원칙인 거주지국과세제도( r e s i d e n d c e - b a s e d

tax regime)와 원천지국과세제도( s o u r c e - b a s e d

tax regime)하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이동

이 자유로운 개방경제하에서의 조세협력을 통한

후생의증대방안을제시함.

○본 보고서는 조세경쟁과 조세회피 유인이 존재하

는 자본이동이자유로운개방경제하에서는각국이

원천지국과세제도와국가간의조세협력을통한세

율조정 정책을 채택함으로써조세경쟁으로부터발

생하는왜곡을최소화할수 있는새로운대안을제

시함.

○본 보고서의 이론적 분석결과는 각국의 세원확보

및 효용의 증대를 위해서는 소득발생시 과세되는

원천지국과세제도가 조세회피가 용이한 거주지국

과세제도보다우월할수있음을시사함.

○본 보고서는 또한O E C D가 제시하는 유해한 조세

제도의 판정기준및 이들에 대한대응방안을 정리

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가운데 잠정적으로 유해하

다고 판정된 역외금융제도 및 조세피난처와 관련

된 우리나라의제도에 대해자세히 살펴보고 향후

조세경쟁에대한우리나라의입장정리의필요성을

제기함.

- 요 약 -



Ⅰ. 주요내용

최근 G 7을 비롯한 O E C D국가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화됨에따라투자유치를위한국가간의유해조세

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투자와 자금조달

및 국내의 세원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왜곡의 심각

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의 일치에 도달

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과 관련하여 유해한 조세경쟁

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해 재정위원회( C FA )

에서는 유해한 조세경쟁 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을결성하는등 많은노력을기울이고

있다.   

2 0 0 0년 6월OECD 각료회의의보고에의하면유해

성이인정되는회원국들의기존의조세제도를2 0 0 3년

4월까지 폐지하고 동시에 추가적으로또 다른 유해한

제도를채택하거나기존의유해한제도를강화하지않

는 방안(standstill provision)을채택하였다. 우리나

라의 경우는 역외금융제도가 잠정적으로 유해하다는

판정을받았다. 따라서향후동 제도가운데유해한요

소를제거해야할 것으로본다.   

경제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조세정책부문도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자본을 포함해 지리적으로 이

동이용이한생산요소를유인하기위한국가간의과다

한 경쟁은 조세경쟁을 야기시키게 되며 이는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일국의 세원의 존

립기반에 위협을 줌으로써 일국의 조세주권에까지영

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기존의 조세경쟁에 대한 연구

에 의하면유해한조세경쟁은세부담을이동이자유로

운 세원으로부터이동이용이하지못한세원과소비세

부문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조세구조의 왜곡을 가져오

게 되고 자원에 대한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게 책정

된다고결론짓고있다.

본 연구에서는조세경쟁과조세회피및 자본도피등

으로부터 야기되는 비효율을 국제조세이론에서의 자

본과세에 대한 두 가지 기본원칙인 거주지국과세제도

(residence-based taxation)와 원천지국과세제도

(source-based taxation)하에서비교·분석함으로써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하에서의 조세협력을

통한효용의 증대방안을제시하고있다. 즉, 조세경쟁

과 조세회피유인이존재하는자본이동이자유로운개

방경제하에서는각국이 원천지국과세제도와국가간의

조세협력을 통한 세율조정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조세

경쟁으로부터발생하는왜곡을최소화할수 있음을보

여주고있다. 

또한 원천지국과세제도하에서는소득의 발생단계에

서 과세가이루어지므로조세회피가용이하지않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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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는자본부국과자본빈국의경우를분석한결과

원천지국과세하에서조세협력을통한세율조정정책이자본부국과자본빈국에게모두

유리할수있다는결론을도출하고있으며특히자본빈국의경우는항상효용의증대를

가져오게됨을보여주고있다. 



세회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

러나거주지국과세제도하에서는조세회피비용이국내

조세부담보다낮은경우는조세회피를할 유인이존재

하게 되며 이로 인한 비효율은 각국간의 세제조화 또

는 세율조정을통해해결될수 없다. 따라서각국의자

본에대한세율은비효율적으로낮게결정되며조세회

피 및 자본도피가용이해질수록조세회피비용또한감

소하게되고각국의자본과세를위한존립기반이무너

지게된다. 

본 연구에서는각국의세원확보및 효용의증대를위

해서는 소득발생시 과세되는 원천지국과세제도가 조

세회피가 용이한 거주지국과세보다우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본부국과 자본

빈국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원천지국과세하에서조세

협력을 통한 세율조정정책이 자본부국과 자본빈국에

게 모두유리할수 있다는결론을 도출하고있으며 특

히 자본빈국의 경우는 항상 효용의 증대를 가져오게

됨을보여주고있다. 

자본부국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거주지국과세제도

원칙을 바탕으로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대해 과세하

고 있으며타국으로부터의조세경쟁을통한세수의손

실을최소화하기위해각국의조세유인정책의폐지및

원활한 정보의 교환등을주장하고있다. 이러한주장

은 O E C D의 유해한 조세경쟁포럼의주요대안과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자본도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본빈국들은자본유치를 위해각종 우대제

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교환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 9 9 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

외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를마련한바 있다. 물론이러한 제도들이조

세회피 또는조세경쟁을조장하려는취지에서도입되

지는 않았으나 최근 O E C 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움직임에 의하면 금융과 서비스 부문에 대한 조세경

쟁논의가향후직접투자부문으로도적용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해외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과연 O E C D를 중심으로 논

의되고 있는 조세경쟁이슈에대한 우리의 입장 및 대

응방안이 정리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또한우리의자본에 대한해외도피및 조세회

피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또한강구되어야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O E C D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

경쟁의 요소들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고

O E C D가 제시하는조세피난처및 유해한조세제도의

판정기준 및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하는 작업

또한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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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시사점

우리나라경제는해외로부터의자본수입에크게의

존하고있으며최근O E C D에서진행되고있는유해한

조세경쟁 논의가 제조업 및 직접투자부문으로확대될

경우우리경제에 악영향을미칠수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1 9 9 7년 외환위기이후외국의자본유입을

위해 직접투자부문에 많은 조세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차원에서의적극적인 외자유치

유인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O E C D의 조세경쟁 논의가 제조업 및 직접투

자부문으로확대되어갈 경우를대비해우리나라나름

대로의 제도의 정비를 비롯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관점에서자본수입국의입장에서국제자본과

세에대한조세경쟁문제를새로운시각에서살펴볼필

요성이있다고사료된다. 본연구의이론적인분석결과

가 제시하는함의의의의는이러한국제적인조세경쟁

을 O E C D를 비롯한 선진국 또는 자본부국의 시각이

아닌 좀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조세회피

로부터발생하는비효율을최소하고효용을증대할수

있는새로운대안의가능성을제시하였다는것이다.

본 연구의 조세경쟁에대한이론적인분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며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용이한 세계에

서의 거주지국 과세제도하에서는 자본회피비용이 감

소할 경우 이에 따라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도 감소하

게 되며이에따라세수또한감소하게되어후생면에

서 비효율적인결과를 초래하게된다. 그리고더 나아

가 통신및 기술의발달및 금융상품등이더욱발달하

여 조세회피비용이 미미한 경우는 거주지국즉, 자본

보유국은자국의자본에대한과세기반의침식에당면

하게된다.  

원천지국과세하에서는자본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며 이에 대한 원천과세가 거주지국과세하에서

와는달리가능함에따라조세회피를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지국과세하에서는 각국이 자본을 유치하

기 위한 조세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조세경쟁으로인해세율이 적정수준보다낮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지국과세제도하에서는

국가간의세율조정을통해유해한 조세경쟁을배제하

고 바람직한 세율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

재하는 반면, 거주지국과세제도하에서의각국간의 세

율조정을 포함한 조세협력이 조세회피비용에 영향력

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조세협력으로 인한 실익이

없게된다.

재정포럼 7 3

본연구의이론적인분석결과가제시하는함의의의의는

이러한국제적인조세경쟁을O E C D를비롯한선진국또는자본부국의시각이아닌

좀더중립적인시각에서접근함으로써조세회피로부터발생하는비효율을최소하고

효용을증대할수있는새로운대안의가능성을제시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자본부국인 선진국들은 거주지국과세제도를

원칙으로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세원

을 확보하려는반면자본도입에크게의존하는자본빈

국의 경우는 보다 낮은 원천과세 또는 우대제도를 통

해 자본도입을 장려하고 세수기반을 확보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자본에 크

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도는 1 9 9 7년 외환위

기를기해더욱증가하였다. 자본수입국의입장에서는

각종우대제도의시행이어려워짐에따라향후자본유

치를위해제공할 수 있는유인방안의폭이대폭축소

될 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이 같은O E C D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조세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자본수입

에 의존하는 자본빈국의 재정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상당할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인 분석결과에따르면 O E C D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해한 조세경쟁을 최소화하기위해서

는 현재 진행중인 거주지국과세제도를바탕으로 하는

방안들 이외에 원천지국과세를원칙으로 국가간의 세

율조정및 조세협력을생각해볼 수 있다고본다. 따라

서 이를바탕으로각국에서자본소득에대해소득발생

시 원천과세를채택하고이로부터징수되는세수는향

후 국가간의배분제도를통해분배하는방안을고려해

봄으로써 자본수출국과자본수입국 모두의 후생의 감

소를최소화할수 있는또 다른대안이 존재함을시사

하는바이다.

7 4 2 0 0 1년5월호

정책연구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0-08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의 요약분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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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월임시국회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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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1년2월말 현재총대외지불부담현황(잠정)



□ I M F는 매년 두 차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발간하는바, 2000년4월판을 4월2 6

일(현지시간) 발표

□세계경제전망개관(표별첨)

○세계경제는 지난해가을이래미국경제의뚜렷한위축, 일

본경제의회복지연, 유럽및일부신흥시장국의완만한성

장등에기인하여성장세가크게약화됨.

○이에 따라세계경제의2 0 0 1년 성장전망을작년 9월에 비

해 4 . 2 %→3 . 2 %로하향조정( 2 0 0 2년성장전망은3 . 9 % )

–미국은 3 . 2 %→1.5%, 일본은 1 . 8 %→0.6%, 유럽은

3 . 4 %→2 . 4 %로각각하향조정

□한국경제

○금년도 성장전망을 작년 9월에 비해 6 . 5 %→3 . 5 %로 하

향조정( 2 0 0 2년성장전망은5 . 5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2 0 0 1년4.3%, 2002년3.0% 전망

–실업률은2 0 0 1년4.2%, 2002년3.5% 전망

–경상수지는 2 0 0 1년 G D P의 2.3%, 2002년 G D P의

1.2% 전망

8 6 2 0 0 1년5월호

정 책 흐 름

I M F의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이자료는재정경제부국제기구과에서2 0 0 1년4월 2 7일에발표한

「I M F의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의전문입니다.

<세계경제전망개관>

주: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세계경제성장 3 . 5 4 . 8 4 . 2 3 . 2 3 . 9

- 선진국 3 . 4 4 . 1 3 . 2 1 . 9 2 . 7

미 국 4 . 2 5 . 0 3 . 2 1 . 5 2 . 5
일 본 0 . 8 1 . 7 1 . 8 0 . 6 1 . 5

E u r o지역 2 . 6 3 . 4 3 . 4 2 . 4 2 . 8
(독 일) ( 1 . 6 ) ( 3 . 0 ) ( 3 . 3 ) ( 1 . 9 ) ( 2 . 6 )

(프랑스) ( 3 . 2 ) ( 3 . 2 ) ( 3 . 5 ) ( 2 . 6 ) ( 2 . 6 )

- 아시아신흥공업국 7 . 9 8 . 2 6 . 1 3 . 8 5 . 5
한 국 1 0 . 9 8 . 8 6 . 5 3 . 5 5 . 5

대 만 5 . 4 6 . 0 6 . 0 4 . 1 5 . 6
싱가포르 5 . 9 9 . 9 5 . 9 5 . 0 5 . 8

홍 콩 3 . 1 1 0 . 5 4 . 8 3 . 5 4 . 8

- 개도국 3 . 8 5 . 8 5 . 7 5 . 0 5 . 6
중 국 7 . 1 8 . 0 7 . 3 7 . 0 7 . 1

ASEAN 4개국1 ) 2 . 8 5 . 0 5 . 0 3 . 4 4 . 7
라틴아메리카 0 . 2 4 . 1 4 . 5 3 . 7 4 . 4

(브라질) ( 0 . 8 ) ( 4 . 2 ) ( 4 . 5 ) ( 4 . 5 ) ( 4 . 5 )

- 체제전환국 2 . 6 5 . 8 4 . 1 4 . 0 4 . 2
(러시아) ( 3 . 2 ) ( 7 . 5 ) ( 4 . 0 ) ( 4 . 0 ) ( 4 . 0 )

세계교역량증가 5 . 3 1 2 . 4 7 . 8 6 . 7 6 . 5
석유가격(달러가격변동률) 3 7 . 5 5 6 . 9 △1 3 . 3 - 9 . 6 - 1 1 . 8

L I B O R (미달러, 6개월) 5 . 5 6 . 7 7 . 4 4 . 5 4 . 3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0 . 9월전망 금번전망



가. 경제성장전망

□세계경제는 지난해가을이래미국경제의뚜렷한 위축, 일

본경제의회복지연, 유럽및일부신흥시장국의완만한성

장등에기인하여성장세가크게약화됨.

○1 9 9 9년말및 2 0 0 0년초의급속한성장으로부터의어느정

도 둔화는 바람직하고 필요하였지만, 최근의성장 감속은

당초예상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음.

○미 연준이 신속한 정책대응을하고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정책운용여력이충분하기때문에이번의경기위

축은 단기간에그칠것으로전망되나

–동전망과관련하여상당한불확실성이존재하므로경기

위축이보다심각하고장기화될가능성도있음.

□미국의성장률이크게낮아진가운데미국경제와의연계성

이 높은대다수 아시아 및 중남미 신흥시장국의성장률도

크게낮아지겠으나

○유럽 및 중국과 인도는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유지함으로

써세계경제의안전판역할을할것으로기대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추가적 위축 가능성은

세계경제를불안하게하는요인중하나임.

○지속적경기회복에필수적인소비자심리회복이나은행대출

의증가기미는아직나타나지않고있으며, 더욱이정책운용

의여지가제한되고 금융및기업부문의취약성이지속되는

가운데추가적인충격에취약한상황이지속되고있음.

□2 0 0 1년 중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미국경제 둔화의 정도와

기간에좌우되는데, 이를낙관할몇가지근거가있음.

○2 0 0 0년중 지속된장기금리하락과 최근의단기금리인하

가미국의산업활동을지탱할것임.

○주요국의인플레이션위험의감소와재정상태의호전에따

라 금융완화 및 재정 확대를 통한경기부양정책을사용할

수있는여지가존재

○신흥시장국의금융취약성이1 9 9 7∼9 8년 위기시에비해서

완화된상태에있으며soft peg 환율제의폐기로외부충격

에대한대응능력향상

□이러한 이유로금년중세계경제는현저한성장둔화를경

험할 것이나 여전히 과거의 저점보다는높은수준을 유지

할것이며, 성장둔화현상도비교적단기에그쳐2 0 0 2년에

는추세치를회복할것으로전망

○baseline scenario에의하면미국경제는금년하반기에회

복되며, 유럽경제는비교적견실한 성장세를유지하고, 일

본경제는2 0 0 2년에성장재개

나. 세계경제의불확실성요인

□소비자 및 기업심리가 신속히 회복되면 미국경제의 회복

및 이로인한 세계경제의회복이 예상보다빨리 이루어질

수있으나, 계속약화될경우예상보다나쁜결과가초래될

위험성이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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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경기의 전환점에서는 모멘텀( m o m e n t u m )의

움직임이당초예상보다과도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는바

○특히 대규모경상수지적자및 미달러화의과도한고평가,

개인저축률의 감소, 여전히고평가된주식시장(최근의주

가하락에도불구하고) 등경기확장기간중발생한대규모

불균형이존재하는상황에서는더욱그러함.

○이러한불균형은다른국가에비해미국이상대적으로강한

생산성증가를지속할것이라는기대와밀접한관계가있음.

□불균형이 해소되는 방법과 속도는 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여건속에서생산성증가에대한기대가어떻게변화

되는가에좌우될것임.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위험은 생산성 증대, 주가 상승,

자본조달의용이, 기술투자증가등 1 9 9 0년대의고성장에

기여해온신경제효과의선순환이역전될수있다는점임.

□미국경제의둔화가예상보다깊고장기간지속된다면이는

세계경제전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미국경제의 장기 둔화는 금융시장이나 소비자·기업심리

의위축을통하여다른국가에파급될위험이더욱커짐.

○현재의주요통화지역간경상수지불균형과주요통화간의

명백한 환율 m i s a l i g n m e n t는 무질서한(disorderly) 방법

으로해소될위험성이커짐.

○급속한 경기확장기에는 금융위험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인해 성장둔화기에금융시장의 취약성이 노

출될수있음.

다. 정책대응방향

□미국의 성장이 과도하게둔화되고여타 지역의 성장이 이

를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보다 팽창적인 거시경제

정책이요망됨.

○미국: 지난1월의 과감한금리인하는적절하였는바, 통화

정책을일차적방어수단(first line of defense)으로유지해

야함.

–적절한 규모의감세역시경기부양을위한 유용한수단

이될수있음.

○일본 : 최근의 콜금리 인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정책당국

은 추가적 금리인하의여지를 신속히 이용해야하고 유동

성 증대를 위한 비전통적 조치(장기국채 매입, 외환시장

개입등)들을사용해야함.

– 높은공공부채수준을감안할때현재진행중인완만한재

정건전화정책은유지되어야하며, 재정완화는과도한경기

침체를예방하기위한최후의수단으로만사용되어야함.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성장에대한단기 충격을

최대한완화하면서금융부문을중심으로 구조적 취약성

을적극적으로해결하는것임.

○유로지역 : 인플레 압력의 완화 및 경기하강 위험을 감안

할 때 금리를다소하향조정할 여지가있으며, 경기약화의

징조가보다명확하게나타나거나유로화가급격히절상될

경우E C B는신속히대처할필요가있음.

8 8 2 0 0 1년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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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성장을 높이고 장기적인재정건전성을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조치(특히 노동시장 및

연금)가필요함.

○신흥시장국 : 신흥시장국의 경제전망은 투자자 신인도의

유지여부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는바, 최근 대외 자금조달

여건이개선되었으나터키의위기재발등의영향으로투자

자신인도는취약한상황임.

–따라서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유지및 기업·금융·제도

개혁의가속화가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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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국회재정경

제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4월중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계획임.

○세법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이정일 의원)의 심의과정에서

공동주택의위탁관리비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기한을당

초 2 0 0 2년말까지에서 2 0 0 3년말까지로 수정하여 재경위

를통과하였음.

□이번에개정되는주요개정내용은

○장기안정적인주식투자수요기반을확충하기위해연기금

의주식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와증권거래세를면제하고,

개인소액주주의장기보유주식의배당소득에대해소득세

를비과세

○금년7월부터신설되는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에대해서도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거

래되는 주식과 동일하게소액주주의주식양도차익비과세

등을적용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는‘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 1 . 2 % )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 0 . 4 % )을적용하여회사설립의원활화지원

1. 연기금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범위확대

<개정이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유도하여주식시장의수요기반확충

을지원

9 0 2 0 0 1년5월호

정 책 흐 름

4월 임시국회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지출예산과에서2 0 0 1년4월 2 5일에발표한

「4월임시국회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의전문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연기금을운용하는비영리법인의소

득중에서

○’이자소득’및‘증권투자신탁수익분

배금’은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

에사용하는경우법인세전액비과

세

○사업소득등수익사업소득은고유목

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50% 비과세

○수익사업소득 중에서 상장·협회등

록주식의양도차익에대해서는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전액비과세대상에추가



※국민연금등 1 9개 기금은 현행규정으로도주식투자가가

능하여국민연금, 사학연금등이주식에투자하고있으나,

향후기금관련법령을보완하여 다른연기금의주식투자도

활성화할예정임.

<적용례> 이법시행일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2. 연기금의주식거래에 대한증권거래세면제

<개정이유>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연기금의 주식

투자확대를지원

※전체 6 0개 공익목적 연·기금 중에서 국가관리기금(국민

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등3 4개)은현재도주식투자에대

해법인세·증권거래세가비과세되고있으나

→향후에는‘공무원연금기금’등민간기금( 2 6개)의 주식

투자에대해서도국가관리기금과동일하게지원됨

<적용례> 이법시행후주식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참고 1> 연기금의현황

□연기금의종류

○기금관리기본법상공공기금

–국가관리공공기금: 중앙관서의장이기금관리주체가되

는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등3 4개

–민간관리공공기금: 기금재원을법률에의한민간부담금

으로 조성하거나 기금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한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9개

○기타기금: 공공기금이외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1 7개

□연기금의운용

○현행기금관리기본법상공공기금은원칙적으로주식및부

동산투자를할 수 없으나, 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위배

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기금운용계획에반영된경우에

는예외적으로허용

*현재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 1 9개 기금은 설

치근거법령에서주식투자가허용되고있음.

재정포럼 9 1

현 행 개 정 안

□연기금의주식거래에대한증권거래

세

○기금관리기본법상공공기금중

–국가관리공공기금: 비과세

–민간관리기금: 과세

○기타기금: 과세

2 0 0 3년까지비과세



<참고2>  기금의종류

3. 개인장기보유주식에대한비과세

<개정이유>

□주식 장기보유를유도함으로써증시안정을지원하기위해

소액주주의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에대하여 비과세를신

설하고분리과세요건을완화

○우리사주에대하여도비과세요건을완화

<적용례> : 이법시행일이후최초로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4. 주식 등 전자장외거래분양도차익비과세 등

9 2 2 0 0 1년5월호

정 책 흐 름

* : 법령등에의하여주식투자가가능한기금( 1 9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외국

환평형기금, 남북협력기금, 군인연금기금, 방위산업육성기

금, 군인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

금,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

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

금,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건

강증진기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고

용보험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활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국민주

택기금, 수산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참전기념사업기금, 방송발전기금

기금관리

기본법상

공공기금

국가관리

( 3 4개)

민간관리

( 9개)

기타기금

( 1 7개)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축

산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염안정기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

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

금, 예금보험기금, 국제교류기금, 법률구조기금, 안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

원사업기금, 수출보험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현 행 개 정 안

□장기보유주식의배당소득에대하여

10% 분리과세

○상장또는등록주식일것

○3년이상보유할것

○소득세법상소액주주로서

액면기준3억원이하일것

*2 0 0 3년까지적용

□장기보유주식의배당에대한비과세

및10% 분리과세

(현행과같음)

○1년이상보유할것

○소득세법상소액주주로서

–액면기준5천만원이하: 비과세

–액면기준3억원이하:분리과세

*2 0 0 3년까지적용

현 행 개 정 안

□장기보유우리사주의배당소득에대

한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취득하고‘2

년이상’보유할것

○소득세법상소액주주일것

○액면기준1 , 8 0 0만원이하일것

○증권금융회사에예탁할것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

완화및한도확대

○‘1년이상’보유할것

(현행과같음)

○액면기준5천만원이하일것

(현행과같음)

*한도확대에대하여는 2 0 0 3년말까

지적용

현 행 개 정 안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의 주식거

래시

○증권거래세0.5% 적용

○주식양도차익과세

※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거래되

는주식은

–증권거래세0 . 3 % (탄력세율)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대주주는과세)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의주식거

래시거래소·협회중개시장의거래

와같이취급

○증권거래세0.3% 적용

○소액주주의주식양도차익비과세



<개정이유>

□신설( 2 0 0 1년 7월 예정)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거

래되는 상장·등록주식의 과세제도를 거래소·협회중개

시장 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도록 정비하여 전자장외거래

의정착을지원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하는 종목이 상장·등록주

식이며그거래방법도거래소·협회중개시장과유사

<적용례> 이법 시행일 이후 주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3> 전자장외거래시스템

○도입목적

–주식거래시간 확대로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

를제공하여거래소·협회중개시장을보완

–세계증시동조화현상에대응

○법적근거

–증권거래법 §2⑧에 의해 증권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

법§7 6에서 협회중개시장과 함께 거래소시장의 예외로

인정

○개요

–상장·등록주식을거래소·협회중개시장의매매거래시

간종료 이후에최종시세가격으로경쟁매매하는대체결

제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상종목: 상장·등록기업주식

·매매거래시간: 오후3시∼익일오전8시

·매매거래원칙: 최종시세단일가경쟁매매(시간우선)

·결제: 증권예탁원을통한대체결제

○개설준비상황

–코리아 E C N증권(주) 설립추진중, 2001년7월거래개시

예정

5.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면제

<개정이유> 국민들의주거비안정을지원

<적용례> 2 0 0 1년7월1일이후 최초로용역을공급하는분부

터적용

재정포럼 9 3

현 행 개 정 안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대

해부가가치세정상과세

□2 0 0 3년말까지현재와 같이 관리비

를면세하고위탁수수료만과세

□2 0 0 4년부터정상과세로전환하되

○국민주택규모이하는계속면세

투자자
매도

위탁

매도 매수 매수

위탁

매도

위탁

매도 매수 매수

위탁

투자자증권회사
증권

거래소

증권예탁원

대체결제

대체결제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자증권회
전자장외

거래
증권사

증권회사

<현행 상장주식거래>

<전자장외거래>



6. 부동산투자회사의설립시등록세 중과배제

<개정이유>

□대도시에 설립되는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등록세중과를

배제하고기본세율( 0 . 4 % )로과세토록하여그설립을지원

<적용례> 이법시행일이후최초로설립등기하는분부터적용

9 4 2 0 0 1년5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 안

<신설> □등록세중과배제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2 0 0 3년까지 중과세율(1.2%) 적용

을배제



Ⅰ.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2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자회사 정리를 지속

추진하여

○현재7개사가청산·합병·매각절차진행중

•수자원기술공단: 3.27 주총해산결의및청산인선임, 4.1

청산절차개시

•한국통신엠닷컴: 3.7 합병승인(주총), 5.1 합병예정

•한양목재: (주)시더와매각협상중

•한전기공·한국전력기술: 매각입찰공고(2.28), 입찰참가

의향서접수마감(4.3, 4.10)

•한양공영: 멤브레인사업부문매각(3.15 낙찰), 진행중인

공사완료후9월까지청산예정

•대한토지신탁: 4월중입찰예정

○기타 자회사는 기업가치평가, 입찰준비, 코스닥등록신청

등정리를위한절차를차질없이진행중

•기업가치평가 :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

업개발, 한국가스엔지니어링

•입찰준비: 노량진수산시장

•전략적제휴준비: 한국통신파워텔, 파워콤

•코스닥등록신청: 한국토지신탁

•기타자회사는구체적인매각계획수립등준비작업진행중

□기획예산처는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여 자회사정리가 차질없이 마무

리될수있도록추진해나갈것임

<참고> 공기업자회사정리계획

◇정부는 공공부문을슬림화하여공기업의핵심역량을강화

하고, 모기업과 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수의계약, 자회

사의방만·부실경영을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

•지난 2월주무부처, 해당기관의협의및 관계전문가의의

견을수렴하여자회사정리방안을마련

◇4 1개공기업자회사중3 6개사를민영화·통폐합하기로확정

•한국냉장, 수자원기술공단등연내2 7개사정리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통신하이텔등내년9개사정리

재정포럼 9 5

공기업 자회사정리추진현황

※이자료는기획예산처공공관리단공공1팀에서2 0 0 1년4월6일에발표한

「공기업자회사정리추진현황」의전문입니다.



9 6 2 0 0 1년5월호

정 책 흐 름

민영화 독자민영화

( 2 9개) ( 1 7개)

모기업과같이

민영화

( 1 2개)

소계 2 1 8

통폐합등( 6개) K T P I4 )

기 타( 1개) 한국부동산신탁(채권단이처리방안결정)

합계( 3 6개) 2 7개 9개

존치( 5개)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경북관광개발공사, KCCL5 ), KSL6 )

총 계( 4 1개)

정리방안 2 0 0 1년 2 0 0 2년

주: 1) 가스공사현지법인,  2) 한국통신미국법인,  3) 한국통신일본법인,  4) 한국통신필리핀법인,  5) 석유공사현지법인,  6) 석유공사현지법인

자회사 정리방안

농지개량,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전력기술, 한전

기공, 파워콤, 한전산업개발, 뉴하우징, 한국건설관리공

사, 한국통신파워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

신산업개발, 대한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고속도로관리

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한국인삼공사,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한국지역난

방기술, 안산도시개발( 4개)

한국가스기술공업, Korea LNG Co,1 ) 한국통신하이텔,

한국해저통신,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프리텔K T A I2 ),

K T J C3 ) ( 8개)

한양목재, 한양공영, 수자원기술공단, 한국통신엠닷컴,

한국가스엔지니어링( 5개)

–

정

리



Ⅰ. 주요내용

□한국은행에서 잠정 집계한 2 0 0 1년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전월말 대비 1 7억달러 감소한

1 , 3 1 7억달러로 전월에 이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

( 2 0 0 0년8월이후7개월째감소세지속)

○이는 IMF 차입금조기상환(△1 0억달러), 금융기관차입

금 상환(△3억달러), 민간무역신용 감소(△3억달러) 등

에기인

○단기외채는 금융기관 단기차입금 감소(△2억달러)와 민

간기업무역신용감소(△3억달러) 등으로5억달러감소( 2

월말4 1 8억달러)

–이에 따라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4 3 . 9 %로 0.4%p 하락하여안정

수준 내에서 개선지속(유동외채비율은5 8 . 5 %로 전월

수준유지)

□총대외채권은금융기관대출금일부회수등으로월중7억

달러감소한1 , 6 4 8억달러시현

□이에 따라순채권은전월말 대비 1 0억달러 증가한 3 3 1억

달러로서1 9 9 9년9월이후순채권 기조지속

Ⅱ. 2001년2월말현재총대외지불부담·채권현황

1. 총대외지불부담현황

□2 0 0 1년2월말현재총대외지불부담(External Liabilities)

규모는1 , 3 1 7억달러로전월말대비1 7억달러감소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은 IMF 차입금 조기 상환( 1 0억달러) 등으로

월중 1 1억달러 감소( 2월말 현재 2 5 7억달러, 총외채의

1 9 . 6 % )

–금융부문은 금융기관들의 장단기 차입금 상환(△3억달

러) 등으로 월중 3억달러 감소( 2월말 현재 4 9 1억달러,

총외채의3 7 . 3 % )

–민간부문은 단기무역관련신용감소(△3억달러) 등으로

월중 4억달러 감소( 2월말 현재 5 6 8억달러, 총외채의

4 3 . 1 % )

재정포럼 9 7

2 0 0 1년 2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현황(잠정)

※이자료는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외환제도과에서2 0 0 1년4월4일에발표한

「2 0 0 1년2월말현재총대외지불부담현황(잠정)」의전문입니다.



○장단기별로는

–장기외채가IMF 차입금조기상환(△1 0억달러) 및금융

기관들의 장기 외화증권 상환(△1억달러) 등으로월중

1 3억달러감소( 2월말현재 8 9 8억달러)

–단기외채는 금융기관들의단기채무감소(△2억달러) 및

민간부문단기무역관련신용감소(△3억달러) 등으로5

억달러감소( 2월말현재 4 1 8억달러) 

○이에 따라, 단기 대외지급능력을나타내는 외환보유액대

비단기외채비율은4 3 . 9 %로전월대비0.4%p 하락하고,

유동외채비율은5 8 . 5 %로전월수준유지

2. 대외채권및 순채권

□ 2 0 0 1년 2월말 현재 총대외채권은1 , 6 4 8억달러로 전월보

다7억달러감소

○공공부문은 외환보유액이 외화예탁금 회수 등에도 불구,

IMF 차입금상환및환율변동등으로감소하여월중1억

달러감소( 2월말현재 9 6 2억달러)

○금융부문은 국내 금융기관들의외화콜론 등 대출금 회수

등으로월중8억달러감소( 2월말현재 5 4 2억달러)

○민간부문은수출신용증가등으로월중2억달러증가( 2월

말현재 1 4 3억달러)

□2 0 0 1년 2월말 현재순채권은월중1 0억달러 증가한 3 3 1

억달러로지난1 9 9 9년9월이후순채권증가세지속

9 8 2 0 0 1년5월호

정 책 흐 름

<외채관리지표추이>
(단위: %)

주: 1) 안정수준(60% 미만), 경계수준(60~100%), 위험수준(100% 초과)

2) 안정수준(100% 미만), 경계수준(100~200%), 위험수준(200% 초과)

단기외채/외환보유액1 ) 7 1 4 . 6 6 3 . 3 5 3 . 0 4 5 . 9 4 4 . 3 4 3 . 9

유동외채/외환보유액2 ) 9 2 7 . 0 1 1 9 . 0 7 5 . 7 6 1 . 4 5 8 . 5 5 8 . 5

1 9 9 7말 1 9 9 8말 1 9 9 9말 2 0 0 0말 2 0 0 1 . 1말 2 0 0 1 . 2말

<총대외지불부담·채권동향>
(단위: 억달러)

총대외지불부담 1 , 5 9 2 1 , 4 8 7 1 , 3 7 1 1 , 3 6 3 1 , 3 3 4 1 , 3 1 7 △1 7

공공부문 2 2 3 3 6 5 2 9 5 2 7 9 2 6 9 2 5 7 △1 1

국내금융기관 7 0 3 5 7 1 4 7 3 3 8 0 3 6 9 3 6 4 △6

외은지점 1 9 6 1 3 9 1 3 7 1 3 2 1 2 5 1 2 8 3

민간부문 4 7 1 4 1 2 4 6 6 5 7 2 5 7 1 5 6 8 △4

장기외채 9 5 7 1 , 1 8 0 9 7 8 9 2 1 9 1 1 8 9 8 △1 3

단기외채 6 3 6 3 0 7 3 9 2 4 4 2 4 2 3 4 1 8 △5

–국내금융기관 2 7 2 1 1 3 1 2 7 1 3 7 1 3 0 1 2 6 △4

–외은지점 1 5 2 7 6 9 8 1 0 1 9 3 9 6 2

–민간부문 2 1 2 1 1 8 1 6 7 2 0 4 2 0 0 1 9 7 △3

총대외채권 1 , 0 5 2 1 , 2 8 5 1 , 4 5 4 1 , 6 6 9 1 , 6 5 5 1 , 6 4 8 △7

공공부문 2 1 5 5 2 9 7 4 9 9 7 0 9 6 4 9 6 2 △1

국내금융기관 6 8 6 5 9 6 5 3 6 4 9 8 4 8 8 4 7 2 △1 7

외은지점 3 5 4 3 3 7 6 0 6 2 7 1 8

민간부문 1 1 7 1 1 8 1 3 2 1 4 1 1 4 1 1 4 3 2

순 채 권 △5 4 1 △2 0 2 8 3 3 0 6 3 2 1 3 3 1 1 0

1 9 9 7말 1 9 9 8말1 9 9 9말 2 0 0 0말
2 0 0 1 . 2 0 0 1 . 월중
1말 2말 증감

부

문

별

장

단

기

별

부

문

별



재정통계
1. 자산재평가법의연혁

2. 자산재평가세예산및 징수

3. 자산재평가세부과

4. 자산재평가산출내역

5. 자산별재평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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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명칭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임시조치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

공포일 1958. 1. 2 1962. 5. 24 1965. 3. 31 1974. 12. 21 1998. 4. 10

효력기간 1 9 5 8 . 1 . 1 ~ 1 2 . 3 1 1 9 6 2 . 5 . 2 4 ~ 6 4 . 4 . 3 0 영구법 영구법 2000. 12. 31까지

( 1년간) ( 2년간) (한시법)

재평가의 법인: 강제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강제성 개인: 임의

재평가의제한 - - 재평가일이후2년경과 재평가일이후25% 이상 동법에의한재평가후

도매물가지수상승시 다시재평가불가( 1회만허용)

재평가대상 자산 자산·부채 자산 자산 자산

산정방법 배수평가 배수평가및 시가평가 시가평가 시가평가 시가평가

재평가세율 1 % 자산: 0.5% 3 % 3 % 종전규정에의한재평가: 3%

부채: 1%  새로이재평가가허용된토지: 1%

재평가적립금의 - 재평가세납부 좌동 좌동 - 재평가세납부 - 재평가세납부

처분제한 - 자본전입 - 자본전입 - 자본전입

- 재평가일이후에발생한 - 재평가일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보전 결손금보전

- 환율조정계정상의금액과 - 환율조정계정상의금액과

상계 상계

재평가법1 재평가법2 재평가법3 재평가법4 재평가법5

1. 자산재평가법의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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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1 9 8 1 계 4 0 , 8 0 0 2 4 , 4 0 4 1 , 1 5 5 1 5 , 2 4 1 2 0 , 0 9 5
영리법인 4 0 , 7 3 0 2 4 , 3 6 3 1 , 1 5 5 1 5 , 2 1 2 2 0 , 0 6 2
외국법인 4 1 1 6 - 2 5 1 6

비영리법인 6 6 - - 6
개인 2 2 1 9 0 4 1 1

1 9 8 2 계 5 7 , 3 4 3 3 3 , 9 8 8 4 6 7 2 2 , 8 8 8 3 1 , 7 5 6
영리법인 5 7 , 2 8 5 3 3 , 9 4 9 4 6 6 2 2 , 8 7 0 3 1 , 7 2 7
외국법인 1 6 - - 1 6 -
비영리법인 1 5 1 5 - - 1 3

개인 2 7 2 4 1 2 1 5
1 9 8 3 계 5 0 , 2 8 8 1 7 , 0 0 8 5 2 0 3 2 , 7 6 0 1 9 , 1 2 7

영리법인 5 0 , 0 8 9 1 6 , 8 1 0 5 3 8 3 2 , 7 4 1 1 8 , 9 3 5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2 2 9 - 1 3 8
개인 1 7 7 1 9 0 △1 8 6 1 8 4

1 9 8 4 계 3 5 , 0 5 2 1 7 , 1 1 7 2 3 7 1 7 , 6 9 8 1 3 , 0 0 4
영리법인 3 4 , 7 9 9 1 7 , 0 5 5 2 3 0 1 7 , 5 1 5 1 2 , 9 8 6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1 4 - 8 6 -
개인 2 3 9 6 2 △1 1 7 8 1 8

1 9 8 5 계 1 6 , 6 8 6 3 , 8 7 6 1 1 0 1 2 , 7 0 0 2 , 8 2 5
영리법인 1 6 , 6 5 0 3 , 8 5 3 1 1 5 1 2 , 6 8 2 2 , 8 2 0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0 0 - - -
개인 3 6 2 3 △5 1 8 5

1 9 8 6 계 6 , 0 4 9 2 , 6 4 5 8 3 3 , 3 2 1 2 , 0 1 9
영리법인 6 , 0 2 5 2 , 6 1 8 8 5 3 , 3 2 1 2 , 0 0 1
외국법인 1 8 1 8 - - 1 8
비영리법인 - - - - -

개인 6 8 △2 - -
1 9 8 7 계 1 3 , 4 4 5 1 1 , 0 4 7 1 6 7 2 , 2 3 1 9 , 9 2 5

영리법인 1 3 , 3 8 2 1 1 , 0 0 9 1 6 0 2 , 2 1 3 9 , 9 2 5
외국법인 1 8 - - 1 8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4 5 3 8 7 - -

1 9 8 8 계 3 4 , 6 8 9 2 2 , 6 7 8 1 , 8 0 2 1 0 , 2 0 9 2 0 , 2 8 3
영리법인 3 4 , 5 6 7 2 2 , 5 8 7 1 , 8 0 2 1 0 , 1 7 8 2 0 , 1 9 9
외국법인 6 6 - -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1 1 6 8 5 - 3 1 8 4

1 9 8 9 계 8 9 , 7 0 7 6 7 , 7 4 6 △6 1 9 2 2 , 5 8 0 6 5 , 7 8 0
영리법인 8 9 , 6 3 9 6 7 , 7 4 6 △6 1 9 2 2 , 5 1 2 6 5 , 7 8 0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6 8 - - 6 8 -

세액합계 자진납부 추징또는환부
당기에납부한 차년도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세액

3. 자산재평가세부과
(단위: 백만원)



재정포럼 1 0 3

재정통계

1 9 9 0 계 9 5 , 2 3 1 2 5 , 7 5 6 △2 8 1 6 9 , 7 5 6 2 1 , 7 1 3
영리법인 9 5 , 2 3 1 2 5 , 7 5 6 △2 8 1 6 9 , 7 5 6 2 1 , 7 1 3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 - - - -

1 9 9 1 계 6 5 , 9 0 5 3 9 , 1 7 5 4 , 3 0 0 2 2 , 4 3 0 4 3 , 7 2 6
영리법인 6 5 , 8 6 8 3 9 , 1 3 8 4 , 3 0 0 2 2 , 4 3 0 4 3 , 6 8 9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3 7 3 7 - - 3 7
개인 - - - - -

1 9 9 2 계 6 8 , 9 1 1 2 4 , 0 8 8 1 , 2 5 3 4 3 , 5 7 0 2 0 , 8 8 2
영리법인 6 8 , 9 1 1 2 4 , 0 8 2 1 , 2 5 9 4 3 , 5 7 0 2 0 , 8 8 2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 6 △6 - -

1 9 9 3 계 9 9 , 5 7 8 7 8 , 8 0 6 △2 2 1 2 0 , 9 9 3 7 8 , 9 2 4
영리법인 9 9 , 5 7 8 7 8 , 8 0 6 △2 2 1 2 0 , 9 9 3 7 8 , 9 2 4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 - - - -
개인 - - - - -

1 9 9 4 계 8 6 , 3 0 6 1 5 , 5 0 9 △7 2 1 7 1 , 5 1 8 1 3 , 6 6 0
영리법인 8 6 , 2 8 9 1 5 , 4 9 2 △7 2 1 7 1 , 5 1 8 1 3 , 6 5 7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1 7 1 7 - - 3
개인 - - - - -

1 9 9 5 계 9 3 , 3 8 8 7 6 , 0 9 2 3 , 5 5 2 1 3 , 7 4 4 7 3 , 5 7 8
영리법인 9 3 , 3 7 1 7 6 , 0 7 8 3 , 5 5 2 1 3 , 7 4 1 7 3 , 5 7 8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1 7 1 4 - 3 -
개인 - - - - -

1 9 9 6 계 2 1 7 , 3 4 2 1 4 2 , 2 0 3 △2 9 3 7 5 , 4 3 2 7 6 , 1 6 8
영리법인 2 1 7 , 1 4 1 1 4 1 , 7 9 6 △8 7 7 5 , 4 3 2 7 5 , 9 4 9
외국법인 1 3 1 3 - - 1 2

비영리법인 1 8 8 3 9 4 △2 0 6 - 2 0 7
개인 - - - - -

1 9 9 7 계 1 6 8 , 5 9 7 3 6 , 4 2 7 2 , 1 2 6 1 3 0 , 0 4 4 4 3 , 5 5 6
영리법인 1 6 8 , 5 7 9 3 6 , 3 9 6 2 , 1 3 9 1 3 0 , 0 4 4 4 3 , 5 4 2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1 8 3 1 △1 3 - 1 4
개인 - - - - -

1 9 9 8 계 4 8 3 , 7 4 7 4 2 7 , 0 9 5 1 , 1 0 8 5 5 , 5 4 4 3 9 6 , 8 4 4
영리법인 4 8 0 , 7 2 2 4 2 4 , 1 2 4 1 , 0 8 5 5 5 , 5 1 3 3 9 5 , 9 6 6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3 , 0 1 0 2 , 9 5 6 2 3 3 1 8 7 8
개인 1 5 1 5 - - -

세액합계 자진납부 추징또는환부
당기에납부한 차년도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세액

3. 자산재평가세부과(계속)
(단위: 백만원)



1 0 4 2 0 0 1년5월호

재정통계

1 9 9 9 계 1 , 0 2 5 , 7 6 3 4 6 4 , 3 2 3 1 8 , 4 5 1 5 4 2 , 9 8 9 4 2 2 , 4 8 5

영리법인 1 , 0 1 5 , 4 4 8 4 5 7 , 6 1 5 1 8 , 3 6 4 5 3 9 , 4 6 9 4 1 6 , 7 0 3

외국법인 - - - - -

비영리법인 1 0 , 3 1 1 6 , 7 0 4 8 7 3 , 5 2 0 5 , 7 8 2

개인 4 4 - - -

세액합계 자진납부 추징또는환부
당기에납부한 차년도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세액

3. 자산재평가세부과(계속)
(단위: 백만원)

주: 1. △는환부세액을표시함.

2. 차년도연부연납세액은당해연도에신고한자산재평가세중다음해에납부할세액상당분임. 

3. 세액합계= 자진납부+ 추징또는환부+ 당기에납부한연부연납세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재정포럼 1 0 5

재정통계

1 9 8 1 계 5 6 1 5 , 3 1 9 , 6 6 1 3 , 1 6 7 , 1 8 4 2 , 1 5 2 , 4 7 8 4 5 0 , 3 3 9 1 , 7 0 2 , 1 3 9 5 1 , 0 7 6
영리법인 5 5 5 5 , 3 1 1 , 7 2 5 3 , 1 6 1 , 8 6 0 2 , 1 4 9 , 8 6 5 4 5 0 , 3 3 9 1 , 6 9 9 , 5 2 6 5 0 , 9 9 7
외국법인 1 3 , 5 9 2 2 , 5 3 0 1 , 0 6 2 - 1 , 0 6 2 3 2

비영리법인 1 2 , 0 0 1 1 , 5 9 1 4 0 9 - 4 0 9 1 2
개인 4 2 , 3 4 3 1 , 2 0 2 1 , 1 4 1 - 1 , 1 4 1 3 4

1 9 8 2 계 4 7 9 9 , 0 9 6 , 6 9 7 4 , 9 6 4 , 6 8 3 4 , 1 3 2 , 0 1 5 3 4 1 , 0 6 0 3 , 7 9 0 , 9 5 5 6 6 , 8 6 1
영리법인 4 7 1 6 , 0 0 1 , 8 7 5 3 , 4 3 4 , 4 5 8 2 , 5 6 7 , 4 1 7 3 4 1 , 0 6 0 2 , 2 2 6 , 3 5 6 6 6 , 7 9 3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4 3 , 0 9 2 , 4 2 0 1 , 5 2 9 , 1 5 3 1 , 5 6 3 , 2 6 7 - 1 , 5 6 3 , 2 6 7 2 9
개인 4 2 , 4 0 3 1 , 0 7 1 1 , 3 3 1 - 1 , 3 3 1 4 0

1 9 8 3 계 3 0 2 3 , 4 8 8 , 6 9 6 1 , 8 6 2 , 6 3 1 1 , 6 2 6 , 0 6 5 2 2 7 , 3 3 7 1 , 3 9 8 , 7 2 8 3 6 , 0 2 0
영리법인 2 9 0 3 , 0 8 0 , 0 9 7 1 , 6 6 6 , 6 2 6 1 , 4 1 3 , 4 7 1 2 2 7 , 3 1 5 1 , 1 8 6 , 1 5 6 3 5 , 5 9 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5 3 8 3 , 3 1 4 1 8 4 , 2 1 4 1 9 9 , 1 0 0 2 2 1 9 9 , 0 7 8 1 7
개인 7 2 5 , 2 8 5 1 1 , 7 9 0 1 3 , 4 9 4 - 1 3 , 4 9 4 4 0 5

1 9 8 4 계 4 3 0 2 , 4 3 2 , 0 0 8 1 , 2 0 9 , 2 9 5 1 , 2 2 2 , 7 1 3 1 2 9 , 3 9 6 1 , 0 9 3 , 3 1 7 3 2 , 7 9 9
영리법인 4 2 5 2 , 4 2 9 , 2 4 2 1 , 2 0 8 , 5 6 7 1 , 2 2 0 , 6 7 5 1 2 9 , 3 9 6 1 , 0 9 1 , 2 7 9 3 2 , 7 3 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5 2 , 7 6 6 7 2 7 2 , 0 3 8 - 2 , 0 3 8 6 1

1 9 8 5 계 1 7 6 3 7 7 , 5 1 3 1 3 6 , 3 5 6 2 4 1 , 1 5 7 2 0 , 4 8 0 2 2 0 , 6 7 6 6 , 6 2 0
영리법인 1 6 9 3 7 5 , 4 2 6 1 3 5 , 3 6 0 2 4 0 , 0 6 5 2 0 , 4 8 0 2 1 9 , 5 8 5 6 , 5 8 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7 2 , 0 8 7 9 9 6 1 , 0 9 1 - 1 , 0 9 1 3 3

1 9 8 6 계 1 2 5 3 8 9 , 7 5 5 1 6 5 , 4 6 6 2 2 4 , 2 8 9 4 2 , 6 9 3 1 8 1 , 5 9 6 5 , 4 4 8
영리법인 1 2 2 3 8 8 , 0 5 0 1 6 5 , 1 6 7 2 2 2 , 8 8 3 4 2 , 6 9 3 1 8 0 , 1 9 0 5 , 4 0 6
외국법인 1 1 , 3 8 2 1 7 0 1 , 2 1 2 - 1 , 2 1 2 3 6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2 3 2 2 1 2 9 1 9 3 - 1 9 3 6

1 9 8 7 계 1 2 7 1 , 2 4 4 , 9 9 6 4 9 4 , 5 1 6 7 5 0 , 4 8 0 3 2 , 8 6 2 7 1 7 , 6 1 8 2 1 , 5 2 8
영리법인 1 2 2 1 , 2 4 0 , 7 3 8 4 9 3 , 2 9 5 7 4 7 , 4 4 3 3 2 , 8 6 2 7 1 4 , 5 8 1 2 1 , 4 3 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5 4 , 2 5 8 1 , 2 2 1 3 , 0 3 7 - 3 , 0 3 7 9 0

1 9 8 8 계 1 8 7 2 , 7 1 3 , 1 2 0 1 , 3 2 7 , 3 4 7 1 , 3 8 5 , 7 7 3 4 6 , 1 0 5 1 , 3 3 9 , 6 6 8 4 0 , 1 9 0
영리법인 1 8 3 2 , 7 0 4 , 5 2 6 1 , 3 2 4 , 6 8 5 1 , 3 7 9 , 8 4 1 4 6 , 1 0 5 1 , 3 3 3 , 7 3 6 4 0 , 0 1 2
외국법인 1 4 2 7 2 1 9 2 0 8 - 2 0 8 6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3 8 , 1 6 7 2 , 4 4 3 5 , 7 2 4 - 5 , 7 2 4 1 7 2

1 9 8 9 계 2 0 4 1 0 , 5 1 2 , 6 4 7 5 , 5 4 5 , 2 9 2 4 , 9 6 7 , 3 5 5 1 9 3 , 0 3 5 4 , 7 7 4 , 3 2 0 1 4 3 , 2 3 0
영리법인 2 0 4 1 0 , 5 1 2 , 6 4 7 5 , 5 4 5 , 2 9 2 4 , 9 6 7 , 3 5 5 1 9 3 , 0 3 5 4 , 7 7 4 , 3 2 0 1 4 3 , 2 3 0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 - - - - - -

재평가인원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이월결손금 차감과세표준액 산출세액

4. 자산재평가산출내역
(단위: 명, 백만원)



1 0 6 2 0 0 1년5월호

재정통계

1 9 9 0 계 1 5 0 1 , 8 8 4 , 2 2 5 7 1 8 , 5 8 2 1 , 1 6 5 , 6 4 3 3 4 , 4 7 3 1 , 1 3 1 , 1 7 0 3 3 , 9 3 5
영리법인 1 5 0 1 , 8 8 4 , 2 2 5 7 1 8 , 5 8 2 1 , 1 6 5 , 6 4 3 3 4 , 4 7 3 1 , 1 3 1 , 1 7 0 3 3 , 9 3 5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 - - - - - -
개인 - - - - - - -

1 9 9 1 계 1 3 0 5 , 4 4 6 , 6 3 0 1 , 3 5 0 , 5 7 2 4 , 0 9 6 , 0 5 8 6 5 8 , 3 3 4 3 , 4 3 7 , 7 2 4 1 0 3 , 1 3 1
영리법인 1 2 9 5 , 4 4 3 , 6 8 9 1 , 3 5 0 , 1 1 7 4 , 0 9 3 , 5 7 2 6 5 8 , 3 3 4 3 , 4 3 5 , 2 3 8 1 0 3 , 0 5 7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1 2 , 9 4 1 4 5 5 2 , 4 8 6 - 2 , 4 8 6 7 4
개인 - - - - - - -

1 9 9 2 계 9 4 3 , 0 5 8 , 8 8 7 3 8 9 , 5 9 9 2 , 6 6 9 , 2 8 8 1 4 2 , 5 5 7 2 , 5 2 6 , 7 3 1 4 5 , 6 2 1
영리법인 7 8 1 , 9 2 9 , 3 5 7 2 7 0 , 8 0 2 1 , 6 5 8 , 5 5 5 1 3 7 , 8 4 8 1 , 5 2 0 , 7 0 7 4 5 , 6 2 1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1 6 1 , 1 2 9 , 5 3 0 1 1 8 , 7 9 7 1 , 0 1 0 , 7 3 3 4 , 7 0 9 1 , 0 0 6 , 0 2 4 -
개인 - - - - - - -

1 9 9 3 계 1 4 4 8 , 1 8 6 , 3 6 1 2 , 1 0 3 , 8 9 5 6 , 0 8 2 , 4 6 6 1 , 0 1 1 , 9 1 2 5 , 0 7 0 , 5 5 4 1 5 2 , 0 1 7
영리법인 1 4 3 8 , 1 8 2 , 9 0 1 2 , 1 0 3 , 7 5 2 6 , 0 7 9 , 1 4 9 1 , 0 1 1 , 9 1 2 5 , 0 6 7 , 2 3 7 1 5 2 , 0 1 7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1 3 , 4 6 0 1 4 3 3 , 3 1 7 - 3 , 3 1 7 -
개인 - - - - - - -

1 9 9 4 계 8 8 1 , 2 6 6 , 3 4 0 1 3 6 , 2 0 5 1 , 1 3 0 , 1 3 5 8 3 , 4 9 6 1 , 0 4 6 , 6 3 9 3 1 , 3 9 8
영리법인 8 6 1 , 2 6 4 , 8 6 4 1 3 6 , 1 3 5 1 , 1 2 8 , 7 2 9 8 2 , 7 4 0 1 , 0 4 5 , 9 8 9 3 1 , 3 7 8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2 1 , 4 7 6 7 0 1 , 4 0 6 7 5 6 6 5 0 2 0
개인 - - - - - - -

1 9 9 5 계 1 5 2 6 , 6 3 3 , 5 7 1 1 , 0 3 4 , 1 8 7 5 , 5 9 9 , 3 8 4 5 6 1 , 6 0 2 5 , 0 3 7 , 7 8 2 1 5 1 , 1 3 3
영리법인 1 5 1 6 , 6 3 3 , 0 7 0 1 , 0 3 4 , 1 3 7 5 , 5 9 8 , 9 3 3 5 6 1 , 6 0 2 5 , 0 3 7 , 3 3 1 1 5 1 , 1 1 9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1 5 0 1 5 0 4 5 1 - 4 5 1 1 4
개인 - - - - - - -

1 9 9 6 계 2 0 0 7 , 7 3 7 , 3 8 6 1 , 4 4 8 , 4 6 5 6 , 2 8 8 , 9 2 1 8 1 7 , 9 3 9 5 , 4 7 0 , 9 8 2 1 6 4 , 1 2 9
영리법인 1 9 7 7 , 7 1 7 , 1 0 9 1 , 4 4 4 , 2 8 5 6 , 2 7 2 , 8 2 4 8 1 5 , 8 8 0 5 , 4 5 6 , 9 4 4 1 6 3 , 7 0 7
외국법인 1 1 , 1 3 0 2 6 9 8 6 1 - 8 6 1 2 6

비영리법인 2 1 9 , 1 4 7 3 , 9 1 1 1 5 , 2 3 6 2 , 0 5 9 1 3 , 1 7 7 3 9 6
개인 - - - - - - -

1 9 9 7 계 1 5 0 1 1 , 5 5 1 , 9 7 2 4 , 2 9 3 , 9 3 6 7 , 2 5 8 , 0 3 6 4 3 1 , 1 5 0 6 , 8 2 6 , 8 8 6 2 0 4 , 8 0 6
영리법인 1 4 8 1 1 , 5 2 5 , 1 7 5 4 , 2 8 3 , 7 8 2 7 , 2 4 1 , 3 9 3 4 1 5 , 6 0 7 6 , 8 2 5 , 7 8 6 2 0 4 , 7 7 4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2 2 6 , 7 9 7 1 0 , 1 5 4 1 6 , 6 4 3 1 5 , 5 4 3 1 , 1 0 0 3 2
개인 - - - - - - -

1 9 9 8 계 1 , 2 5 6 1 1 4 , 2 1 6 , 1 5 9 7 0 , 5 8 9 , 2 4 9 4 3 , 6 2 6 , 9 1 0 9 , 7 6 8 , 0 9 6 3 6 , 8 5 8 , 8 1 4 8 2 2 , 3 6 3
영리법인 1 , 2 0 1 1 1 3 , 5 3 9 , 9 9 2 7 0 , 1 4 7 , 0 6 8 4 3 , 3 9 2 , 9 2 4 6 , 7 1 4 , 7 5 3 3 6 , 6 7 8 , 1 7 1 8 1 9 , 2 2 0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5 5 6 7 6 , 1 6 7 4 4 2 , 1 8 1 2 3 3 , 9 8 6 5 3 , 3 4 3 1 8 0 , 6 4 3 3 , 1 4 3
개인 - - - - - - -

재평가인원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이월결손금 차감과세표준액 산출세액

4. 자산재평가산출내역(계속)
(단위: 명, 백만원)



재정포럼 1 0 7

재정통계

1 9 9 9 계 1 , 0 3 1 1 4 0 , 7 1 4 , 7 6 9 1 0 1 , 1 8 2 , 6 7 7 3 9 , 5 3 2 , 0 9 2 3 , 5 9 5 , 4 7 0 3 5 , 9 3 6 , 6 2 2 8 9 7 , 6 0 9
영리법인 7 2 6 1 3 6 , 8 1 3 , 2 3 1 9 8 , 4 5 2 , 2 0 4 3 8 , 3 6 1 , 0 2 7 3 , 5 8 1 , 9 5 4 3 4 , 7 7 9 , 0 7 3 8 8 1 , 6 4 9
외국법인 - - - - - - -

비영리법인 3 0 1 3 , 9 0 1 , 1 3 0 2 , 7 3 0 , 2 0 1 1 , 1 7 0 , 9 2 9 1 3 , 5 1 6 1 , 1 5 7 , 4 1 3 1 5 , 9 5 6
개인 4 4 0 8 2 7 2 1 3 6 - 1 3 6 4

재평가인원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이월결손금 차감과세표준액 산출세액

4. 자산재평가산출내역(계속)
(단위: 명, 백만원)

주: 1.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장부가액
2. 차감과세표준액= 재평가차액- 이월결손금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0 8 2 0 0 1년5월호

재정통계

1 9 8 1 계 5 , 3 1 9 , 6 6 1 3 , 1 6 7 , 1 8 4 2 , 1 5 2 , 4 7 8 3 , 7 3 6 , 2 7 5
감가상각자산 4 , 0 0 8 , 8 6 1 2 , 5 5 9 , 8 4 4 1 , 4 4 9 , 0 1 6 3 , 1 6 0 , 2 6 4

유형감가상각자산 4 , 0 0 3 , 4 5 2 2 , 5 5 6 , 1 7 4 1 , 4 4 7 , 2 7 8 3 , 1 5 6 , 3 3 7
무형감가상각자산 5 , 4 0 8 3 , 6 7 1 1 , 7 3 8 3 , 9 2 7

토 지 1 , 1 1 4 , 2 4 5 4 6 6 , 1 7 6 6 4 8 , 0 6 9 4 6 4 , 7 7 5
주 식 1 9 4 , 4 5 8 1 4 0 , 2 4 4 5 4 , 2 1 4 1 1 0 , 3 2 3
입 목 2 , 0 9 8 9 1 9 1 , 1 7 9 9 1 3

1 9 8 2 계 9 , 0 9 6 , 6 9 7 4 , 9 6 4 , 6 8 3 4 , 1 3 2 , 0 1 5 5 , 9 6 1 , 0 9 7
감가상각자산 7 , 7 9 4 , 2 9 3 4 , 3 8 1 , 8 0 9 3 , 4 1 2 , 4 8 4 5 , 3 7 9 , 2 7 4

유형감가상각자산 7 , 7 8 9 , 7 3 3 4 , 3 7 8 , 4 3 8 3 , 4 1 1 , 2 9 6 5 , 3 7 5 , 8 7 3
무형감가상각자산 4 , 5 5 9 3 , 3 7 1 1 , 1 8 8 3 , 4 0 1

토 지 1 , 1 9 6 , 1 0 5 5 0 7 , 3 5 8 6 8 8 , 7 4 7 5 0 4 , 8 5 8
주 식 1 0 1 , 9 1 1 7 3 , 2 0 8 2 8 , 7 0 3 7 4 , 6 6 0
입 목 4 , 3 8 8 2 , 3 0 7 2 , 0 8 1 2 , 3 0 5

1 9 8 3 계 3 , 4 8 8 , 6 9 6 1 , 8 6 2 , 6 3 0 1 , 6 2 6 , 0 6 5 2 , 3 1 4 , 2 2 5
감가상각자산 2 , 3 1 5 , 1 9 3 1 , 4 5 5 , 6 9 8 8 5 9 , 4 9 5 2 , 0 5 6 , 4 9 1

유형감가상각자산 2 , 1 0 5 , 3 9 8 1 , 3 3 7 , 3 5 5 7 6 8 , 0 4 4 1 , 9 3 8 , 3 3 1
무형감가상각자산 2 0 9 , 7 9 4 1 1 8 , 3 4 3 9 1 , 4 5 1 1 1 8 , 1 6 0

토 지 1 , 0 4 8 , 1 3 0 3 4 8 , 1 8 3 6 9 9 , 9 4 7 2 1 4 , 7 7 1
주 식 1 2 4 , 6 3 1 5 8 , 4 9 3 6 6 , 1 3 9 4 2 , 7 0 9
입 목 7 4 2 2 5 7 4 8 4 2 5 4

1 9 8 4 계 2 , 4 3 2 , 0 0 8 1 , 2 0 9 , 2 9 5 1 , 2 2 2 , 7 1 3 1 , 7 3 7 , 5 8 6
감가상각자산 1 , 5 5 2 , 2 9 2 9 8 3 , 0 3 0 5 6 9 , 2 6 2 1 , 5 1 7 , 7 5 8

유형감가상각자산 1 , 5 5 1 , 5 6 9 9 8 2 , 4 7 7 5 6 9 , 0 9 1 1 , 5 1 7 , 2 0 8
무형감가상각자산 7 2 3 5 5 2 1 7 1 5 4 9

토 지 8 4 9 , 5 7 3 2 0 5 , 7 5 5 6 4 3 , 8 1 8 1 9 9 , 0 9 2
주 식 2 7 , 7 1 3 1 9 , 8 0 4 7 , 9 0 9 2 0 , 0 1 8
입 목 2 , 4 3 1 7 0 6 1 , 7 2 4 7 1 9

1 9 8 5 계 3 7 7 , 5 1 3 1 3 6 , 3 5 6 2 4 1 , 1 5 7 2 1 0 , 4 3 8
감가상각자산 1 5 3 , 1 2 0 9 4 , 4 8 3 5 8 , 6 3 8 1 6 9 , 6 2 8

유형감가상각자산 1 5 3 , 1 0 2 9 4 , 4 6 5 5 8 , 6 3 7 1 6 9 , 6 1 0
무형감가상각자산 1 8 1 8 0 1 8

토 지 1 8 9 , 8 3 3 3 4 , 1 9 1 1 5 5 , 6 4 1 3 3 , 1 2 7
주 식 3 4 , 2 4 4 7 , 3 7 3 2 6 , 8 7 1 7 , 3 7 3
입 목 3 1 6 3 1 0 7 3 1 0

1 9 8 6 계 3 8 9 , 7 5 5 1 6 5 , 4 6 6 2 2 4 , 2 8 9 2 2 2 , 5 6 1
감가상각자산 2 1 5 , 8 4 8 1 4 1 , 6 1 7 7 4 , 2 3 1 1 9 8 , 7 1 3

유형감가상각자산 2 1 5 , 8 2 6 1 4 1 , 5 9 6 7 4 , 2 3 0 1 9 8 , 6 9 1
무형감가상각자산 2 2 2 1 1 2 2

토 지 1 7 2 , 3 8 7 2 2 , 5 0 3 1 4 9 , 8 8 4 2 2 , 6 0 8
주 식 1 , 3 9 3 1 , 2 9 7 9 6 1 , 1 9 1
입 목 1 2 6 4 9 7 8 4 9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5. 자산별재평가 상황
(단위: 백만원)



재정포럼 1 0 9

재정통계

1 9 8 7 계 1 , 2 4 4 , 9 9 6 4 9 4 , 5 1 6 7 5 0 , 4 8 0 8 5 4 , 4 4 9
감가상각자산 7 8 9 , 5 0 7 3 9 7 , 7 4 3 3 9 1 , 7 6 4 7 5 8 , 8 5 3

유형감가상각자산 7 8 9 , 5 0 4 3 9 7 , 7 4 1 3 9 1 , 7 6 3 7 5 8 , 8 5 1
무형감가상각자산 3 2 1 2

토 지 4 0 1 , 5 5 4 8 0 , 1 5 5 3 2 1 , 3 9 9 7 8 , 9 7 9
주 식 3 6 , 2 9 2 1 5 , 9 1 0 2 0 , 3 8 2 1 5 , 9 1 0
입 목 1 7 , 6 4 3 7 0 8 1 6 , 9 3 5 7 0 7

1 9 8 8 계 2 , 7 1 3 , 1 2 0 1 , 3 2 7 , 3 4 7 1 , 3 8 5 , 7 7 3 2 , 0 8 5 , 5 5 7
감가상각자산 1 , 6 8 9 , 9 2 7 1 , 0 7 4 , 7 8 9 6 1 5 , 1 3 8 1 , 8 3 1 , 1 2 5

유형감가상각자산 1 , 6 8 9 , 9 2 7 1 , 0 7 4 , 7 8 9 6 1 5 , 1 3 8 1 , 8 3 1 , 1 2 5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9 3 2 , 0 0 9 2 3 0 , 4 2 5 7 0 1 , 5 8 4 2 3 1 , 9 2 1
주 식 8 9 , 9 5 7 2 1 , 6 5 2 6 8 , 3 0 5 2 1 , 9 8 3
입 목 1 , 2 2 7 4 8 1 7 4 6 5 2 8

1 9 8 9 계 1 0 , 5 1 2 , 6 4 7 5 , 5 4 5 , 2 9 2 4 , 9 6 7 , 3 5 5 1 0 , 3 7 7 , 8 8 5
감가상각자산 8 , 8 5 2 , 0 6 6 5 , 2 9 3 , 7 1 1 3 , 5 5 8 , 3 5 5 1 0 , 1 2 5 , 8 2 7

유형감가상각자산 8 , 8 5 2 , 0 3 7 5 , 2 9 3 , 6 8 2 3 , 5 5 8 , 3 5 5 1 0 , 1 2 5 , 7 9 8
무형감가상각자산 2 9 2 9 - 2 9

토 지 1 , 4 2 4 , 0 6 1 2 0 0 , 0 6 1 1 , 2 2 4 , 0 0 0 2 0 0 , 5 5 6
주 식 2 3 0 , 8 7 2 4 8 , 1 4 2 1 8 2 , 7 3 0 4 8 , 1 4 2
입 목 5 , 6 4 8 3 , 3 7 7 2 , 2 7 1 3 , 3 6 0

1 9 9 0 계 1 , 8 8 4 , 2 2 5 7 1 8 , 5 8 2 1 , 1 6 5 , 6 4 3 1 , 0 0 5 , 0 2 5
감가상각자산 9 2 9 , 1 9 7 6 1 2 , 0 3 4 3 1 7 , 1 6 3 8 9 8 , 7 9 6

유형감가상각자산 9 2 9 , 1 9 3 6 1 2 , 0 3 0 3 1 7 , 1 6 3 8 9 8 , 7 9 2
무형감가상각자산 4 4 - 4

토 지 9 5 1 , 5 5 0 1 0 4 , 5 6 3 8 4 6 , 9 8 7 1 0 4 , 2 4 4
주 식 3 , 2 8 3 1 , 8 9 5 1 , 3 8 8 1 , 8 9 5
입 목 1 9 5 9 0 1 0 5 9 0

1 9 9 1 계 5 , 4 4 6 , 6 3 0 1 , 3 5 0 , 5 7 2 4 , 0 9 6 , 0 5 8 2 , 1 1 1 , 2 0 7
감가상각자산 1 , 8 1 3 , 0 3 5 1 , 0 6 3 , 1 0 9 7 4 9 , 9 2 6 1 , 8 1 9 , 6 1 8

유형감가상각자산 1 , 8 1 3 , 0 3 5 1 , 0 6 3 , 1 0 9 7 4 9 , 9 2 6 1 , 8 1 9 , 6 1 8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3 , 5 5 9 , 1 4 8 2 6 0 , 1 9 7 3 , 2 9 8 , 9 5 1 2 6 6 , 0 0 8
주 식 6 9 , 8 9 6 2 6 , 8 6 1 4 3 , 0 3 5 2 5 , 1 7 6
입 목 4 , 5 5 1 4 0 5 4 , 1 4 6 4 0 5

1 9 9 2 계 3 , 0 5 8 , 8 8 7 3 8 9 , 5 9 9 2 , 6 6 9 , 2 8 8 7 2 9 , 1 8 1
감가상각자산 4 3 8 , 0 3 5 2 0 1 , 6 2 8 2 3 6 , 4 0 7 5 4 2 , 3 7 1

유형감가상각자산 4 3 8 , 0 3 5 2 0 1 , 6 2 8 2 3 6 , 4 0 7 5 4 2 , 3 7 1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2 , 5 5 2 , 6 7 2 1 7 1 , 4 1 0 2 , 3 8 1 , 2 6 2 1 7 0 , 1 6 6
주 식 6 6 , 0 9 4 1 6 , 3 1 5 4 9 , 7 7 9 1 6 , 3 9 5
입 목 2 , 0 8 6 2 4 6 1 , 8 4 0 2 4 9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5. 자산별재평가상황(계속)
(단위: 백만원)



1 1 0 2 0 0 1년5월호

재정통계

1 9 9 3 계 8 , 1 8 6 , 3 6 1 2 , 1 0 3 , 8 9 5 6 , 0 8 2 , 4 6 6 3 , 0 6 4 , 7 2 6
감가상각자산 2 , 7 1 5 , 1 3 2 1 , 6 1 9 , 0 1 8 1 , 0 9 6 , 1 1 4 2 , 5 8 1 , 8 1 6

유형감가상각자산 2 , 7 1 5 , 1 3 2 1 , 6 1 9 , 0 1 8 1 , 0 9 6 , 1 1 4 2 , 5 8 1 , 8 1 6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5 , 2 0 4 , 8 6 9 3 1 2 , 3 9 8 4 , 8 9 2 , 4 7 1 3 1 0 , 4 2 4
주 식 2 6 0 , 1 2 1 1 7 1 , 5 0 4 8 8 , 6 1 7 1 7 1 , 5 0 4
입 목 6 , 2 3 9 9 7 5 5 , 2 6 4 9 8 2

1 9 9 4 계 1 , 2 6 6 , 3 4 0 1 3 6 , 2 0 5 1 , 1 3 0 , 1 3 5 4 2 5 , 4 0 6
감가상각자산 2 4 8 , 4 3 8 8 0 , 2 7 0 1 6 8 , 1 6 8 3 6 4 , 0 7 6

유형감가상각자산 2 4 8 , 4 3 8 8 0 , 2 7 0 1 6 8 , 1 6 8 3 6 4 , 0 7 6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1 , 0 1 7 , 2 1 2 5 5 , 6 0 9 9 6 1 , 6 0 3 6 1 , 0 0 4
주 식 - - - -
입 목 6 9 0 3 2 6 3 6 4 3 2 6

1 9 9 5 계 6 , 6 3 3 , 5 7 1 1 , 0 3 4 , 1 8 7 5 , 5 9 9 , 3 8 4 2 , 3 4 6 , 7 8 7
감가상각자산 1 , 5 2 2 , 2 3 2 6 4 0 , 5 9 7 8 8 1 , 6 3 5 1 , 9 6 1 , 1 2 4

유형감가상각자산 1 , 5 1 9 , 5 5 2 6 3 9 , 5 1 7 8 8 0 , 0 3 5 1 , 9 5 8 , 8 2 6
무형감가상각자산 2 , 6 8 0 1 , 0 8 0 1 , 6 0 0 2 , 2 9 8

토 지 4 , 8 1 4 , 1 0 9 2 9 6 , 6 3 4 4 , 5 1 7 , 4 7 5 2 8 8 , 8 9 9
주 식 2 6 2 , 9 9 1 9 1 , 4 6 9 1 7 1 , 5 2 2 9 1 , 2 6 8
입 목 3 4 , 2 3 9 5 , 4 8 7 2 8 , 7 5 2 5 , 4 9 6

1 9 9 6 계 7 , 7 3 7 , 3 8 6 1 , 4 4 8 , 4 6 5 6 , 2 8 8 , 9 2 1 3 , 4 5 7 , 0 3 6
감가상각자산 2 , 5 2 9 , 1 2 2 9 7 4 , 8 2 5 1 , 5 5 4 , 2 9 7 2 , 9 8 8 , 2 7 6

유형감가상각자산 2 , 5 2 9 , 1 2 2 9 7 4 , 8 2 5 1 , 5 5 4 , 2 9 7 2 , 9 8 8 , 2 7 6
무형감가상각자산 - - - -

토 지 5 , 0 0 1 , 1 4 4 3 9 8 , 4 7 7 4 , 6 0 2 , 6 6 7 3 9 3 , 1 6 9
주 식 2 0 4 , 9 6 1 7 4 , 5 9 2 1 3 0 , 3 6 9 7 5 , 0 2 0
입 목 2 , 1 5 9 5 7 1 1 , 5 8 8 5 7 1

1 9 9 7 계 1 1 , 5 5 1 , 9 7 2 4 , 2 9 3 , 9 3 6 7 , 2 5 8 , 0 3 6 4 , 6 2 2 , 5 7 6
감가상각자산 8 , 4 7 5 , 4 2 7 4 , 0 0 9 , 8 1 9 4 , 4 6 5 , 6 0 8 4 , 3 3 9 , 0 4 6

유형감가상각자산 8 , 4 7 5 , 4 1 6 4 , 0 0 9 , 8 0 8 4 , 4 6 5 , 6 0 8 4 , 3 3 9 , 0 3 5
무형감가상각자산 1 1 1 1 - 1 1

토 지 2 , 9 9 3 , 7 4 5 2 5 2 , 4 0 1 2 , 7 4 1 , 3 4 4 2 5 1 , 8 1 4
주 식 7 0 , 9 8 2 3 1 , 2 1 4 3 9 , 7 6 8 3 1 , 2 1 4
입 목 1 1 , 8 1 8 5 0 2 1 1 , 3 1 6 5 0 2

1 9 9 8 계 1 1 4 , 2 1 6 , 1 5 9 7 0 , 5 8 9 , 2 4 9 4 3 , 6 2 6 , 9 1 0 9 2 , 2 1 9 , 9 3 7
감가상각자산 8 0 , 9 2 7 , 1 9 9 5 7 , 3 1 0 , 5 2 5 2 3 , 6 1 6 , 6 7 6 7 9 , 4 9 5 , 3 8 5

유형감가상각자산 7 8 , 6 4 9 , 2 2 0 5 6 , 2 9 5 , 9 5 6 2 2 , 3 5 3 , 2 6 4 7 8 , 4 8 0 , 2 5 5
무형감가상각자산 2 , 2 7 7 , 9 7 9 1 , 0 1 4 , 5 6 9 1 , 2 6 3 , 4 1 2 1 , 0 1 5 , 1 3 0

토 지 3 3 , 1 7 9 , 4 6 4 1 3 , 2 4 7 , 4 3 7 1 9 , 9 3 2 , 0 2 7 1 2 , 6 9 3 , 2 9 5
주 식 1 0 2 , 9 7 0 2 7 , 6 6 6 7 5 , 3 0 3 2 7 , 6 6 6
입 목 6 , 5 2 6 3 , 6 2 1 2 , 9 0 4 3 , 5 9 1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5. 자산별재평가 상황(계속)
(단위: 백만원)



재정포럼 1 1 1

재정통계

1 9 9 9 계 1 4 0 , 7 1 4 , 7 6 9 1 0 1 , 1 8 2 , 6 7 7 3 9 , 5 3 2 , 0 9 2 1 2 7 , 0 5 6 , 2 7 8

감가상각자산 1 1 1 , 9 8 1 , 6 3 2 8 7 , 8 2 9 , 3 9 2 2 4 , 1 5 2 , 2 4 0 1 1 3 , 7 6 0 , 4 1 0

유형감가상각자산 1 1 1 , 9 4 4 , 6 9 2 8 7 , 8 0 0 , 3 6 4 2 4 , 1 4 4 , 3 2 8 1 1 3 , 7 3 1 , 0 0 8

무형감가상각자산 3 6 , 9 4 0 2 9 , 0 2 8 7 , 9 1 2 2 9 , 4 0 2

토 지 2 8 , 7 2 2 , 1 6 8 1 3 , 3 4 5 , 4 3 2 1 5 , 3 7 6 , 7 3 6 1 3 , 2 8 8 , 0 6 1

주 식 5 1 2 5 1 2 - 5 1 2

입 목 1 0 , 4 5 7 7 , 3 4 1 3 , 1 1 6 7 , 2 9 5

자산종류 재평가액 장부가액 재평가차액 취득가액

5. 자산별재평가상황(계속)
(단위: 백만원)

주: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장부가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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